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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 배경과 목

술인의 직업 지 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술인들

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술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술인복지법’이

2011년 10월 2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11089호로 같은 해 11월 17일에 제정

되었다.이 법률은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될 정이나 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12년

2월 말 재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률에서는 술인의 사회보장을 제7조( 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한 보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데 조문에서 “ 술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에 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과 함께 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정부는 서두르고 있다.

법률이 통과될 당시에 화가나 작가를 제외한 공연․ 술인 5만7000여명이 산재보험 혜

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언론 매체에서는 다루고 있다(뉴시스 인터넷 기사,2011년 11월 2

일1)).아울러 한국고용정보원이 2009년에 조사한 술인은 18만명 정도(창작 술가 80,898

명,실연 술가 69,969명, 술스태 25,130명)로 추산되었으며,2009년 재 술인의 4

보험 가입 황은 고용보험 28.4%,국민연 58.2%,건강보험 98%다.산재보험은 29.5%인

것으로도 보도되었다.

만일 술인이 어떤 기 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실질 으로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계

속에서 술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이들 술인은 근로자로 간주되어 행의 법률이 허용하

는 범 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용될 것이다.그리고 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술활

동을 하는 술인의 경우에는 종사상 지 로는 자 업자로 간주될 것이다.이때 자신이

술활동과 련하여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사업주로서 고용된 사람을 하여 고

용․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본인도 산재보험의 용 상이 될 수 있다.

1)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102_0009636898&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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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 으로 술인의 상당수는 근로자도 자 업자로도 구분이 되지 않는 역에

서 리랜서의 형태로 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가까운 지 라고도 할 수 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4개 직종(골 장경

기보조원, 미콘차량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에 하여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고,2012년부터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간병인 등에 한 직종으로 확 하는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용한다고 할 때,결국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 업자의 지 를 가진 술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용할 것인가가 주요한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특히 술활동은 지 까지 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

직종과 달리 술활동이 부정기 이며,수입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며, 술활동의 어떠

한 부분까지 ‘근로활동’이나 ‘업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산재보험의 용과 련하

여 악하여야 할 내용이 제 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보고서는 술인의 산재보험 용과 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악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이로부터 술인의 산재보험 용에 한 련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주요한 목 이다.이를 하여 본 보고서는 순수 술분야를 표하는 연극분야와

술분야를 표하는 연 분야(드라마 심)를 조사 상으로 하고,분야별로 250명씩

조사하기로 한다.

2.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 지 까지 이루어진 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다.주로 조사 상,조사표본설계,주요 조사결과 등을 심으로 정리할 것이다.그

리고 술인을 표하는 기 ․단체 황을 소개한다.이는 제Ⅱ장의 주요 내용이다.제Ⅱ

장에서는 본 보고서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련한 조사 설계를 아울러 언 하도록 한다.

이 조사 설계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의 조사 상은 순수 술분야를 표하는 연극과

문화를 표하는 연 분야(드라마 심)이다.이 두 분야의 조사 결과는 각각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정리한다.이 두 조사 결과에 기 하여 술인 산재보험 용을 한 정책 시

사 은 제Ⅴ의 결론에서 제시한다.실태조사에 쓰인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 다.



- 3 -

Ⅱ. 술인 실태조사를 한 비

1.한국표 직업분류의 술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한국표 직업분류에서 술인을 악할 수 있다.이에 기 하여 각

종 통계가 작성되나 술인의 체 규모가 확인되는 통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로 본다면,분류가 주로 리자(1), 문가 련 종사자(2),서비스종사자(4)에 포함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가. 리자

리자에 포함되는 술인은 문화․ 술․디자인 상 련 리자(1340)에 해당할

것이다.여기에는 문화 술 련 리자(13401),디자인 련 리자(13402), 상 련

리자(13403)가 있다.

<표 Ⅱ-1>문화․ 술․디자인 상 련 리자 분류

직업분류기호 직업

1340 문화· 술·디자인 상 련 리자

13401 문화 술 련 리자

13402 디자인 련 리자

13403 상 련 리자

자료:통계청 웹사이트.

나. 문가 련 종사자

문가 련 종사자의 경우는 행사기획자(2735),작가 련 문가(2811),번역가

(2812),출 물 문가(2815),큐 이터 문화재보존원(2821),감독 기술감독(2831),배

우 모델(2832),촬 기사(2834),음향 녹음기사(2835), 상․녹화 편집기사(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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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사 사기사(2837),화가 조각가(2841),사진기자 사진사(2842),마술사

기타 문화․ 술 련 종사자(2899)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건축가(23111)의 경우도 술

인의 범주로 간주되기도 한다.

<표 Ⅱ-2> 술분야 문가 련 종사자 분류

직업분류기호 직업

2735 행사 기획자

27351 이벤트 문가

27352 행사 시 기획자

2811 작가 련 문가

28111 방송작가

28112 작가 평론가

28119 그 외 작가 련 문가

2812 번역가

28120 번역가

2815 출 물 문가

28151 출 물 기획자

28152 출 물 편집자

2821 큐 이터 문화재 보존원

28211 큐 이터

28212 문화재 보존원

2831 감독 기술감독

28311 감독 연출가

28312 기술감독

28319 그 외 감독 연출가

2832 배우 모델

28321 배우

28322 개그맨 코미디언

28323 모델

28324 성우

2834 촬 기사

28340 촬 기사

2835 음향 녹음 기사

28350 음향 녹음 기사

2836 상·녹화 편집 기사

28360 상·녹화 편집 기사

2837 조명기사 사기사

2841 화가 조각가

28411 화가

28412 조각가

28413 서 가

2842 사진기자 사진가

2899 마술사 기타 문화· 술 련 종사자

28991 마술사

28999 그 외 문화· 술 련 종사원

자료:통계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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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서비스종사자

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4224)가 술인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술분야 서비스종사자 분류

직업분류기호 직업

4224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42241 메이크업 아티스트

42242 특수 분장사

42243 분장사

자료:통계청 웹사이트.

라.기타

경력이 짧은 기술 련 스태 는 문가 련 종사자(2)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다.이들은 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7)나 장치․기계조작 조립 종사자(8)로 분류되

기도 한다.

2.기존의 실태조사

가.문화 술인 실태조사

문화 술인 실태조사는 국의 술인을 상으로 한 주기 인 ‘설문조사’에 의해 술

창작 활동 실태,교육 직업 실태,경제생활 수 ,문화정책에 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특수한 성격의 조사이다.이 조사는 1988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총 8회에 걸친 조사

가 실시되었으며,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 최 의 성과라 할 수 있

다.아울러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302호)로서 개별 집단이나 회가 아닌 국의

술인,그리고 장르의 술인을 상으로 한 종합 인 조사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는 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음악,연극,무용, 화, 술 등

10개 분야에서 조사가 실시되었다.2009년 조사는 년과 마찬가지로 문화 술인의 창작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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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여건,교육과 직업,문화 술정책에 한 의식 등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추

가로 문화 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악하 다.

<표 Ⅱ-4>문화 술인 실태조사 개요

연도 조사 상 표집방법 조사방법
월평균 소득

(최빈값)
기타

1991

8분야(문학,

조형 술,디자인,

음악(양악,국악),

무용,연극, 화,

연 )

모집단 :44,728명

체계 무작

추출(systematic

randomsampling)

연극 :274(8.71%)

연 :160(10.00%)

1 1면 조사

연극,연 :

월평균

71∼100만원

1994

10개 분야 2,000명

총 1,800명

민 총 200명

층화

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과

계통 무작

표본추출(systematic

randomsampling)

병행 사용

연극

41∼70만원 24.2%

연

101∼150만원 24.7%

술활동 련 수입

연극 :월평균

41∼70만원 18.6%

연 :월평균

71∼100만원 24%

1997

10개 분야 각

200명

총 2,000명

( 비 표본 1,500명

추가)

조사 완료 1,500명

분야 지역을

고려하여 2원 층화

표집

우편 조사

연극

161.5만원

연

279.1만원

술활동 련 수입

연극 :월평균

60.1만원

연 :월평균

216.9만원

2006

10개 분야 각

200명

총 2,000명

분야별로 16개

시․도의

문화 술인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무작 로

조사 상자 추출

우편,면 조사

연극

100만원 이하

36.5%

술

301만원 이상

28.0%

2009

10개 분야 각

200명

총 2,000명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무작

추출

우편,이메일,팩스

조사

연극

51∼100만원 20.0%

(없다 :27.0%)

술

101∼200만원 32.0%

4 보험 가입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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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조사의 상 표본수는 2,000명으로 ‘한국 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회원 회와 ‘한

국민족 술인총연합’련 회의 회원명단을 기 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이때 10개

분야별로 200명씩 할당하여 조사되었다.

나.공연 술 실태조사

공연 술실태조사는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2007년에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승인번호11315호)을 얻었으며,이때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2010공연 술실태조사』

의 경우는 2009년(1월 1일∼12월 31일)실 기 으로 조사되었으며,조사 상은 공연시설

이다.참고로 2009년의 경우에는 732개 공연시설을 사 에 수를 조사한 뒤에 공연 술실

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조사는 공연시설을 심으로 조사되며,시설․기 에 한 체 정보이므로 공연 술

인에 한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Ⅱ-5>공연 술 실태조사 개요

연도 조사 상 표집방법 조사방법 주요조사내용

경상비

(인건비

운 비)

비고

2005

연극,음악

(국악,양악),

무용,복합 술

공연단체

수조사

자/타계식

면 (FAX

이메일 포함)

일반 황,

공연활동 황,

재정 황,

인력 황,

제작 황

38,021천원

(인건비

운 비)

연극단체

378개(24.9%)

2007
연극,무용,양악,

국악,복합장르

층화 단순임의

추출법(Stratified

SimpleRandom

Sampling)

인면 조사

(FAX

이메일,우편 등

병행)

일반 황,

인력 황,

공연활동 황

(기획,해외),

연간 수입,지출

59,512.3천원

(58.4%)

(인건비)

연극단체

191개(22.7%)

2008 공연시설 시설 :303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화조사

공연시설로 제한

2009
연극,무용,양악,

국악,복합장르

층화 단순임의

추출법(Stratified

SimpleRandom

Sampling)

인면 조사

(FAX

이메일,우편 등

병행)

일반 황,

공연사업실 ,

재정 황,

인력 황

26,568.9천원

(20.2%)

(인건비)

연극단체

632개(25.9%)

2010 공연시설 시설 :378개

인면 조사

(FAX

이메일,우편 등

병행)

공연시설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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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술 단체 실태조사

문화 술단체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에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1994년

에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이후 3년마다 실시되었다.2006년도는 “ 술단체실태조

사”라는 명칭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문학,미술,사진,건축,국악,양악,연극,무용, 화,

연 ,종합의 11개분야의 술단체에 한 실태조사로서 국을 상으로 실시하 다.

2006년에 조사가 술단체에 국한되었던 이유는 술인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이와 보조를 맞추기 함이었다고 한다.2006년 조사에서는 모집단이 총4,747개 다.

<표 Ⅱ-6>문화 술단체 실태조사 개요

연도 조사 상 표집방법 조사방법 주요조사내용 비고

1994
12개 분야

770개

유효표본의 크기가

800인

단순임의추출

(Simplerandom

sampling)

우편, 화

방문조사

일반 황,

활동 황,

국제교류,재정 황

연극 46개

(6.08%)

연 10개

(1.32%)

1997
11개 분야

743개

단순임의추출

(Simplerandom

sampling)

우편, 화

방문조사

일반 황,

활동 황,

국내․국제교류,

재정 황,사회 사

연극 48개

(6.47%)

연 11개

(1.48%)

2000
11개 분야

808개

단순임의추출

(Simplerandom

sampling)

우편,방문조사

조직 황,

활동 황,

재정 황,지원 황

연극 98개

(12.1%)

연 18개

(2.2%)

2003
11개 분야

811개

수조사,

단순임의추출

(Simplerandom

sampling)

온라인 설문조사,

우편 설문조사,

개인면

일반 황,

활동 황,

재정 황,

지원 황,단체의

개별 황

요단체 황

연극 100개

(12.3%)

연 10개

(1.2%)

2006
11개 분야

922개

수조사,

단순임의추출

(Simplerandom

sampling)

온라인 설문조사,

우편 팩스

설문조사,개인면

일반 황,

활동 황,

재정 황,

지원 황,단체의

개별 황

연극 113개

(12.3%)

연 26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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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태조사 개요

문화 술인 산재보험 용 방안 모색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이 연구에서

는 문화 술인에 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그러나 각 문화 술 분야에 따라 련 노동시

장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상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방송 상 제작 분야와 연극 분야를

우선 으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 다.

실태조사 방법은 기본 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 면 조사이다.즉 면 원이

응답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입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상황에 따라 유치조사

(leavingmethod)나 이메일/팩스조사를 병행하 다.방송 상 제작 분야나 연극 분야의 작

가들은 제작 장이나 련 사무실 등에서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이메일 주소(팩

스 번호)등을 수집하여 설문지를 송하고 다시 이메일(팩스)를 통하여 설문지를 수거하

는 방식이 시도되었다.

실태조사에서 수집한 설문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첫째,계약과 련된 내용으

로,응답자의 계약 채용 실태에 한 내용들이다.둘째,근로와 련된 내용으로,업무

의 지휘 계 자율성,근로시간 보수,문화 술 분야 외 근로 황,직업 련 단체

가입 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셋째,4 사회보험 여타 복지 황에 한 내용으로,

4 보험 가입 황,산재보험 가입 의사,교육훈련 여부 등이다.넷째,건강 상태 작업

사고와 련된 내용으로 질병 발생,업무 사고 경험 등의 문항이다.이외에도 응답

자의 기본 인 사회인구학 정보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2)

방송 상 제작 분야와 연극 분야의 설문 내용과 구성은 거의 유사하다.그 다고 완 히

동일한 설문지는 아니다.기본 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은 같지만,해당 분야에 맞도록

부분 으로 질문 어구나 보기 등을 다르게 구성하 다.다음 표는 설문 내용을 략 으로

정리한 것이다.보다 구체 인 것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설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계자 등의 의를 거쳐서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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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설문 내용

분야 설문 내용

계 약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서면계약서 포함 내용,계약・채용 결정자,계약 정류,정규직 여부,

별 계약 여부, 장 사업자 등록 여부・역할, 내 보수 결정 방식, 업무 하도 가능

여부, 로젝트별 계약 여부,계약기간,계약종료 후 재계약 상황,매니지먼트 계약 황

등

근 로

업무지휘자,업무 변경 권한 여부,업무 미이행시 제재 방법,근무시간 상황,업무 행

가능 여부,주당 평균 근로일과 근로시간,보수,연습기간 보수 포함 여부 액,보수

산정자 지 자,산정 기 지 주기,세 신고 종류, 로젝트 미 완료시 보수

지 여부, 도 계약 해지시 보수 지 여부,사업자등록 여부 이유,작품 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자,작년 총작품수 같이 일한 극단(제작사)수,해당 분야 활동 기간,

경제 목 으로 타 분야 근로기간,작년 총소득,보수 체불 경험 여부 응방식,직업

련 단체 가입 황,표 계약서에 한 의견 등

사회보험

4 사회보험 필요성 가입 여부,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사 미가입 의사 이유,

산재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에 한 인식,교육훈련 황,해당 분야 개선사항에 한

인식 등

건강상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 종류, 히근 3년간 업무 사고발생 여부,발생 시기,발생

사고/질병 형태 부 ,치료 형태와 기간,치료비 해결방식,사고/질병이 창작 활동에

미친 향 등

기 정보 성별,연령,학력,주 담당 업무, 재 일자리 직 근속기간,해당분야 경력 기간 등

이번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방송 상 제작 분야 연극 분야 종사자들이다.그러나 이들

분야에서는 상시 이 아니라 단속 으로 일(제작/공연)이 진행되며,인력 이동이 많은 분

야이기 때문에 확정 인 모집단을 구성할 수 없다.따라서 설문조사 상은 조사 당시 해

당 분야(방송 상 제작/연극)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재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2011년에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 다. 재 제작 비수기에 해당하

는 시기 특성을 감안하여 2011년 유경험자를 설문 상자에 포함시켰다.

모집단을 구성하기 어렵고 구성원 목록도 작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응답자 선정도 방송

상물 혹은 연극 제작 장이나 사무실을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편의표집(conveniencesampling)을 시도하 다.다만 직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직종

에 따른 목표 표본수를 정하고 가능한 한 할당된 표본수만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더불어 방송 상 제작 분야는 주로 서울 지역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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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지만,연극 분야는 서울 지역 종사자 약 60%,서울 외 지역 종

사자 약 40% 정도의 비 을 갖도록 시도하 다.

다음 아래 표는 두 개 분야의 직종별 표본 할당 목표이다.방송 상 제작 분야는 9개 직

종에 걸쳐 총 280명을 목표로,연극 분야는 7개 직종에 걸쳐 총 300명을 목표로 한다.설

문조사는 2012년 2월 24일 종료를 목표로 방송 상 제작 분야는 <포인트맥리서치>,그리

고 연극 분야는 <한국연극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 다.최종 으로 조사된 표본수는 해당

하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다룬 제Ⅲ장과 제Ⅳ장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표 Ⅱ-8>방송 상 제작 분야 종사자 실태조사 직종별 표본수 목표

직종 작가 PD FD/AD 편집 촬

표본수(명) 30 20 40 25 20

직종 조명 음악/음향 분장/미용/의상 연기 기타 보조

표본수(명) 25 20 50 25 25

<표 Ⅱ-9>연극 분야 종사자 실태조사 직종별 표본수 목표

직종 극작 연출 연기 무

표본수(명) 30 50 100 40

직종 조명 분장 기획

표본수(명) 4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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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극분야 실태조사 결과

1.응답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극창작 종사자를 극작․연출을 하는 창작 술가,배우인 실연 술가,

무 ․조명․분장 등을 맡아서 하는 기술스태 ,기획․행정 스태 의 4가지 직종으로 구

분하 다.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 응답자는 남성이 66.8%,여성이 33.2%로 나타났다.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창작 술가로서 응답자의 81.0%가 남성이었고,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술스태

로서 여성비율이 44.1% 다.

연령은 20 와 30 가 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었고,50 이상은 10%로 나타났다.연

령이 가장 높은 직종은 창작 술가로서 50 이상 비율이 23.8% 고,평균연령 한 가

장 높았다.

연극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문 졸 이하의 비율이 41.7%로 나타

났고, 학원 졸 이상은 16.3% 다.학력이 가장 높은 직종은 창작 술가로서 체의 약

40%가 학원 졸 이상으로 나타났다.반면 상 으로 볼 때 학력이 낮은 직종은 기술스

태 로서 문 졸 이하 학력이 약 47%이고, 학원졸 이상은 8.4% 다.

다음은 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을 살펴보았다.본 설문은 조사 상을 재 일하고 있

거나 작년 1년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 는데, 체 응답자의 98%가 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응답자의 직 을 살펴보면 극단․기획사․ 련사의 표인 경우

가 체의 28.4%이고,해당업무분야의 리자 이상인 경우가 18.5%, 표나 리자 이

아닌 경우가 53.0% 다.창작 술가의 경우 체의 60% 이상이 표직을 맡고 있었다.이

러한 상은 작가나 연출이 표를 맡고 있는 극단이 많고,연극 종사자 창작 술가

집단의 연령이 가장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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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사례수 313 63 169 59 22

성별
남성 66.8 81.0 66.3 55.9 59.1

여성 33.2 19.1 33.7 44.1 41.0

연령

10 0.3 0.0 0.6 0.0 0.0

20 28.1 6.4 37.9 27.1 18.2

30 32.9 31.8 30.8 37.3 40.9

40 28.1 38.1 24.3 30.5 22.7

50 이상 10.5 23.8 6.5 5.1 18.2

평균연령 36.6 43.2 34.4 35.6 37.9

학력

고졸 이하 20.5 8.2 22.8 27.6 19.1

문 졸 21.2 14.8 24.0 19.0 23.8

졸 42.0 37.7 44.9 36.2 47.6

학원 이상 16.3 39.3 8.4 17.2 9.5

최근 근속기간에 해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3개월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 근속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하 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

하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실연 술가로서 72.2% 고,가장 낮은 직종은 기술스태

로서 52.5% 다. 한 기술스태 들은 근속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답한 비율이 20.3%로

타 직종에 비해서 확실히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분야 종사자들은 근속기간은 짧지만 해당 분야 경력은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5년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체의 33%에 불과하 고,나머지 67%는 경력이 5년을

넘었으며,경력이 20년을 넘는 경우도 약 20%에 이르 다.해당분야 경력이 20년을 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직종은 창작 술가로서 체 응답자의 38.1%가 20년이 넘는다고 답하

다.반면 기술스태 의 경우 경력이 20년이 넘는다는 비율은 8.5%에 불과하 다.경력이 5

년 이하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획․행정 스태 이고,다음은 실연 술가로 나타났다.

연령분포에서 기획․행정 스태 와 실연 술가의 평균 연령이 특히 더 은 것은 아니라

는 을 감안하면,이들 직종에서 사람들의 입이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을 때 이 일을 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창작 술가나 기술 스태 에 비해서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 몇 작품이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재 하는 작품 수는 직종이 무엇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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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한 작품만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실연 술

가로서 체의 58.8%가 한 작품을 하고 있었고,작품을 2개 이상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직종은 기술스태 와 창작 술가로서 각각 50.8%와 49.2% 다.

<표 Ⅲ-2>응답자의 사회경제 특성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사례수 313 63 169 59 22

재 상황
일하고 있음 96.8 98.4 95.3 100.0 95.5

일하지 않음 3.2 1.6 4.7 0.0 4.6

직

극단,기획사, 련사 표 28.4 61.9 14.2 35.6 22.7

해당업무분야 리자 이상 18.5 7.9 14.8 30.5 45.5

해당 없음 53.0 30.2 71.0 33.9 31.8

재/최근

근속기간

3개월 이하 64.2 57.1 72.2 52.5 54.6

3개월 ∼ 6개월 이하 15.7 22.2 15.4 10.2 13.6

6개월 ∼ 1년 이하 10.5 14.3 5.3 17.0 22.7

1년 과 9.6 6.4 7.1 20.3 9.1

해당분야

경력

5년 이하 33.2 12.7 37.9 30.5 63.6

5년 ∼ 10년 이하 17.6 15.9 18.3 20.3 9.1

10년 ∼ 15년 이하 15.7 11.1 14.8 27.1 4.6

15년 ∼ 20년 이하 13.7 22.2 11.2 13.6 9.1

20년 과 19.8 38.1 17.8 8.5 13.6

재

작품수

0개 2.7 1.6 1.9 6.8 0.0

1개 53.3 49.2 58.8 42.4 55.0

2∼ 3개 31.0 32.8 31.3 28.8 30.0

4개 이상 13.0 16.4 8.1 22.0 15.0

2. 리랜서의 근로자성

가.종사상 지 의 구분

연극분야 종사자에 하여 산재보험을 용한다고 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들

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연극은 상시 으로 고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극공연이 있기 몇 달 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공연이 끝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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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는 경우가 많다.기술스태 들의 경우 연극공연 비기간 내내 한 가지 일에 종속되

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 연극창작 활동에서는 작품마다 참여하는 형태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다수 있다.즉 이번 참여 작품에서는 연출이었던 사람이 다음

작품에서는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평소 고용주 치로 분류될 수 있는 극단 표도 설문

응답의 기 작품에서는 리랜서로 참여할 수도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하여 다음의 몇 단계를 거쳤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보았다:① 지 받는 보수에 한 세무신고 는 납부를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를 한다고 답한 사람 ② 연극창작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고용·근로계약을 했다고 답한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로 보았다:① 직 이 표이고 연극창작 제작에서 직 제작

하 다고 답한 사람 ② 직 이 표이고 연극창작 제작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 지만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면서 별계약을 한 사람

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이거나 고용주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리랜서일 가능성이 있다.4) 리랜서에 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해당 일자리

에 상시 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경우와 로젝트 베이스로 참여한다고 한 사람은 고용

작업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 다. 한 윗 질문에는 로젝트베이스로 참여

한다고 답했지만, 로젝트 종료 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에 ‘자동으로

재계약’된다고 답한 경우는 비록 입직구는 로젝트 베이스의 계약일지라도 사실상 상시직

으로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도 상시고용형 리랜서로 구분하 다.이 게 구분하면

연극분야 종사자는 잠정 으로 근로자,사업주,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로 나뉠 수 있다.

3)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근로자성은 그 기 이 재 혹은 가장 최근에 참여한 작품이라는 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4)설문에서 일자리의 계약종류를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상당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체의 약 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람 에서 실제로는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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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연극분야 종사자의 종사상 지 구분

근 득  근 득  원천공  함 ⇒ 근

23.6%↓

다  사람  하   참여하여 

고용근 계약  함
⇒ 근

↓

직  고

연극창   직  함
⇒ 고용주

15.3%↓

직  고 

다  사람 에 참여하여 별 계약 함
⇒ 고용주

⇓

프리랜

↓

상시  고용 어  함 ⇒ 상시고용  프리랜

25.2%↓

프 트  고용 었지만 

프 트 료 후 동  재계약
⇒ 상시고용  프리랜

↓

프 트  고용 고 

프 트 료후 료  별 재계약
⇒ 프 트  프리랜 35.8%

이 게 나 어 본 결과 체 응답자의 고용상의 지 는 다음과 같았다. 로젝트형 리

랜서의 비 이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상시고용형 리랜서 25.2%,근로자 23.6%로

나타났으며,고용주로 분류된 사람은 15.3%로 가장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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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응답자의 고용상 지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스태 기획행정스태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명수 비율

고용주 48 15.3 25 39.7 14 8.3 6 10.2 3 13.6

근로자 74 23.6 12 19.1 36 21.3 18 30.5 8 36.4

상시고용형 리랜서 79 25.2 5 7.9 56 33.1 12 20.3 6 27.3

로젝트형 리랜서 112 35.8 21 33.3 63 37.3 23 20.5 5 22.7

체(n=313) 313 100.0 63 100.0 169 100.0 59 100.0 22 100.0

연극창작은 각기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는가에 따라서 고용상의 지 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극 분야별로 고용상의 지 를 살펴보았다.창작

술가의 경우 고용주로 구분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약 40% 고,다음은 로젝트 리랜

서(33.3%)이고 상시고용형 리랜서로 구분되는 경우는 약 8%에 지나지 않았다.실연 술

가의 경우는 리랜서로 구분되는 비 이 체의 70% 이상이었는데, 로젝트형 리랜서

로 구분되는 경우가 37.3%,상시고용형 리랜서로 구분되는 경우가 33.1% 다.기술스태

는 근로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3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로젝트형 리랜서,상

시고용형 리랜서로 구분되는 경우가 각 20% 정도 다.기획행정스태 의 경우에도 근로

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가장 높아서 36% 정도 고,다음은 상시고용형 리랜서 27%,

로젝트형 리랜서 2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리랜서의 근로자성

본 연구에서 리랜서로 구분한 종사자들을 무조건 자 업자로 보는 것은 치 않다.

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 업자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가에게 사용종속성이 구

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형태가 있고,이를 특수고용형태라고 부른다.개인사업

자 등록이 있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용종속성을 띤 노동을 제공

하는 골 보조원,학습지교사,보험 매원 등이 그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극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리랜서의 사용종속성을 단하기 해서 마

련하 던 지표는 업무의 행가능성,용품 구입비용의 부담자,업무지시자의 존재 지시

에 한 임의변경 가능성,출퇴근시간 규제의 4가지이다.각 질문에 항 응답 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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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는 귀하의 직무 부나 일부를 자율 으로 타인 는 타 업체에게 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업무 행 가능성 여부를 질문하 다.이 질문은 업무

에 한 사용종속성을 별하기 한 표 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원래 이 질문에

한 응답으로 기 하 던 바는 고용주는 행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매우 높고 근로

자는 업무 행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실제로 업무 행이 가능하다고 응

답한 비율은 고용주 40%,근로자 26%, 리랜서 21%로 나타나서,이를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웠다.이 게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 행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온 것은 연

극창작활동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극창작활동에서의 업무 행은 고용형태와 계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즉 연출은

조연출이나 무 감독에게 업무를 행시킬 수 있고,극작 역시 경우에 따라서 업무 행이 가능

하다고 한다.기술스태 한 업무 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트이다.피고용자의

치라 하더라도 고용주와 의 는 행에 따라 업무 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공연 술 창작분야이다.(심층면 내용 )

다음은 ‘작품 활동에 필요한 용품(도구,장비,물품,재료 등)들은 작품제작단체( 는 제

작자)가 지 할 수도 있고 개인 으로 마련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작품 활동에

서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물품구입비용의 부담을 가 했는가를

질문하 다.이 질문에 하여 근로자로서 본인이 액 부담하 다고 답한 경우는 한 사람

도 나타나지 않아서,일단은 질문이 근로자성 정에 어느 정도 변별력을 지닌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그 지만 이 질문에 해서 고용주라 할지라도 본인이 액 부담한다고

답한 비 은 25%로 그 게 높지 않고,근로자라 할지라도 용품구입비용을 회사와 분담한

다고 답한 비 이 19%로 나타나서 액부담일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있겠

지만 더 이상 확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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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연극창작분야 종사자의 사용종속성-자율성 분포

(단 :명,%)

고용주 근로자 리랜서

명수 % 명수 %

업무 체
업무 체 불가능 29 60.4 55 74.3 151 79.1

업무 체 가능 19 39.6 19 25.7 40 20.9

물품구입 비용

회사가 액부담 25 52.1 60 81.1 111 58.7

회사와 본인이 분담 11 22.9 14 18.9 62 32.8

본인이 액부담 12 25.0 0 0.0 16 8.5

업무 지시
있음

임의변경 불가능 8 16.7 34 46.0 71 37.2

임의변경 가능 12 25.0 32 43.2 110 57.6

없음 28 58.3 8 10.8 10 5.2

출되근 규제

정해진 시간 있음 6 12.5 20 27.0 24 12.6

일정에 따라 달라짐 33 68.8 52 70.3 144 75.4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함 9 18.7 2 2.7 23 12.0

‘귀하에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구입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업무지시를

받은 후 그 지시를 자율 으로 는 임의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업무지시의 유무와 지시의 임의변경 가능성을 살펴보았다.이는 종속성을 살펴보기 한

질문이다. 리랜서의 경우 업무지시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5.2%로서 이는 근로자로 구분

된 사람들의 응답(10.8%)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따라서 업무지시가 있는가 여부 자체에

한 질문이 근로자성을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변별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심

지어는 고용주조차 41.7%가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며,16.7%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

다고 답하고 있었다.이는 연극창작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연극은 고용주가 될 수 있는 극단 표들이 자신이 고용주의 치에 있

다는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한 작품창작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 트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

는 치가 되기도 합니다.가령 극단 표가 연기자일 경우 극단 내 는 외부의 연출자에 의해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기술스태 의 경우에도 본인은 사업주이지만 연출가

에 의해 업무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심층면 내용 )

‘해당 일자리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일하십니까?아니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십

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출퇴근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살펴보려 하 다.그

러나 이 질문에 한 응답 형태는 이 질문이 근로자,고용주를 나 는 요한 기 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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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근로자조차도

27.0%에 지나지 않으며 고용주,근로자, 리랜서 어떤 집단이든지 일정에 따라서 달라진

다고 답한 경우가 체의 70%가량 되었다.이러한 응답형태를 나타내는 질문을 통해서

체 집단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본 연구에서 애 근로자성을 정하기 한 거로 삼기 해서 마련했던 4가지

질문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근로자성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이 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연극의 작업형태가 일반 인 고용형태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

이기도 할 것이고,다른 한편으로는 응답자들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그러나 보다 본질 인 이유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형태 자체가

사례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률 인 틀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

다.즉 근로자성에 한 정 지표들은 체 인 경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어떤 개인

의 근로자성을 정하기 해서는 그 사람의 고유한 상황을 악하여야 한다는 할 것이다.

이는 근로자성에 한 정을 수화하여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성을 살펴보기 한 다른 방법으로 의 네 가지 설문을 이용

하여 응답자의 사용종속성 -자율성을 수화해 보았다.사용종속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에서 살펴본 업무 체성,용품구입비용 부담 정도,업무지시복종,출퇴근 규제의 4가지를

이용하 다.각 항목별로 사용종속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2 에서 0 사

이의 수를 주었다.5)이 게 되면 8 은 사용종속성이 가장 높은 경우이고 0 은 사용종

속성은 낮고 자율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된다.

5)사용종속성이 높은 순서로 0 에서 1 씩 증가시킬 경우,다른 3항목은 모두 0 에서 2 사이의 수를

갖는데 업무 행 항목은 0 과 1 이 된다.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비 을 맞추기 하여 업무 행의

경우 업무 행 불가능은 0 ,업무 행 가능은 2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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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사용종속성-자율성을 구분하는 지표

업무 행
업무 행 불가능 0

업무 행 가능 2

물품구입 비용

회사가 액부담 0

회사와 본인이 분담 1

본인이 액부담 2

업무 지시
있음

임의변경 불가능 0

임의변경 가능 1

없음 2

출되근 규제

정해진 시간 있음 0

일정에 따라 달라짐 1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함 2

종사상의 지 에 따른 수분포를 살펴보았다.근로자의 경우 체의 63.5%가 6 이

상으로 나타났고,3 이하인 경우는 9.5%로 나타났다.상시고용형 리랜서의 경우는 6

이상이 58.2%,3 이하가 6.3%로 나타났다. 로젝트형 리랜서는 근로사성 수가 6

이상이 49.1%이고 3 이하가 18.1%로 나타나서,근로자나 상시고용형 리랜서에 비해서

업무 자율성이 더 많이 주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고용주의 경우는 근

로자성 수가 6 이상인 경우는 18.7%에 불과하고 3 이하인 경우가 43.8%로 의 세

가지 경우와는 조 이었다.

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은 비교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단할 수 있는 근로자성 3

이하의 비율이 상시고용형 리랜서에서보다 근로자에서 더 높았다는 이다.이는 매

일 일터로 나가기는 하지만(상시고용되어 있지만)자신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어서

고용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업무 자율성을 갖기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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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연극창작분야 종사자의 종사상 지 에 따른 사용종속성-자율성 수(비율)

8 7 6 5 4 3 2 1 0

체 n=311 5.1 23.2 21.9 23.2 9.6 10.0 5.1 1.6 0.3

고용주 n=48 0.0 8.3 10.4 29.2 8.3 22.9 12.5 6.3 2.1

근로자 n=74 13.5 36.5 13.5 13.5 13.5 4.1 5.4 0.0 0.0

상시고용형

리랜서
n=79 3.8 24.1 30.4 27.8 7.6 3.8 2.5 0.0 0.0

로젝트형

리랜서
n=110 2.7 20.0 26.4 23.6 9.1 12.7 3.6 1.8 0.0

이번에는 사용종속성-자율성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체 응답지의 사용종속성-자율성

의 평균값은 5.3이었다.종사상 지 에 따라서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사용종속성의 평균은

근로자(5.9)-상시고용형 리랜서(5.7)- 로젝트형 리랜서(5.2)-고용주(4.0)의 순으

로, 체 인 기 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지만 사용종속성-자율성 평균의 최

값,최소값,표 편차를 보면 개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서 이를 일반화시켜서 단정 으

로 말하기는 다소 무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직종별로 사용종속성-자율성을 살펴

보면 사용종속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실연 술가(5.8)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창작 술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연극창작분야 종사자의 종사상 지 에 따른 사용종속성-자율성 수(평균)

N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체 311 5.3 1.7 0 8

종사상

지

고용주 48 4.0 1.8 0 7

근로자 74 5.9 1.7 2 8

상시고용형 리랜서 79 5.7 1.3 2 8

로젝트형 리랜서 110 5.2 1.6 1 8

직종

창작 술가 62 4.2 1.6 1 8

실연 술가 168 5.8 1.4 0 8

기술스태 59 5.1 1.8 1 8

기획행정스태 22 5.1 1.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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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랜서의 속성

연극창작활동 종사자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 속성에 한 논의가 있을 수 있

다.이들의 속성을 살펴보기 하여 2011년 한 해 몇 개의 극단과 몇 개의 작품을 했는

가를 살펴보았다. 로젝트형 리랜서 112명 2011년 한 해 1개 극단과 일했다고 답한

사람은 30명(27.3%)이었다.그러나 이 16명(14.5%)은 1개 극단과 1작품만 하 다고 답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속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극단과 일한 것인지 일이 없어서 1작

품만 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그러나 나머지 14명(12.7%)은 속성이 있는 리랜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로젝트형 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 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12.7%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그러나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 61.8%

는 1년 동안 같이 작업한 극단의 수가 2개 이하 고,1년에 5개 이상 극단과 일하는 경우

는 11.8%에 불과하 다.

로젝트형 리랜서가 1년에 같이 일한 극단 수는 직종별로 차이가 있었다.1년에 5개

이상의 극단과 일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면 극작․연출과 같은 창작 술가와

실연 술가는 5% 미만인데 비해서 기술스태 는 34.8%로 많은 경우 5개 이상의 극단과

일을 하고 있었다.창작 술가와 실연 술가는 속성이 높아서 1년 동안 2개 이하의 극단

과 작업하는 경우가 각각 71.4%,66.1%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볼 때 로젝트형

리랜서의 속성을 논의할 때는 직종에 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표 Ⅲ-8>연극창작분야 종사 리랜서가 1년 동안 한 작품수와 극단수

(단 :개)

극단수

작품수
1 2 3 4 5 6 7 8 9 10이상 계

1 16 16

2 6 13 19

3 5 13 8 26

4 2 8 2 5 17

5 3 3 3 3 12

6 1 1 1 3

7 4 4

8 2 2

9 1 1

10이상 1 2 1 2 1 2 1 10

계 30 38 16 13 5 4 1 0 2 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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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연극창작분야 종사 리랜서의 직종별 1년 동안 일 한 극단 수

극단수

창작 술가

n=21

실연 술가

n=62

기술스태

n=23

기획행정 스태

n=4
계

명 % 명 % 명 % 명 % 명

1 8 38.1 16 25.8 5 21.7 1 25.0 30

2 7 33.3 25 40.3 4 17.4 2 50.0 38

3 1 4.8 11 17.7 4 17.4 0 0.0 16

4 4 19 7 11.3 2 8.7 0 0.0 13

5개 이상 1 4.8 3 4.8 8 34.8 1 25.0 13

게 21 100.0 62 99.9 23 100.0 4 100.0 110

3.계약실태

가.연극창작 종사자의 계약당사자와 임 지 자

연극창작 종사자에 한 산재보험 제도를 설계한다면 이들이 구와 계약하고 있으며,

보수는 가 지 하는가가 우선 인 심사일 것이다.이는 사업주를 구로 상정할 것인

가와 히 련된 질문이다.본 연구에서는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계약당사자는 구입니까?)’라는 질문과 ‘귀하의 보수를 지 한 사람은

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계약당사자와 보수 지 자를 알아보았다.6)

계약당사자를 보면 극단과 계약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64.2% 고 다음은 기획사로

18.3% 으며,다음은 연출/감독, 련 회사의 순서 다.보수 지 자가 구인가에 한 응

답은 극단 65.0%,기획사 19.5%이고,그 다음은 련회사,연출․감독의 순서 다.이는 계

약은 연출이나 감독이 하지만 보수지 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 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계약 당사자와 보수지 자가 동일한가를 살펴보았다. 체 246사례 212개

(86.2%)는 계약당사자와 보수지 자가 같았다.이 흥미로운 것은 다른 경우는 계약당사

자와 보수지 자가 일치하는 비율이 80% 이상인데 비해서,계약당사자가 연출/감독인 경

우 보수지 은 극단이나 기획사가 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다는 이다.

6)계약 당사자와 임 지불자에 한 질문에 답한 설문은 251개 지만,이 계약당사자나 임 지불자를

‘기타’라고 답한 5개를 제외하고 246개를 분석 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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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연극창작분야 종사 리랜서의 계약당사자와 보수지불자의 일치 정도

계약 당사자

극단 기획사 련회사 연출/감독 도 / 탁사 계

보수

지불자

극단 147 6 1 6 0 160

기획사 3 37 1 5 2 48

련회사 7 0 16 0 0 23

연출/감독 1 1 0 10 0 12

도 /탁사 0 1 0 0 2 3

계 158 45 18 21 4 246

계약당사자와 보수지 자가 다른 경우의 비율이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

다.계약자와 보수지 자가 다른 비율은 창작 술가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기획

행정스태 가 6.7%로 가장 낮았다.다음은 종사상의 지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계약

당사자와 보수지 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근로자인 경우로서 체

의 21.5%에 이르 다.다음은 로젝트형 리랜서로서 체의 14.1% 으며 상시고용형

리랜서가 7.8%로 가장 낮았다.

<표 Ⅲ-11>연극창작 종사자의 직종별 계약당사자와 보수지 자의 일치 여부(직 제작자 제외)

같음 다름 계

명 % 명 % 명 %

직종

창작 술가 28 80.0 7 20.0 35 100.0

실연 술가 125 86.8 19 13.2 144 100.0

기술스태 45 86.5 7 13.5 52 100.0

기획행정 스태 14 93.3 1 6.7 15 100.0

계 212 86.2 34 13.8 246 100.0

종사상 지

근로자 51 78.5 14 21.5 65 100.0

고용주* 5 100.0 0 0.0 5 100.0

상시고용형 리랜서 71 92.2 6 7.8 77 100.0

로젝트형 리랜서 85 85.9 14 14.1 99 100.0

계 212 86.2 34 13.8 246 100.0

*애 에 표이면서 연극을 직 제작한다고 답한 고용주는 구와 계약하 는가라는 질문의 응답 상이 아니

므로 이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그러나 표이면서 다른 사람의 제작과정에 으로 계약

하여 참여한다고 답한 고용주 5명은 구와 계약하 는가라는 질문의 응답 상이므로 표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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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면계약 여부

연극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구두계약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본 연구에서는 서면계약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 다.

체 응답자 서면계약을 하 다고 답한 비율은 체의 24.7%에 불과하 고 나머지

75.3%는 구두계약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서면계약을 했다고 답한 62명을 상으로 서면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인가에

해서 질문하 다.서면 계약서에 가장 많이 포함된 내용은 계약기간(83.9%),보수액수

(82.3%),보수지 방식(77.4%)의 순서로 나타났다.일하는 시간이나 휴일 휴가,부가

여가 포함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서면계약과 련된 내용을 체 응답자를 상으로 다

시 살펴보면 체 연극인 계약기간,보수,보수지 방식 등에 해서 서면계약을 하는

비 은 약 20%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면계약 비율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기술스태 가 34%로 가장 높았고,다른 직종은 모

두 20% 반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서면계약 비율을 종사상 지 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가 51.5%로 가장 높았고, 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는 상시고용형이건 로젝트형이건 서면

계약의 비율은 10% 에 머물 다.

작은 극단들하고 작품할 때 제가 계약서는 잘 써본 이 없구요...국립극단이나 지 남산에서

하는 거 말고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그 에도 남산에서 한 작품 했는데 그런 극장 이

상의 규모들은 물론 그분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다행히 계약서를 쓰죠.(작가

심층면 )

계약서는 거의 쓰지 않고 구두로 사람을 모으죠. 희 극단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오디션으로

사람을 뽑지 않아요.알음알음으로 아는 사람으로 하지....작은 배역들은 그냥 극단에 연구생으

로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하면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거죠.큰 배역들은 우리 래나 아는 선배

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지 이 게 하는데 도와달라...돈 얘기는 거의 안 하죠.할 수도 없

고....무 세트도 마찬가지에요.아는 사람해서 굉장히 싸게...(극단 표이자 실연배우 심층면 )

가끔 극장 공연이나 지방공연을 할 경우,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이 때에도 사람들을

모으는 단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모여서 연습하다가 어느 날 “야.계약서

만들어놓았으니까 부 싸인하고 가”이러는 식이죠.(극단 표 심층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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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때 계약서를 쓰는 비 과 쓰지 않는 비 을 따지면 (쓰는 경우는)20% 정도죠.(기술스태

심층면 )

계약서를 쓴 은 거의 없어요.다만 규모 이상의 극장에서 작품을 올릴 때나 규모 이상 규

모의 지방 극장에서 공연을 할 경우 극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있어요.(극단 표이자 연출가 심

층면 )

제작자, 로듀서,연출자 등 한테서 연락이 와요.우리가 언제 이런 공연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느냐에 해서 화로 연락이 와요. 화로 시간과 개런티에 한 부분,작업여건,작업을

했을 때의 인 가 등을 얘기하죠. 화로 말한 조건이 강 일치하면,조율 가능한 범

내에 있으면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만나죠.만나서 조율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거의 부분은 화로 정리한 것을 확인하는 정도이지요.계약은 구두계약을 하거나 서면

계약을 하거나 합니다.(기술스태 심층면 )

며칠 에 공연할 때 계약서 쓰자 그러더라구요.나는 깜짝 놀랐어요.명동 술극장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서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구요....나는 그간 외부출연하면서 계약서 쓰자고 제안한

은 없어요.제가 배우다 보니까 외부 출연 많이 해요.제가 무 잘 알잖아요.극단 표들.어

떻게 써요.얘 뻔히 아는데 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여를)주면 고맙고 안주면 욕하고 말지

계약서를 쓰자고 어떻게 그래요.없는 사람한테.(배우 심층면 )

<표 Ⅲ-12>연극창작활동 종사자의 서면계약 비율과 서면계약 내용

(단 :%)

서면 서면계약서 포함내용

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보수

보수지

방식
일하는 시간

휴일

휴가
부가 여

체 연극 종사자

서면계약 비율

n=251

24.7 20.7 20.3 19.1 8.0 3.2 2.4

계약서 작성자

서면계약 비율

n=62

- 83.9 82.3 77.4 32.3 12.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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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연극창작활동 종사자의 직종,일자리 지 에 따른 서면계약서 작성비율

(단 :%)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51 35 146 53 17 66 5 79 101

서면계약서

작성비율
24.7 22.9 21.9 34.0 23.5 51.5 20.0 13.9 15.8

다.일자리 계약 종류

1)고용계약 vs 탁· ,용역,도 계약

일자리의 계약 종류에 해서 질문하 다.계약 종류는 고용·근로계약, 탁· 계약,

도 계약,용역계약의 네 가지로 구분하 다. 탁· 계약은 어떤 일을 남에게 맡겨 부

탁하는 것으로서 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도 계약은 어떤 물품의 공 을 남에게 맡겨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며,용역계약은 서비스의 공 에 한 것을 남에게 맡겨 부탁하는 것

을 의미한다.실제 일반 응답자들이 문항에 구분해 놓은 계약의 구체 인 의미를 알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더욱이 연극창작 분야 종사자들 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

우가 25% 미만임을 감안하면 응답자들이 이를 제 로 구분해서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 다.그러나 산재보험 제도의 설계에 필요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질문하 다.응답결과는 우려가 그 로 실이 된 것이었다. 체 응답 가장 많은 것이

잘 모르겠다는 것으로 49.4%에 달했으며,다음은 고용계약,용역계약의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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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연극창작 종사자의 일자리 계약 종류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51 35 146 53 17 66 5 79 101

고용계약 22.3 17,1 19.9 26.4 41.2 84.9 0.0 0.0 0.0

탁· 4.8 5.7 2.7 5.7 17.7 0.0 0.0 6.3 6.9

도 계약 2.0 2.9 0.0 7.6 0.0 0.0 20.0 0.0 4.0

용역계약 13.2 2.9 14.4 20.8 0.0 3.0 20.0 17.7 15.8

기타 8.4 11.4 8.2 3.8 17.6 3.0 0.0 11.4 9.9

잘 모르겠음 49.4 60.0 54.8 35.9 23.5 9.1 60.0 64.6 6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종류를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고용계약이 22.3%로 가장 많고, 탁· ,도

,용역 계약은 20.0% 으며,이외에 기타계약을 맺었다고 답한 사람이 8.4%로 나타났다.

이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응답한 사람 56명을 상으로 이들의 종사상 지 를 알아보

았다.연극분야에서는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의 비율은

23.2%에 불과하 고 71.4%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고용계약을 맺은 인력 부분이 임시직으로 일하는 상황은 연극을 비하고 무 에 올

리는 기간 동안만 계약을 한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일자리가 상시 인 일자리인가

로젝트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고용계약을 맺었다고 답한 56명의 일자리 종류는 상시 인 일자리인 경우가 31명

(55.4%), 로젝트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한 경우가 25명(44.6%)으로 나타나서 종사상 지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Ⅲ-15>고용계약자의 종사상 지

체
직종별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N 56 6 29 14 7

정규직 13 23.2 2 33.3 7 24.1 3 21.4 1 14.3

임시직 (계약직) 40 71.4 4 66.7 20 69.0 10 71.4 6 85.7

일용직 2 3.6 0 0.0 1 3.5 1 7.1 0 0.0

기타 1 1.8 0 0.0 1 3.5 0 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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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해서 어떤 식으로 세 신고를 하는가를 통해서 연극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의 일자리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세 을 낼 때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는가를 질문한

결과,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모른다는 응답으

로서 이 두 응답이 체의 70% 가량을 차지하 다.이 결과는 많은 사람이 리랜서로 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근로소득자로 세 을 낸다고 답한 비율이

겨우 11.2%에 불과하다는 은 에서 계약 계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근로자일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에 띠는 은

세 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말한 비율이 8.9%나 되어서,소득이 면세 이하인 사람이 상

당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6>연극창작활동 종사자의 세 신고 방법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개인사업자 8.0 15.9 3.6 11.9 9.1 1.3 25.0 3.8 8.0

자유직업소득자 35.5 34.9 37.3 39.0 13.6 33.8 47.9 22.8 40.2

근로소득자 11.2 14.3 7.1 17.0 18.2 47.3 0.0 0.0 0.0

기타 3.2 0.0 4.1 3.4 4.6 0.0 2.1 5.1 4.5

잘 모르겠음 33.2 25.4 38.5 23.7 40.9 13.5 14.6 58.2 36.6

납부 안함 8.9 9.5 9.5 5.1 13.6 4.1 10.4 10.1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은 연극창작활동 종사자가 어떤 계약을 했는가에 따라서 세 신고 방법이 다른가를

살펴보았다.이 분석에서 특별한 것은 고용계약을 했다고 답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로 세

신고를 했다고 답한 경우가 체의 30.3%에 불과하고 자유직업소득자로 세 신고를 한

경우가 44.6%로 가장 많았다는 이다. 한 탁․도 ․용역계약을 한 경우에도 소득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했다고 답한 비율은 10.0%에 지나지 않고 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했다고

하는 사람이 50.0%로서 가장 높았다.이는 연극계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세 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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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계약방식에 따른 세 신고 방법

고용계약 탁,도 ,용역 계약 기타 잘 모르겠음

N 56 50 21 124

개인사업자 1.8 10.0 4.8 6.5

자유직업소득자 44.6 50.0 19.1 25.8

근로소득자 30.3 4.0 9.5 4.8

기타 0.0 4.0 9.5 3.2

잘 모르겠음 17.7 24.0 23.8 53.2

납부 안함 5.4 8.0 33.3 6.5

계 100.0 100.0 100.0 100.0

다음은 해당 일을 할 때 그 일과 련된 사업자 등록을 하 는가를 질문하 다. 체 응

답자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19.2% 으며,직종별로 볼 때는 창작 술가가

41.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술스태 20.3% 다.종사상 지 에 따라서 살펴보면 비록

고용주라고 답하 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25.0%나 있었다.

<표 Ⅲ-18>사업자 등록 여부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사업자등록 했음 (명) 60 26 19 12 3 12 36 1 11

% 19.2 41.3 11.2 20.3 13.6 16.2 75.0 1.3 9.8

다음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답한 60명을 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 다.70.0%는 직

무수행에 필요해서 했다고 답하 고,그 외에 계약하기 해서(15.0%),세무회계처리에 필

요해서(13.3%)라는 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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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사업자 등록 이유

(단 :명,%)

명수 %

계약하기 하여 9 15.0

직무수행에 필요 42 70.0

세무회계처리에 필요 8 13.3

기타 1 1.7

계 60 100.0

는 연출가이자 극단 표이지요.사업자등록 했어요.사업자 등록을 해야 극단이 신청할 수 있

는 사업들이 있어요... 희 단원들은 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연출가 심층면 )

사업자 등록 있어야죠.그 지 않으면 세 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기술스태 심

층면 )

2)업무지시자와 계약당사자 채용결정자

연극창작분야 종사자의 계약당사자와 채용결정자를 살펴보았다.계약당사자가 극단인 경

우가 체의 64.7%이고 다음은 기획사 18.1%로 나타났다.계약당사자가 구인가는 직종

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실연 술가의 경우 체의 69.7%가 극단과 계약을 하지만 기

술스태 의 경우 그 비율은 49.1%로 감소하 다.반면 련사와 계약을 맺는 비율은 실연

술가는 2.8%인 것에 비해서 기술스태 는 18.9%로 나타났다.창작 술가의 경우 연출이

나 감독과 계약을 맺는다고 답한 경우가 17.1%로서 다른 직종과 비되었다.

종사상의 지 에 따른 계약당사자를 보면 근로자인 경우 극단과 계약을 맺은 경우가

47.0%이고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도 37.9% 다.고용주의 경우는 60%가 기획사와 계

약을 하 다.반면 리랜서의 경우는 극단과 계약을 맺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상시고

용형 리랜서로 구분된 사람들의 80.8%, 로젝트형 리랜서로 구분된 사람들의 66.0%

가 극단과 계약을 맺고 있었다.



- 33 -

<표 Ⅲ-20>연극창작분야 종사자의 계약 당사자

체

직종 종사상 지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49 35 145 59 16 66 5 78 100

극단 64.7 60.0 69.7 49.1 81.3 47.0 20.0 80.8 66.0

기획사 18.1 14.3 17.9 24.5 6.2 37.9 60.0 2.6 15.0

련회사 7.2 5.7 2.8 18.9 12.5 6.1 0.0 7.7 8.0

연출/감독 8.4 17.1 9.0 3.8 0.0 6.1 20.0 6.4 11.0

도 /탁사 1.6 2.9 0.7 3.8 0.0 3.0 0.0 2.6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은 가 그 일자리에 일하도록 최종 결정하 는가(즉 채용결정자)를 질문하 다.채

용결정자가 극단이라고 답한 경우가 52.4%이고,연출․감독이라고 답한 경우가 27.6% 다.

이러한 결과를 계약당사자가 연출․감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4%인 것과 같이 생각해보

면,채용의 결정은 연출․감독이 하지만 계약은 극단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출이나 감독이 채용을 결정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기획․행

정 스태 로서 5.9% 으며,이들의 76.5%는 극단이 채용을 결정하 다.기술 스태 의 경

우는 도 / 탁사가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7.6%로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의 지 별 채용결정자를 보면 극단이 채용을 결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상시고용형

리랜서가 66.7%로 가장 높았다.연출이나 감독이 채용을 결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용

주(80.0%)와 로젝트형 리랜서(34.7%)가 높았다.

<표 Ⅲ-21>연극창작분야 종사자의 채용 결정자

체

직종 종사상 지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46 33 143 53 17 65 5 78 98

극단 52.4 42.4 55.9 41.5 76.5 44.6 0.0 66.7 49.0

기획사 11.8 15.2 11.2 13.2 5.9 24.6 20.0 2.6 10.2

련회사 6.1 6.1 2.8 13.2 11.8 6.2 0.0 9.0 4.1

연출/감독 27.6 33.3 30.1 24.5 5.9 23.1 80.0 19.2 34.7

도 /탁사 2.0 3.0 0.0 7.6 0.0 1.5 0.0 2.6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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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극창작 종사자들이 계약당사자와 채용결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착안하여 계약당사자-업무지시자,채용결정자-업무지시자,계약당사자-채용결

정자,계약당사자-보수지 자,채용결정자-보수지 자,보수결정자-보수지 자의 일치정도

를 살펴보았다.7)각 매칭별 일치율을 보면 보수결정자-보수지 자(94.1%)가 가장 높고,다

음은 계약당사자-보수지 자(86.8%) 다.반면 계약당사자-업무지시자(63.0%),채용결정자

-보수지 자(67.6%)는 일치율이 상 으로 낮았다.계약당사자와 업무지시자의 일치율이

낮은 것은 연극창작과정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연극은 자신이 어느 트를 맡았는가에 따라서 업무지시를 받는 치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를 들면 연기자의 경우 연출에 의해서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기

술스태 의 경우에도 연출가와 상의를 통해서 제작 방향성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출의 업

무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직종별로 일치율을 살펴보면 반 으로 일치율이 높은 직종은 기획․행정 스태 이고

일치율이 낮은 직종은 기술스태 다.특히 기술스태 의 경우 계약당사자-업무지시자의

일치율은 48.9%로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은 종사상 지 별로 일치율

을 보았다.계약당사자-업무지시자의 일치율은 근로자 52.6%, 로젝트형 리랜서 61.8%

지만,상시고용형 리랜서는 75.0%로 높았다.반면 채용결정자-업무지시자 일치율은 상

시고용형 리랜서는 82.4%로 높지만,근로자(61.4%)와 로젝트형 리랜서(69.7%)는 낮

았다.

7)여기에서는 계약당사자,업무지시자,채용결정자,보수지 자,보수결정자 등이 기타라고 말한 사례 22개

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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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계약당사자,채용결정자,업무지시자,보수결정자,보수지 자의 일치 정도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19 27 133 45 14 57 5 68 89

계약당사자와

업무지시자 일치
63.0 66.7 63.9 48.9 92.9 52.6 40.0 75.0 61.8

채용결정자와

업무지시자 일치
71.7 63.0 72.9 64.4 100.0 61.4 80.0 82.4 69.7

계약당사자와

채용결정자 일치
73.1 81.5 69.2 73.3 92.9 73.7 40.0 83.8 66.3

계약당사자와

보수지 자 일치
86.8 81.5 87.2 86.7 92.9 79.0 100.0 91.2 87.6

채용결정자와

보수지 자 일치
67.6 63.0 67.7 64.4 85.7 60.0 40.0 76.5 67.4

보수결정자와

보수지 자 일치
94.1 96.3 95.5 88.9 92.9 91.2 100.0 95.6 94.4

주 :여기에서는 사업주이면서 본인이 직 연극을 창작하는 경우(계약당사자,채용결정자 등이 없음)와 당사

자를 ‘기타’로 표기하여 알 수 없는 사례는 제외하고 계산하 다.

다. 별계약 여부

다음은 별계약 여부를 살펴보았다. 체 응답자 해당 일자리의 계약이 별 계약이

라고 답한 경우는 251명 응답자 18명으로 7.2%로 나타났다.다음은 별 계약을 했다

고 답한 18명을 상으로 별 계약과 련된 내용을 질문하 다.이들의 직종을 살펴본

결과 별계약을 했다고 답한 18명 17명이 기술스태 로서 별 계약은 부분 기술스

태 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별 계약을 한 경우 의 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가 체의 55.6%로 별 계약을 했다고 모두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장의 역할은 모집,직무 리,보수지 등을 한다고 답한 경우가 70% 이상이었

다.보수 결정방식은 장이 알아서 한다고 답한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은

정해진 등 에 따라서 한다는 응답이었다. 별 계약의 부 는 일부를 타 업체에 하도

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하도 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답한 경우가 77.8%

로서, 부분 하도 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계약을 할 경우...엄 하게 말하면 제가 극단과 계약한 것은 제 계약만이고,(구성한

원은)제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원칙 으로 보면 (극단이) 랑 계약한 것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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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두계약이던 서면계약이던 지 은 서면계약을 해야하죠.이런 상황에서는 서면계약을 하라

고 말은 할 수 있어요.그럼 뭐냐면 귀찮아해요.귀찮아한다는게 뭐냐면 도 선택을 받는 입장이

잖아요.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뭔가 거기에 해서 지 을 하는 사람한테 귀찮아하는 거를 얘기하

면 안되요....사실 어떤 그런 계약서의 양식을 갖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선택받는 것이 우선이니

까요...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치가 보여요.그 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아 사람은 나를 이것 때

문에 귀찮아하지 않을까...그 게 되는 거죠.(기술스태 심층면담)

<표 Ⅲ-23> 별계약의 형태

별 계약

n=251

별계약 18 7.2

별계약 아님 233 93.8

별 계약시

n=18

기술스태 여부
기술스태 17 94.4

기술스태 아님 1 5.6

탐장 사업자 등록증 소지여부

사업자 등록증 있음 10 55.6

사업자 등록증 없음 7 38.9

기타 1 5.6

장 역할

모집,직무 리,보수지 14 77.8

지시 달,보수 달 1 5.6

원과 차이 없음 2 11.1

기타 1 5.6

보수 결정 방식

정해진 등 에 따라 5 27.8

장이 알아서 8 44.4

원들간 합의로 2 11.1

기타 3 16.7

하도
하도 하는 경우 있음 4 22.2

하도 하는 경우 없음 14 77.8

라.상시계약 vs 로젝트별 계약

해당 일자리에서 연극제작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경우,해당 일자리의 계약이 정해진

로젝트 제작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시 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인가에 해서

질문하 다.상시 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44.6%이고,55.4%는 계약이 이번 로젝

트에만 해당되었다.직종별로 보면 상시참여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창작 술가(22.9%)이고

가장 높은 직종은 기획행정 스태 (70.6%) 다.종사상의 지 별로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

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비율과 이번 로젝트에만 참여한다는 비율이 같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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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4>상시참여 vs 로젝트 참여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51 35 146 53 17 66 5 79 101

상시참여 44.6 22.9 45.9 47.2 70.6 50.0 20.0 100.0

로젝트만 참여 55.4 77.1 54.1 52.8 29.4 50.0 80.0 100.0

계약이 이번 로젝트에만 해당된다고 답한 139명을 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질문하 다.

계약기간은 평균 3.2개월이었으며,6개월 이하 계약기간인 경우가 92.0% 다.계약기간

이 가장 긴 직종은 창작 술가로서 평균 4.2개월이었고,계약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기

술스태 로서 평균 1.4개월이었다.창작 술가와 실연 술가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가 없지만 기술스태 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가 37.0% 다.

<표 Ⅲ-25> 로젝트형 계약자의 계약기간과 재계약 여부

(단 :명,%,개월)

체

직종* 종사상 지 *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근로자
로젝트형

리랜서

N 139 27 79 23 33 99

계약

기간

1개월 이하 7.3 0.0 0.0 37.0 0.0 7.1

1-3개월 이하 41.6 37.0 42.3 44.4 48.5 40.4

Ⅳ-6개월 이하 43.1 40.7 52.6 18.5 48.5 42.4

6개월 과 8.0 22.2 5.1 0.0 3.0 10.1

평균 계약기간 (N=139) 3.2 4.2 3.4 1.4 2.8 3.4

종료 후

재계약

여부

자동으로직무종료 84.1 81.4 86.6 82.1 93.9 81.2

자동 재계약 0.7 0.0 1.3 0.0 0.0 0.0

선별 재계약 12.2 18.5 7.6 14.3 6.1 14.8

기타 2.9 0.0 2.5 3.6 0.0 4.0

주1: 로젝트 베이스로 계약되었다고 답한 사례가 5건 미만인 기획행정 스태 와 사업주는 분석에서 제외

하 다.따라서 직종별,지 별 인원수는 체 인원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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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여부를 살펴보면 체 응답자의 84.1%가 자동으로 직무가 종료된다고 답하 으며,

12.2%는 선별 으로 재계약된다고 답하 다.선별 으로 재계약된다고 답한 17명을 상

으로 재계약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재계약 주도권은 모두 애 에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있는 것으로 밝 졌다.

이외에도 실연 술가의 경우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매니지

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응답자 145명 4명으로 2.8%로 나타났다.

마.표 계약서에 한 의견

다음은 연극계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 계약서에 한 의견을 물어보았다.거의

다수인 95.8%가 표 계약서에 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 Ⅲ-26>표 계약서에 한 의견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2 63 168 59 22 74 47 79 112

찬성 (명수) 299 58 167 52 22 72 44 79 104

% 95.8 92.1 99.4 88.1 100.0 97.3 93.6 100.0 92.9

4.근로시간 소득

가.연극창작 활동에서의 근로시간 보수

1)근로시간

연극창작분야 종사자를 상으로 주 평균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질문하 다.주 평균

근로일수는 5.8일이고,5일 근무하는 경우가 17.2%,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75.8%로서

93.0%는 주5일 이상 근로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연극창작활동 종사자들이 비록 계약

직으로 근속기간은 단기간이지만,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매일 나와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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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주 평균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실연 술가로 평균 6.0일 이었고,

가장 은 직종은 기획․행정스태 로서 5.4일 이었다.

<표 Ⅲ-27>근로시간

(단 :명,일,시간,%)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주평균

근로

일수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3일 이하 4.6 4.8 3.1 8.9 5.0 2.7 4.3 3.9 6.7

4일 2.3 3.2 1.2 5.4 0.0 1.4 4.3 0.0 3.8

5일 17.2 19.4 10.4 25.0 45.0 27.4 12.8 15.6 13.3

6일 이상 75.8 72.6 85.4 60.7 50.0 68.5 78.7 80.5 76.2

평균(N=302) 5.8 5.8 6.0 5.5 5.4 5.7 5.9 5.9 5.8

주평균

근로

시간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15시간 미만 5.4 11.1 1.8 11.9 0.0 4.1 10.4 3.8 5.4

15-40시간 미만 46.3 41.3 55.6 33.9 22.7 32.4 47.9 49.4 52.7

40-52시간 이하 27.2 27.0 26.0 25.4 40.9 43.2 25.0 22.8 20.5

52시간 과 21.1 20.6 16.6 28.8 36.4 20.3 16.7 24.1 21.4

평균(N=299) 38.1 36.0 37.8 39.0 45.0 40.7 34.3 39.3 37.1

다음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았다.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체의

48.3%에 불과하여,상당수가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5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5.4%,15-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46.3% 다.

이는 연극창작활동이 매일 모여서 연습을 하기는 하지만,그 연습시간이 하루 종일은 아니

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일 것으로 생각한다.실제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비율이 가장 높

은 직종은 실연 술가들로서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4%

다.종사상의 지 에 따른 주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율이 가장 높

은 사람은 근로자(63.5%)와 상시고용형 리랜서(46.9%) 다.

2)연극 창작 활동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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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수 지 형태(결정자,지 자,산정기 ,지 주기)

가 보수 액수를 결정하는 가에 한 응답은 극단(61.3%)이 가장 높았고,다음은 제작

자(16.6%)의 순서 다.직종별로는 기술 스태 의 경우 극단이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47.5%, 련사가 보수를 결정한다는 응답이 18.6%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극단이 보수를

결정하는 비율은 낮고 련사가 보수를 결정하는 비율은 높았다.실연 술가의 경우는 연

출/감독이 결정한다는 답이 8.3%로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았다.종사상 지 에 따른

차이를 보면,근로자의 경우 극단이 결정한다(41.9%)는 응답비율과 제작사가 결정한다

(39.2%)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와서 다른 집단의 답과는 조 이었다.이는 근로자가 제작

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지 자가 구인가를 보면 극단(65.5%),제작사(16.3%), 련회사(8.3%)의 순서로

나타났다.직종별로 볼 때 기술스태 의 경우 련사에서 보수를 지 한다는 비율이

25.4%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훨씬 높았고,실연 술가의 경우는 련사에서 보수를 지

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하고 73.4%가 극단에서 지 한다고 답하고 있었다.종사상 지

별로 보면 근로자의 경우 43.2%만이 극단에서 지 한다고 답했지만,상시고용형 리랜서

는 82.3%가 극단에서 지 한다고 답하 다.

다음은 보수 산정기 을 살펴보았다.작품단 라는 응답이 58.8%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일한 일수와 작업량이라는 응답이 각각 9.7%,9.1%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기술스태 의

경우 작품단 라는 답은 37.3%에 불과하지만 창작 술가의 경우는 74.2%로 직종에 따라

서 보수를 받는 기 은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보수의 지 주기를 보면 작업종료 후에 받는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고,다음은 매

월 21.4%,작품 후 나눠서 15.0%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작업 종료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창작 술가(68.3%) 는데,이

는 창작 술가의 경우 보수산정기 이 작품단 인 비율이 높은 것과 연 된다.즉 창작

술가의 경우 작품단 로 계약을 하고 보수산정기 도 작품단 로 이루어지고 보수지 주

기도 작품 종료 후에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는 창작 술가가 리랜서에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기술스태 의 경우는 로젝트 베이스로 계약하는 경우

는 많지만 보수산정기 은 작품단 인 경우가 1/3정도이고 일한 일수,작업량,기타 기

등이 이용되며,작품이 끝나고 돈을 받는 비율 한 그다지 높지 않았다.이는 아마도 기

술 스태 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섞여 있어서 나타나는 응답형태라고 추측된다.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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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보수 결정자,보수 지 자,보수산정 기 ,보수 지 주기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보수

결정자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극단 61.3 58.7 67.5 47.5 59.1 41.9 62.5 73.4 65.2

제작사 16.6 17.5 16.6 18.6 9.1 39.2 10.4 2.5 14.3

련회사 7.0 7.9 1.8 18.6 13.6 8.1 2.1 7.6 8.0

연출 6.7 4.8 8.3 6.8 0.0 5.4 6.3 5.1 8.9

도 / 탁사 1.3 0.0 0.6 5.1 0.0 0.0 0.0 2.5 1.8

기타 7.0 11.1 5.3 3.4 18.2 5.4 18.8 8.9 1.8

보수

지 자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극단 65.5 62.0 73.4 45.8 68.2 43.2 62.5 82.3 69.6

제작사 16.3 17.5 16.6 18.6 4.6 39.2 10.4 1.3 14.3

련회사 8.3 6.4 2.4 25.4 13.6 13.5 2.1 8.9 7.1

연출 5.1 4.8 6.5 3.4 0.0 2.7 6.3 3.8 7.1

도 / 탁사 1.0 0.0 0.0 5.1 0.0 0.0 0.0 2.5 0.9

기타 3.8 9.5 1.2 1.7 13.6 1.4 18.8 1.3 0.9

보수

산정

기

N 308 62 166 59 21 72 48 78 110

작품단 58.8 74.2 62.6 37.3 42.9 44.4 72.9 53.9 65.5

일한 일수(시간) 9.7 4.8 7.2 17.0 23.8 22.2 0.0 6.4 8.2

작업량 9.1 3.2 8.4 18.6 4.8 15.3 4.2 7.7 8.2

기타 22.4 17.7 21.7 27.1 28.6 18.1 23.0 32.1 18.2

보수

지

주기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매일 1.6 1.6 0.0 5.1 4.6 2.7 2.1 0.0 1.8

매주 0.3 0.0 0.0 1.7 0.0 1.4 0.0 0.0 0.0

매월 21.4 17.5 15.4 34.0 45.5 39.2 12.5 27.9 8.9

작품 후 나눠서 15.0 11.1 17.6 10.2 18.2 25.7 8.3 5.1 17.9

작업 종료 후 60.7 68.3 65.7 49.2 31.8 31.1 75.0 67.1 69.7

기타 1.0 1.6 1.2 0.0 0.0 0.0 2.1 0.0 1.8

행정 스태 의 경우는 보수 산정기 이 작품단 인 경우도 고(42.9%),작업종료 후 보수

를 지 받는다(31.8%)고 답한 비율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다.이는 기획행정 스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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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일반 인 고용형태로 볼 수 있는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

종사상 지 별로 보면 고용주, 로젝트형 리랜서,상시고용형 리랜서는 2/3이상이

작업종료 후 보수룰 지 받고 있었으며,근로자도 1/3은 작업종료 후 보수를 지 받고 있

었다.월단 로 보수를 지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근로자와 상시고용형

리랜서 지만 그 비율은 40% 미만이었고,사업주와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 월단 로

보수를 지 받는 경우는 10% 내외 다.

(2)상시고용된 경우의 보수수

구체 인 보수 액수를 살펴보았다.연극창작활동 종사자의 보수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2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8.1%에 불과하 다.월 평균 보수가 100만원 미만이

라고 답한 경우가 체의 75%를 넘고 있었으며,심지어는 9.9%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답하 다.특히 실연 술가와 창작 술가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답이 각각 13.4%

와 12.5%로 나타났다.종사상의 지 에 따라서 보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고 답한 사

람은 모두 상시고용형 리랜서 고,이들은 83.3%가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해서

부분 낮은 보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9>상시 고용된 경우의 보수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상시고용형

리랜서

N 111 8 67 24 12 33 78

보수없음 9.9 12.5 13.4 0.0 8.3 0.0 14.1

50만원 미만 42.3 25.0 43.3 45.8 41.7 33.3 46.1

50∼100만원 미만 24.3 37.5 26.9 12.5 25.0 27.3 23.1

100∼150만원 미만 12.6 12.5 7.5 25.0 16.7 27.3 6.4

150∼200만원 미만 2.7 12.6 1.5 4.2 0.0 6.1 1.3

200만원 이상 8.1 0.0 7.5 12.5 8.3 6.1 9.0



- 43 -

(3) 로젝트 베이스로 고용된 경우 보수수

로젝트 베이스로 고용된 경우, 로젝트 기간 동안 받기로 한 총액이 얼마인가를 질문

하 다. 로젝트 베이스로 고용되었다고 답한 경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비율이

2.2%로 상시고용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이를 보면 상시고용되어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 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일 나갈 곳은 있으되,그곳에서 보수를 받는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로젝트 베이스로 참여하는 경우 보수를 로젝트 계약기간으로 나 면 월 평균 보수

액을 산정할 수 있다. 로젝트 편당 보수액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5.1%이고,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67.4%,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8.3%로 나타났다. 로젝트 계약기간이 평

균 3.2개월임을 감안하면,이는 로젝트 베이스로 고용된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이 31만원

미만 55.1%,50만원 미만 67.4%,70만원 미만 78.4%라는 것을 의미한다.이 액수는 연극창

작분야 종사자가 두 개 이상의 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을 감안한다 할

지라도 기본 인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 이었다.

로젝트 당 보수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보면 직종별로는 창작 술가(70.4%),

종사상 지 별로는 로젝트형 리랜서(64.4%)에서 특히 높았다.

<표 Ⅲ-30> 로젝트 베이스로 고용된 경우의 보수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로젝트형

리랜서

N 138 27 78 28 5 33 4 101

보수없음 2.2 7.4 0.0 0.0 20.0 0.0 0.0 3.0

50만원 미만 23.2 25.9 21.8 25.0 20.0 12.1 25.0 26.7

50∼100만원 미만 29.7 37.1 30.8 25.0 0.0 15.2 25.0 34.7

100∼150만원 미만 12.3 7.4 14.1 7.2 40.0 18.2 0.0 10.9

150∼200만원 미만 10.9 7.4 9.0 21.4 0.0 15.2 25.0 8.9

200만원 이상 21.7 14.8 24.3 21.4 20.0 39.4 25.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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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습기간의 보수

연습기간 동안 보수를 어떻게 지 하는가에 해서 살펴보았다.연습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51.5% 다.직종별로 보면 실연 술가(61.3%)와 기획행정스태

(60.6%)가 연습기간에 보수를 지 받는 비율이 높았고,기술스태 (25.0%)가 가장 낮았다.

이는 작업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나타난 상이라고 볼 수 있다.즉 일단 공연이 기획되면

실연 술가와 기획행정 스태 는 공연 기간 동안 계속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이고,기술

스태 의 경우는 일단 작품내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상 으

로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은 연습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다고 답한 102명을 상으로 보수 지 방식과 액수를

알아보았다.약 80%인 83명은 연습기간과 본 공연 별도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보수를 지

받는다고 답하 다.이는 보수에 연습기간의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따로 받는다고 답한 19명에게는 얼마를 받았는가를 질문하 다.50만원 이하가 9

명,50만원 -100만원 이하가 8명이고 100만원을 과해서 받았다는 답은 2명에 불과하

고, 간값은 60만원이었다.

<표 Ⅲ-31>연습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사람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00 44 119 32 5 35 32 28 105

사람수 103 19 73 8 3 29 14 14 46

% 51.5 43.2 61.3 25.0 60.6 82.8 43.8 50.0 43.8

(5)계약 만료 후의 보수

다음은 계약 만료 후 일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하 다.계약 만료 후 일한 경험이 있다

고 답한 사람은 17.9%로 지 않았다.계약만료 후에도 일한 경험이 있다는 답이 가장 많

은 직종은 창작 술가와 기술스태 로서 각각 25.4% 으며,가장 은 직종은 실연 술가

로 12.4% 다.계약 만료 후 작업한 경험 유무를 종사상의 지 에 따라서 살펴보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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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형 리랜서(24.1%)와 고용주(22.9%)가 높았으며,근로자는 상 으로 낮았다.

<표 Ⅲ-32>계약 만료 후 일한 경험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있음 (명) 56 16 21 15 4 8 11 10 27

% 17.9 25.4 12.4 25.4 18.2 10.8 22.9 12.7 24.1

계약 만료 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56명을 상으로 보수는 어떻게 하 는가를 질

문하 다.48.2%는 부 받았다고 답하 고,32.1%는 일부 받았으며,19.6%는 받지

않았다고 답하 다.직종별로 보면 기술스태 의 경우는 60.0%가 부 받았다고 답하여서

부 받는 경우가 타 직종에 비해서 많았다.창작 술가의 경우는 안 받았다는 응답

이 31.3%로 타 직종에 비해서 높았다.종사상 지 별로 보면 부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집단은 로젝트형 리랜서 다.

<표 Ⅲ-33>계약만료 후 일한 것에 한 보수지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56 16 21 15 4 8 11 10 27

안 받음 19.6 31.3 14.3 20.0 0.0 25.0 9.1 0.0 29.6

일부 받음 32.1 25.0 38.1 20.0 75.0 25.0 36.4 40.0 29.6

부 받음 48.2 43.8 47.6 60.0 25.0 50.0 54.6 60.0 40.7

(6) 도 해지와 보수

연극창작활동 종사자를 상으로 이 에 했던 계약이 도 해지된 경험이 있는가를 질

문하 다. 체의 16%가 도 해지된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직종별로 보면 창작 술가

인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서 도 해지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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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4> 도해지 경험여부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경험 있음 (명) 50 13 25 9 3 12 12 9 17

% 16.0 20.6 14.8 15.3 13.6 16.2 25.0 11.4 15.2

다음은 도 해지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0명을 상으로 도 해지된 경우 보수는

어떻게 받았는가를 질문하 다.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지 받지 못했다는 답이

62.0%로 가장 높았고,참여기간에 비례해서 정산받았다는 응답이 18.0%,본인 귀책으로

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6.0% 으며,보수 액을 지 받았다는 경우는 2.0%에 불과하

다.직종별로 보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실연 술가에

서 가장 많았고,창작 술가에서 작았다.

<표 Ⅲ-35> 도해지 경험 있을 경우 보수지 방식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50 13 25 9 3 12 12 9 17

본인귀책으로 지

받지 못함
16.0 15.4 12.0 22.2 33.3 16.7 25.0 11.1 11.8

본인귀책 아니나

지 받지 못함
62.0 53.9 68.0 66.7 33.3 66.7 58.3 44.4 70.6

참여기간비례 정산 18.0 23.1 16.1 11.1 33.3 16.7 8.3 44.4 11.8

보수 액 지 2.0 0.0 4.0 0.0 0.0 0.0 8.3 0.0 0.0

기타 2.0 7.7 0.0 0.0 0.0 0.0 0.0 0.0 5.9

(7)보수체불

보수체불을 경험해 본 이 있는가를 질문하 다.보수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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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이고,직종별로는 기술스태 가 39.0%로 가장 높았다.

<표 Ⅲ-36>보수체불 경험여부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있음 (명) 70 16 29 23 2 15 16 15 24

% 22.3 25.4 17.2 39.0 9.1 20.3 33.3 19.0 21.4

다음은 보수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한 70명을 상으로 보수가 체불되었던 이유에 해서

질문해보았다.보수체불 이유는 경 상의 이유 62.9%, 산 18.6%로 부득이한 이유로 보

수가 체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표 Ⅲ-37>보수체불 이유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70 16 29 23 2 15 16 15 24

고의 인 미지 10.0 12.5 6.9 13.0 0.0 0.0 6.3 6.7 20.8

경 상의 이유 62.9 81.3 69.0 43.5 50.0 73.3 62.5 60.0 58.3

산 18.6 6.2 13.8 30.4 50.0 20.0 25.0 20.0 12.5

이유 불분명 7.1 0.0 6.9 13.0 0.0 607 6.3 13.3 4.2

기타 1.4 0.0 3.5 0.0 0.0 0.0 0.0 0.0 4.2

보수체불 이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 는가 질문하 다.포기(39.1%),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림(27.5%)등 소극 인 조치를 취한 경우가 2/3이상이었고,신고․고발․고소 등 제

도 인 방법을 이용한다고 답한 경우는 4.3%에 지나지 않았다.이 게 소극 인 응을

하는 경우가 부분인 이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의 인 미지 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가 10% 정도에 불과하고,80% 이상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고 여겨진다.이는 심층면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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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8>보수체불 이후 후속조치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69 16 28 23 2 14 16 15 24

신고,고발,고소 4.3 12.5 0.0 4.4 0.0 0.0 12.5 6.7 0.0

개인 인 방법 이용 18.8 18.8 14.3 21.7 50.0 7.1 31.3 20.0 16.7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림 27.5 25.0 32.1 26.1 0.0 21.4 18.8 26.7 37.5

포기 39.1 25.0 46.4 39.1 50.0 64.3 25.0 26.7 41.7

기타 10.1 18.8 7.1 8.7 0.0 7.1 12.5 20.0 4.2

돈을 미리주기는 어려워요.우리 일이라는 게 작품을 올리고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뿐이 없쟎아

요.만약 펑크가 나면...돈을 꼭 주려고 노력하는 순서는 있어요.배우 개런티는 거의 안 주죠.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연극하는 사람들은 구나 다 가난하지만.배우는 그래도 몸으로 때웠고

옷은 빌려왔으면 가져다주면 되쟎아요.근데 무 세트비는 재료를 샀잖아요.무 를 만들 나무

는 샀잖아요.그리고 무 세트 하는 사람들이 부려먹는 노동자들은 정말 더 불 한 사람이잖아

요.일당 5만원 7만원 주는 사람이잖아요.이 사람들에게 돈은 줘야죠.50원인데 내가 30원밖에

없으니까 30원에 하자.이러면 울고불고 하고 30원 받고,나머지 20원은 돈이 어디서 더 생기면

조 씩 더 주고...(극단 표 심층면 )

료도 떼어먹는 거 많아요.사 인 극장은 일단 먼 쓰자 하고 들어갔는데 수입이 없을 수

있어요.망했어요.돈 안줘.그럼 죽일꺼에요?없는데.그게 실인거에요...(극단 표 심층면 )

출연료 떼이는 경우 많아요.공연이 마이 스가 되면 결국 페이를 못 받아요. 실 으로 없어

서 못주는 데 어떻게 해요......지난번에 어떤 공연은 처음에는 마이 스 지만,한 2년 뒤인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 요.그래서 못 받은 돈 수 있다고 그래서 서류 만드는 것을 다 도와

주었어요.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다 갖고 안 주더라구요....(실연배우 심층면 )

나.연 근로기간,부업여부와 연소득

1)연 근로기간과 작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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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창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상시 으로 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본

연구에서는 작년 일 년 동안 연극창작 분야에서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 다.

체 으로 볼 때 연극창작분야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7.8개월이고,4.2개월은 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 볼 때 연 일한 기간이 가장 긴 직종은 기획행정 스태 로서

8.6개월이었고,가장 짧은 직종은 기술 스태 로서 7.1개월이었다.종사상의 지 로 보면

로젝트형 리랜서가 가장 짧아서 6.7개월로 나타났다.

<표 Ⅲ-39>작년 일년 동안 연극창작 분야에서 일한 기간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06 63 169 59 22 74 48 79 112

연 연극창작

근로기간
7.8 7.9 7.9 7.1 8.6 8.3 8.5 8.6 6.7

쉬는 기간 4.2 4.1 4.1 4.9 3.4 3.7 3.5 3.4 5.3

작년 일년 간 같이 일한 극단 수와 참여한 작품 수를 살펴보았다.응답을 보면 체 으

로는 평균 2.7개의 극단과 같이 일했고,4.5개의 작품을 한 것으로 응답하 다.같이 일한

극단 수와 작품 수는 직종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기술스태 의 경우 참여

작품수가 8.9개,같이 일한 극단수가 5.2개로 다른 집단의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다른 직종에서는 평균이 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심층 으로 분석해보니,같이 일한 작품이나 극단이 많다고 답한 사례가 아

주 많은 것은 아니었다.313개의 사례 같이 일한 극단 수가 10개가 넘는다고 답했거나

참여한 작품 수가 15개가 넘는다고 답한 것은 9사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작품수와 극단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이 9개 사례를 살펴보면 직종이 기술스태 인 경우가 7건으로

압도 으로 많았고,기획행정 스태 가인 경우가 1건 이었다.직종이 창착 술가인 경우도

1건이 있었지만,이 경우는 1개 극단이 여러 개의 작품을 한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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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0>작년 일년 간 같이 일한 극단 수와 참여한 작품 수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작년 1년간 일한

극단수
2.7 2.0 2.0 5.2 2.7 2.1 3.0 2.5 3.0

작년 1년간 참여한

작품수
4.5 3.5 3.3 8.9 3.8 3.3 5.2 5.0 4.6

<표 Ⅲ-41>작품을 많이 하는 사례

직종 종사상 지 재 참여작품 수 작년 1년간 극단수 작년 1년간 작품수

1 창작 술가 고용주 2 1 16

2 기술 스태 고용주 2 18 18

3 기술스태 상시고용형 리랜서 8 20 60

4 기술스태 로젝트형 리랜서 5 50 70

5 기술스태 고용주 2 4 17

6 기술스태 근로자 2 11 12

7 기술스태 근로자 2 10 20

8 기술스태 상시고용형 리랜서 2 20 27

9 기획행정 스태 상시고용형 리랜서 3 15 15

2)부업여부와 연소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극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연극창작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일자리에 있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연극창작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

득은 몹시 다.따라서 이들 다수가 부업으로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부업여부를 질문한 결과 체의 70%가 부업을 한다고 답하 다.직종별로 보면 부

업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창작 술가로서 77.8% 고,가장 낮은 직종은 기

획행정 스태 로서 54.6% 다.종사상의 지 별로 보면 부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은 로젝트형 리랜서로서 체의 78.6%가 부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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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는 비율이 특히 높은 집단이 창작 술가와 로젝트형 리랜서인 이유는 이

들이 연극창작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본 인 생활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로젝트 베이스로 고용된 경우 창작 술가의 70.4%, 로젝트형 리랜서의

64.4%가 월 평균 50만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표 Ⅲ-42>부업여부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부업함 219 49 119 39 12 45 33 53 88

70.0 77.8 70.4 66.1 54.6 60.8 68.9 67.1 78.6

다음은 부업을 하 다고 답한 219명을 상으로 어떤 분야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 다.이 질문은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 는데,부업하는 분야가 연극과 련된 분야

라고 답한 비율은 39.9%,연극분야는 아니지만 문화 술 련 분야라고 답한 비율은

44.3%, 다른 분야라고 답한 비율은 49.5% 다.직종별로 보면 창작 술가의 경우 연

극 련분야나 문화 술 련 분야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높은 편이었다.기획행정스태

의 경우 연극 련 분야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상 으로 낮았지만 문화 술 분야에서

부업을 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표 Ⅲ-43>부업하는 경우 부업의 내용(복수응답)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연극 련 분야 39.9 44.4 40.4 35.9 30.0 37.2 53.3 36.7 38.4

문화 술 분야 44.3 57.8 35.1 51.3 62.5 34.9 43.3 43.8 50.0

다른 분야 49.5 42.2 54.1 46.2 45.5 40.0 46.4 53.2 53.6

다들 아르바이트를 해요.20 는 서빙,카페나 아니면 호 집이나 이런데 서빙하고,남자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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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노동하거나 그런거 하고.30 가 되면 그게 어들잖아요. 같는 경우는 사무실 보조.

사무보조 알바같은 거 하거나... 는 어를 좋아해서 테솔 자격증을 땄어요...살기 해서.그

래서 과외하기도 하죠.요새는 동 상 알바 같은 게 있어요.기업홍보 동 상 아님 뭐 씨에

고 그런거.그런 걸로 약간 생활비를 충당하죠.(실연배우 심층면 )

아르바이트 해요.어제도 아르바이트 갔다가 왔어요.아르바이트해서 작품에서 빵꾸난 것 메꾸

고, 희 단원들 여도 지 하죠.지 하는 아르바이트는 지리산 둘 길을 다니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쓰는 거 요.어제도 지리산 다녀왔어요.(연출가이면서 극단 표 심층면 )

어떻게 업작가로 살아요. 업작가는 0.3%도 0.1%도 안 될 껄요....(략)...제가 작년까지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화과 입시생들이 다 실기가 생겨가지고 스토리텔링 아르바이트

를 했어요.일부러 수업일수를 조정해서 입시철 빼고는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 일했어요.6년

동안 했는데,왜냐면 그 일이 시간을 무 뺏기지 않으면서 지 하는 일과 무 멀지 않으면서

그래서요.그런 일 찾기 힘들어서 오래했던 건데 무 사교육의 노 가 되는 거 같아서 그만뒀

어요....지 은 문화유산 정리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가야랑 백제랑 맡아서 정리하고

있어요.(작가 심층면 )

한번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침 9시부터 녁 6시까지 일을 해야 하고 리랜서 기 으로 말

드리자면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요.그리고 사실 힘들

어요.뭐 몸도 무 힘들고...(략)...제작자,연출,배우같은 경우는 상 으로 긴 일정을 가지고

공연에 참여해요....물론 디자이 나 감독들도 2-3개월 에 연락을 받고 ...그러나 크루라고 하

는 일 트릭션들은 하루에 10만원씩 받는,작품으로 개런티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날로 이제...

일을 해야 공연에 참여해야만 여가 보장되는...스 을 기다려야 하잖아요.모든 연락은 이

화기로 받는건데,핸드폰으로.그런 상화에서는 다른 고정 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만만치도 않구요.(기술스태 심층면 )

연극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소득을 알아보았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극

창작활동 종사자들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총 소득을 연극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연극이외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간 총소득은 1,151만원으로 매우 낮았다.연간 총소득을 직종별로 보면 기술스태 가

연 1,600만원 정도로 가장 높고,실연 술가가 93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연간 총소득을 종

사상 지 별로 보면 상시고용형 리랜서라고 답한 사람들이 862만원으로 가장 낮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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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가 1,3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실연 술가나 상시고용형 리랜서의 소득이 더 낮은

것은 이들 상당수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이는 앞에서

연극활동을 통한 보수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표 Ⅲ-44>연간 총소득과 연극소득,연극외 소득

(단 :명,만원)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연간 총소득 1151.3 1380.4 932.0 1597.8 1110.2 1350.3 1389.1 862.1 1117.5

연극소득 485.0 487.3 374.8 806.5 571.10 666.1 625.9 328.8 410.8

연극 외 소득 664.6 893.1 557.2 779.0 539.1 684.2 749.6 533.3 706.7

연간 총 소득을 연극활동을 통한 소득과 연극외 소득으로 나 어서 질문하 다.연극활

동을 통한 소득은 평균 485만원이었으며,직종별로는 기술스태 가 806.5만원으로 가장 높

았고 실연 술가가 374.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종사상의 지 별로 보면 근로자가 666.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상시고용형 리랜서가 328.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고용주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연극을 통한 소득이 근로자보다도 작은 이유는 극작․연출

등 창작 술가가 극단 표로 연극을 제작할 경우,고용주로 분류되지만,연극제작을 통해

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조사결과를

보면 창작 술가의 경우 연극 외 소득이 연극소득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었다.연극이외의 소득이 높은 한 직종은 기술스태 로서 평균 779만원이다.

학로에서 상연되는 연극 손익분기 을 넘어서는 것은 2-3%도 되지 않아요.망하면 집이라

도 팔아야죠.제 집 있던 사람이 셋집으로 옮겨앉고,다음에는 월세집으로...뭐 그 게.(극단

표 심층면 )

연극만 해서 번 소득이요...들으면 놀라실텐데...재작년에는 좀 나았어요.공모 에 당선되서 돈

이 좀 남았어요.2천만원 남았는데, 희 극단 단원 10명이 같이 나 어가졌어요.200만원씩.

작년에는 작품 끝나고 남은 돈이 700만원이었어요.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보태서 일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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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씩 줬어요.(연출자 겸 극단 표 심층면 )

소득이요?연극은 연습페이라는 게 정말 없거든요.연습기간이 한달에서 한달 반인데 아무 것도

안 받고 하구 공연이 있으면 공연에 한 페이가 나오죠.공연기간이 략 1-2주 정도 된다고

보면 2달만에 일한 돈을 받지요.받는 돈은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근데 그래봤자

20 정도 되면 80-90만원 받구요..(실연배우 심층면 )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인지,제 작품이 1년에 한 두 작품씩은 무 에 오르고 있어요.1작품당 작

가료는 ...음...사람에 따라서 다른 편이기는 한데,제 경우는 200만원 정도 받았어요....(략)...

공동창작도 하는데 그건 제가 좋아해서 그냥 하는거고,그냥 극단을 도와주는 형태 어요.국립

극단에서 각색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각색료 300만원 받았어요.공모 에서 희곡상을 받은

것이 작품화되는데,그건 희곡상 상 을 받은 것이 있으니 무 에 올리면서도 작가료를 지불하

지 않겠다고 해서 열받고 있어요,...(작가 심층면 )

다음은 연극으로 얻은 소득이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을 살펴보았다.8)연극으로

얻은 소득이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은 평균 54.2% 다.직종별로는 기획행정스태

(67.4%)와 기술스태 (63.2%)가 높은 편이었고,창작 술가(43.8%)가 가장 낮았다.종사상

의 지 에 따라서 살펴보면 근로자(64.7%)가 가장 높았고,고용주(49.2%)가 가장 낮았다.

고용주가 가장 낮은 이유는 에서 설명한 바 있다.

<표 Ⅲ-45>연극으로 얻은 소득이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단 :명,천원)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94 63 169 59 22 74 48 79 112

연극소득*100/ 체소득 54.2 43.8 53.8 63.2 67.4 64.7 49.2 50.5 51.7

8)분석방법은 체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각자의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이는

연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한 몇몇 사례가 체를 왜곡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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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해실태와 건강상태

가.재해 실태

연극창작활동 종사자의 2011년 1년 동안 발생한 재해실태를 알아보았다.9)지난 1년 동

안 재해를 당한 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2명이었고,이 3일 이상 병원치료를 받은

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14명이었으며,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명이었다. 한

이들을 상으로 사고의 향을 질문한 결과 활동을 쉰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재해발생 통계의 기 과 유사하게 맞추기

해서 활동을 쉰 기간이 4일 이상이라고 답한 6명을 구분하여 재해실태를 살펴보았다.10)

재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22명은 13명이 남성이고 9명이 여성이었으며,4일 이상 요양한

6명 에는 여성이 1명 있었다.재해를 보고한 사람의 연령은 30 12명,20 8명,40 2

명이었고,4일 이상 요양한 사람의 연령은 모두 30 로 나타났다.

재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22명의 직종을 보면 실연 술가가 14명으로 압도 으로 많고,

다음은 기술스태 로서 6명이었고 창작 술가는 2명이었다.이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사람을 보면 실연 술가 4명,기술스태 와 창작 술가 각 1명씩이었다.11)

재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종사상 지 를 보면 상시고용형 리랜서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로젝트성 리랜서로서 6명이었으며,그 다음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4명씩이었다.이러한 분포는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재해자의 종사상 지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서,상시고용형 리랜서가 3명으로 가장 많고 고용주,근로자, 로젝트형 리랜서

는 각 1명씩이었다.

9)재해실태에 한 악은 “지난 3년간 업무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된 경험이 있으

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여기에 ‘’라고 답한 경우 상세한 정보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애

에는 지난 3년간 재해실태를 질문하 으나 이 것의 경우 발생시기에 해서 답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작년(2011년)한 해 동안 일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제한하여 분석하 다.

10)활동을 쉰 기간이 4일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모두 4일 이상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답하 다.

11)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라고 보고한 6명을 체 조사 상자를 분모로 하여 재해 천인률을 구해보면 체

19.17,실연 술가 23.67,기술스태 16.94,창작 술가 15.87로 나온다.이는 2009년 산업 재해천인률

7.05,제조업 10.37보다 히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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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6>2011년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람의 인구사회 구분

　
체 4일이상쉼 4일이내 쉼

사람수 재해율 사람 수 재해율 사람 수

체인원 22 7.03 6 1.92 16

성별
남 13 6.22 5 2.39 8

여 9 8.65 1 0.96 8

연령

20 8 9.09 0 0.00 8

30 12 11.65 6 5.83 6

40 2 2.27 0 0.00 2

직종

창작 술가 2 3.17 1 1.59 1

실연 술가 14 8.28 4 2.37 10

기술스태 6 10.17 1 1.69 5

종사상지

근로자 4 5.41 1 1.35 3

고용주 4 8.33 1 2.08 3

상시고용형 리랜서 8 10.13 3 3.80 5

로젝트형 리랜서 6 5.36 1 0.89 5

재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재해형태와 다친 부 를 알아보았다.복수응답이 가능

하도록 하 는데,타박상이 가장 많아서 체 다친 사람의 59.1%가 타박상을 입었다고 답

했다.그 이외에도 골 을 입은 사람이 13.6%가 되었다.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사람 6명

의 재해 형태를 보면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3명이었고,골 ,타박상,교통사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 1명씩 있었다.

다친 부 를 보면 허리를 다친 경우와 다리․발을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아서,각각 41%

가 이 부 를 다쳤다고 하 다.그 다음은 목(27.3%)과 어깨(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6명의 다친 부 를 보면 목과 어깨를 다쳤다고 한 사람이 각각 3

명씩이고,그 이외에 팔과 손,허리를 다쳤다고 하는 사람도 1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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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재해형태와 다친 부 (복수응답)

　
체 4일이상쉼 4일이내 쉼

사람수 % 사람 수 % 사람 수 %

체인원 22 　 6 　 16 　

재해형태*

골 3 13.6 1 16.7 2 12.5

타박상 13 59.1 1 16.7 12 75.0

화상 1 4.5 0 0.0 1 6.3

교통사고 1 4.5 1 16.7 0 0.0

기타 7 31.8 3 50.0 4 25.0

다친부 *

팔과 손 3 13.6 1 16.7 2 12.5

다리와발 9 40.9 0 0.0 9 56.3

허리 9 40.9 1 16.7 8 50.0

목 6 27.3 3 50.0 3 18.8

어깨 5 22.7 3 50.0 2 12.5

기타 2 9.1 0 0.0 2 12.5

주 :*표시가 된 것은 복수응답을 받았음

재해를 당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치료형태를 살펴보았다.치료형태는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 다.63.6%가 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9.1%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

다.자가 치료를 해 본 사람이 36.4% 으며,22.7%는 약물을 복용하 다고 하 으며,치료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4.5%로 단 한 명이었다.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라고 보고한 사

람들은 병원에 통원치료 한 경우가 5명이고,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경우가 2명이었다.

치료비 해결방식을 보면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가 72.7%로 가장 많았고,회사에서

지원한 경우는 9.1%에 지나지 않았다.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

게 다르지 않았다.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4명 이었고,회사에서 지원해 사람은

단 1명이었다.

다음은 재해가 작품 활동에 미친 향을 보았다.68.2%는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 다고

답하 고,요양 후 활동을 재개한 경우가 18.1%이고,9.1%는 정된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되었고,4.5%는 활동을 아 그만두었다고 답하 다.

다친 사람...난 안 할 알았더니 2주 후에 와서 하더라구,다른 애가 체 연습하다가 도로

그 애가 했지,공연은.열심히 했으니까 같이 일했지.(극단 표 심층면 )

한 오빠는 교통사고가 났어요.주차장에서 킹하는 차에 치어서 다리가 이 갔어요.같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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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기 해서 모여서... 간에 밥 먹고 나오는 길에 그랬어요.그래도 공연은 올라갔어요....(

략)....다쳐도 무 에 올라가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객하고의 약속이니까.목박을 짚고서라도

올라가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객들은 목발이 설정인 알아요...(실연배우 심층면 )

우리는 아 면 못 할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아 도 피를 흘려가면서 올라가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약간 체가 되고 요한 캐릭터가 아니면 빠질 수 있으면 빠져도

되는건데...어르신들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당연히 해야지 안 그러면 혼나잖아요.그리

고 매장되고 싶냐 뭐 이런거.작품 다신 안 하고 싶니 이런거.(실연배우 심층면 )

<표 Ⅲ-48>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재해형태와 다친 부

　
체 4일이상쉼 4일이내 쉼

사람수 % 사람 수 % 사람 수 %

체인원 22 　 6 0.0 16 　

치료형태*

치료하지 않음 1 4.5 0 0.0 1 6.3

자가치료 8 36.4 0 0.0 8 50.0

약물복용 5 22.7 2 33.3 3 18.8

병원통원 14 63.6 5 83.3 9 56.3

병원입원 2 9.1 2 33.3 0 0.0

치료비*

해결방식

본인비용 16 72.7 4 66.7 12 75.0

회사에서지원 2 9.1 1 16.7 1 6.3

민간상해보험지원 1 4.5 0 0.0 1 6.3

건강보험처리 4 18.2 0 0.0 4 25.0

자동차보험처리 1 4.5 1 16.7 0 0.0

작품활동

에미친

향

쉬지않고 계속활동 15 68.2 0 0.0 15 93.8

3일이내쉰후활동재개 1 4.5 0 0.0 1 6.3

4일이상쉰후활동재개 3 13.6 3 50 0 0.0

활동을아 간에그만둠 1 4.5 1 16.7 0 0.0

정된활동에참여하지못함 2 9.1 2 33.3 0 0.0

주 :*표시가 된 것은 복수응답을 받았음

나.건강상태

연극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하여 최근 3년간(2009

-2011)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질병이 무엇인가를 질문하 다.이 질

문에 해서 질병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체의 47.0%에 불과하고 53.0%는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병이 있다고 답하 다.질병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연령에 따라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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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40 이상은 이환율이 60.2%이고,50 이상은 72.7%를 나타냈다.

직종과 종사상 지 에 따른 이환율을 보면 기획행정 스태 의 질병 이환율이 다른 직종

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오는데,이는 이 직종의 평균연령이 다른 직종보다 어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49>인구학 특성에 따른 질병의 유무 갯수

성별 연령

체 남성 여성 20 미만 30 40 50 이상

질병 없음 47.0 46.9 47.1 57.3 50.5 39.8 27.3

질병 있음 53.0 53.1 52.9 42.7 49.5 60.2 72.7

질병 1개 26.2 24.9 28.8 25.8 25.2 26.1 30.3

질병 2개 14.1 16.3 9.6 9.0 11.7 17.0 27.3

질병 3개 이상 12.8 12.0 14.4 7.9 12.6 17.0 15.2

<표 Ⅲ-50>직종과 종사상 지 에 따른 질병의 유무 갯수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63 169 59 22 74 48 79 112

질병이 없음 41.3 45.0 49.2 72.7 51.4 41.7 46.9 46.4

질병 있음 58.7 55.0 50.8 27.3 48.6 58.3 53.1 53.6

질병 1개 28.6 27.8 22.0 18.2 27.0 18.8 26.6 28.6

질병 2개 15.9 14.8 11.9 9.1 13.5 14.6 15.2 13.4

질병 3개 이상 14.3 12.4 17.0 0.0 8.1 25.0 11.4 11.6

다음은 질병의 종류를 살펴보았다.가장 이환율이 높게 보고된 질병 종류는 비염,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조사 상자의 21.4%가 이 병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 다.다음은 장

병,간경변 등 소화기계 질환(18.8%),아토피(15.7%),고 압,심장병 등 순환기계 질환

(15.3%)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질병의 이환율은 인구학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여성의 경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계통 질환과 아토피의 이환율이 남성보다 높았고,남성의 경우는 고 압,

심장병 등 순환기계 질환의 이환율이 여성보다 매우 높았다.연령에 따른 이환율은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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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이환율도 단연 높았다.

<표 Ⅲ-51>인구학 특성에 따른 질병별 이환율

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 30 40 50

N 313 209 104 89 103 88 33

암 3.8 4.3 2.9 1.1 1.0 9.1 6.1

염,디스크 8.9 9.6 7.7 4.5 9.7 11.4 12.1

당뇨병,갑상선 3.8 3.8 3.8 0.0 1.9 8.0 9.1

장병,간경변 18.8 17.7 21.2 21.3 13.6 22.7 18.2

고 압,심장병 15.3 21.5 2.9 1.1 2.9 26.1 63.6

비염,천식 21.4 18.2 27.9 23.6 26.2 18.2 9.1

안과,치과,이비인후과 13.7 12.4 16.3 10.1 14.6 15.9 15.2

아토피 15.7 13.4 20.2 12.4 21.4 13.6 12.1

<표 Ⅲ-52>직종과 종사상 지 에 따른 질병별 이환율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암 3.8 6.3 1.2 10.2 0.0 6.8 8.3 0.0 2.7

염,디스크 8.9 9.5 8.3 13.6 0.0 8.1 8.3 2.5 14.3

당뇨병,갑상선 3.8 9.5 1.2 6.8 0.0 4.1 8.3 0.0 4.5

장병,간경변 18.8 14.3 20.7 22.0 18.2 18.9 29.2 24.1 10.7

고 압,심장병 15.3 31.7 11.8 13.6 4.5 14.9 35.4 3.8 14.3

비염,천식 21.4 22.2 22.5 20.3 13.6 16.2 20.8 32.9 17.0

안과,치과,이비인후과 13.7 15.9 13.6 16.9 4.5 6.8 16.7 17.7 13.4

아토피 15.7 12.7 18.9 13.6 4.5 14.9 12.5 15.2 17.9

6.복지 교육훈련 황

가.사회보험 가입 황

연극창작활동 종사자의 복지 황을 알아보았다.우선 사회보험 가입 황을 질문하 다.

국민연 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여부,직장가입 여부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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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직장가입이 되어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연 의 경우 14.4%가 지역가입이 되어 있다고 답하 고,9.0%는 직장가입이 되었다

고 답했으며,60.7%는 미가입하 다고 하 고,16.0%는 모르겠다고 하 다.건강보험은 지

역가입된 비율이 13.7%,직장가입 20.5%,미가입 47.3%,모르겠음 18.5%로 답하 다.건강

보험에 한 응답을 보면 응답자들이 자신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나 황에 해서 잘 모르

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가구별로 수혜

범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따라서 어도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미가입이라고 답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Ⅲ-53>사회보험 가입 황

(단 :명,%)

(N=313) 지역가입 직장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국민연 14.4 9.0 60.6 16.0

건강보험 13.7 20.5 47.3 18.5

산재보험 14.4 72.2 13.4

고용보험 16.0 70.6 13.4

다음은 직종별,종사상의 지 별 사회보험 용률을 살펴보았다.사회보험 용률은 국

민연 의 경우 지역가입 되었거나 직장가입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용되었다고 보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직장가입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만 용되었다고 보았다.건강보험

의 경우는 실질 으로는 국민이 수혜받고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

사회보험의 용률을 보면 국민연 이 23.3%로 가장 높고,산재보험이 16.0% 고,고용

보험이 14.4%로 가장 낮았다.국민연 을 직종별,고용형태별로 용률을 살펴보면 직종별

로는 창작 술가와 기술스태 가 가장 높아서 34% 정도이며,실연 술가가 가장 낮아서

14.2% 다.종사상의 지 별로는 근로자가 44.6%로 가장 높고,상시고용형 리랜서가

12.7%로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용률이 높은 직종은 기술스태 (25.4%)와 기획행정 스태 (22.7%)

지만 용률은 20% 에 머물 다.실연 술가는 용률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종

사상의 지 별로는 로젝트형 리랜서(4.5%)와 상시고용형 리랜서(6.3%)가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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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률이 가장 낮았다.산재보험의 경우도 고용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산재보험

용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술스태 (25.4%)와 기획행정 스태 (22.7%) 고,실연 술가

(10.1%)가 가장 낮았다.종사상의 지 별로는 로젝트형 리랜서가 가장 낮아서 5.4%에

불과하 다.종사상의 지 에서 근로자로 분류된 경우라 할지라도 산재보험 용률이

41.9%에 불과하다는 은 주목할 이다.

<표 Ⅲ-54>직종별,종사상의 지 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국민연 23.3 34.9 14.2 33.9 31.8 44.6 25.0 12.7 16.1

고용보험 14.4 15.9 8.9 25.4 22.7 39.2 12.5 6.3 4.5

산재보험 16.0 20.6 10.1 25.4 22.7 41.9 10.4 10.1 5.4

다음은 국민연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필요성에 해서 질문하 다.이 질문

에 해서는 체 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그 순서는 산재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국민연 의 순서 다.산재보험의 경우,필요 없다( 필요 없다 +거의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 다.

필요성을 5 척도로 만들어서 평균을 구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보험의 필요

성은 산재보험이 4.7 으로 가장 높았고,국민연 이 4.1 으로 가장 낮았다.그러나 이는

상 인 수치로서,국민연 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체의 71.2% 음을 기억해

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이거 반드시 필요해요.공연장(극장)에 소속되어 있는 스탭은 정규직 형태이고 그래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근데 리랜서를 기 으로 말 드리면...거의 부분 4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략)...일반 제작자들은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잘 안 들

어줘요.요구한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기술스태 심층면담)

는 개인 으로 상해보험 련 상품을 7개나 들었어요.2000년도에 호암아트홀에서 공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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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를 당했어요....(략)...8미터 사다리에 올라가 있다가 세트가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넘어갔어요.다리가 정말 기역자로 꺾 어요....떨어질 때 정신은 말짱해서 “얼굴은 보호해야지

허리는 보호해야지”했는데 떨어지는 순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어떤 보험도

보호 장치도 없었어요....다리 수술받고 무릎 연골 다 열되고 수술받고,신경 많이 다치고,

그래서 재활하는데 6개월 넘게 걸렸어요....그 때 치료비용은 제작비에서 내줬어요.제작소에

서.근데 추후에 는 리랜서 잖아요.몸이 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을 해요.일을 못하잖아

요.일 못하죠.그 후에 통원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해야 되잖아요.그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안 했어요.돈은 돈 로 들어가고 돈도 못 벌고 그 때 무 힘들었었죠.그래서 그 다음부터 했

던게 지 은 보험 상품이 7개가 된 거 요...지 무 공연 종사자들은 이런 보상책이 제도 으

로 없어요.(기술스태 심층면 )

는 산재보험에 한 필요성보다는 실업수당이...왜냐면 작가도 다른 연극인들과 마찬가지로 2

년에 많아야 2-3작품이니까.작품을 비하는 과정에서의 실업수당같은 것이 있으면 좋죠.(작

가 심층면 )

<표 Ⅲ-55>사회보험의 필요성에 한 인식(문항별 %)

(단 :%)

필요없다

① +②
필요없다

①

거의

필요없다

②

보통이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필요하다

④ +⑤

국민연 9.9 4.8 5.1 18.9 13.8 57.4 71.2

건강보험 3.8 1.9 1.9 8.3 11.5 76.3 87.8

고용보험 4.5 1.6 2.9 15.1 13.2 67.2 80.4

산재보험 1.3 0.3 1.0 9.0 12.5 77.2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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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6>사회보험의 필요성에 한 인식(5 척도 평균)

(단 : )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국민연 4.1 4.4 4.2 3.6 4.1 4.2 4.0 4.2 4.1

건강보험 4.6 4.7 4.7 4.2 4.5 4.6 4.6 4.6 4.6

고용보험 4.4 4.6 4.5 4.1 4.4 4.5 4.3 4.4 4.4

산재보험 4.7 4.7 4.7 4.5 4.7 4.7 4.7 4.6 4.6

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의사,재정방식에 한 의견

다음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상으로 만일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리까지 고용보험이

확 된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 다.고용보험의 가입의사를 보면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7%로서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응답 80.4%보다 작았다. 한 가입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9.3%로 고용보험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 4.5%의 두배에 이

르고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소극 으로 답변(가입의사가 없다 +모르겠다)한 84

명을 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이유는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 는데,그 24명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입의사가 없다고 답하 다.결국 근로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극 인 가입의사를 가진 사람은 64명인데,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은 사업주의 보험료 가 등으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보수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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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7>고용보험이 확 될 경우 가입의사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68 53 154 44 17 45 42 74 107

가입의사 있음 68.7 66.0 70.1 63.6 76.5 77.8 59.5 68.9 68.2

가입의사 없음 9.3 15.1 6.5 16.0 0.0 6.7 19.1 4.1 10.3

모르겠음 22.0 18.9 23.4 20.5 23.5 15.6 21.4 27.0 21.5

<표 Ⅲ-58>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단 :명,%)

체 %

N 96 100.0

보수가 더 낮아질 것이므로 24 25.0

여수 가능성이 낮아서 21 21.9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 17.7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24 25.0

기타 10 10.4

다음은 본인의 일자리에 산재보험이 확 된다면 가입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 다.산재

보험이 확 될 경우 가입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77.6%이고,가입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4.2%,모르겠다는 응답은 18.3% 다.이러한 응답내용 한 에서 응답한 산재보험의 필

요성에 한 응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산재보험이 확 될 경우 가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소극 으로 답변(가입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한 59명을 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이유에 한 답변은 복수응답이 가능

하도록 하 다.이 경우에도 8명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

다.산재보험의 가입에 소극 인 이유로 가장 많은 사림이 답변한 것은 ‘사업주가 보험료

를 가하여 보수가 더 낮아질 것이므로’라는 항목으로서 응답자의 반가량이 사업주의

보험료 가를 걱정하 다.



- 66 -

조그만 극단은 산재보험료까지 낼 돈이 없어요.그런데 잘 나가는 기획사는 그 돈을 부담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하지만 거기서 그걸(산재보험료)무는 신에 그 사람들이 공연에서 배

우 페이를 낮출까 걱정이 되요.“ 는 산재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책정은 이건데 그거

(산재보험)빼고 다”이럴까 요.(실연배우 심층면 )

<표 Ⅲ-59>산재보험이 확 될 경우 가입 의사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63 50 152 44 17 43 43 71 106

가입의사 있음 77.6 72.0 80.3 70.5 88.2 86.1 76.7 78.9 73.6

가입의사 없음 4.2 12.0 2.6 2.3 0.0 2.3 9.3 2.8 3.8

모르겠음 18.3 16.0 17.1 27.3 11.8 11.6 14.0 18.3 22.6

<표 Ⅲ-60> 극 인 가입의사가 없는 이유

(단 :명,%)

명수 %

N 52 100.0

보수가 더 낮아질 것이므로 24 46.2

재해발생 가능성이 낮아서 9 17.3

민간상해보험 등 다른 책이 있어서 2 3.9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8 15.4

기타 9 17.3

산재보험과 련된 질문에서는 자신이 종사하는 일자리에 산재보험이 확 될 경우 보험

료에 한 부담은 가 하여야 하는가를 질문하 다.고용주가 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응

답의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

견이 34.8% 다.직종별 재정방식에 한 의견을 보면 사업주가 액부담해야 한다는 의

견이 가장 많은 집단은 기획행정 스태 (86.7%)이고,가장 은 집단은 창작 술가(38.9%)

다.기획행정 스태 는 근로자들이 부분인 집단이고 창작 술가는 사업주의 비 이 가

장 높은 집단이라는 을 고려한다면,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직종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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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종사상의 지 에 따라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종사상의 지 에 따

른 산재보험 재정방식에 한 의견을 보면 근로자로 구분된 사람들의 경우 사업주가 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3.0%로 가장 많았고,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야 한

다는 의견은 24.3%에 불과하 다.고용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와는 조 으로 사업주가

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33.3%에 불과하고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야 한

다는 의견이 48.5%로 가장 많았다.

<표 Ⅲ-61>산재보험 재정방식에 한 의견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204 36 122 31 15 37 33 56 78

사업주 액부담 56.4 38.9 59.0 51.6 86.7 73.0 33.3 57.1 57.7

사업주와 본인 반반 부담 34.8 50.0 31.2 42.0 13.3 24.3 48.5 28.6 38.5

본인 액부담 1.0 2.8 0.8 0.0 0.0 0.0 6.1 0.0 0.0

기타 7.9 8.4 9.0 6.5 0.0 2.7 12.1 14.3 3.9

사실 산재보험 재정방식과 련한 의견이 가장 요한 집단은 재 산재보험이 용되

지 않고 있으면서 용이 논의되고 있는 리랜서로 분류되는 집단일 것이다. 리랜서 집

단은 상시고용형 리랜서 집단과 로젝트형 리랜서 집단으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았다.

두 집단 모두 사업주가 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7% 정도로 나타났다.사업주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상시고용형 리랜서 집단은 28.6%인데 비해서

로젝트형 리랜서 집단은 38.5%로 다소 높았다. 한 본인이 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경우는 없었다.

산재보험을 한다 해도...고용주는 실질 으로 여지 을 하는 연극 제작자들이 되어야 해요.

사실 감독이나 디자이 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해서는...아까 말 드린 것처럼 일당직이잖

아요.일용 계약직이니까 (기술 스태 장은)거기에 맞춰서 거의 지 을 한단 말이에요.그래

서 (기술스태 장은)어떤 단순히 달하는 형태에요.그런데 제가 돈을 내기는 어렵지요...

(기술 스태 장 심층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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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교육훈련 황

연극창작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으로 교육훈련 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년(2011년)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체의 37.1%가 교

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획행정 스

태 로 약 60%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답하 고,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기술스태 로서 28.8%로 나타났다.종사상의 지 로 볼 때 교육훈련 경험이 가장

높은 집단은 상시고용형 리랜서 집단과 근로자 집단으로서 각각 48.1%,43.2%가 교육훈

련 경험이 있다고 답하 다.이러한 응답은 타 분야의 교육훈련 경험의 비율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서,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육훈련 경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62>교육훈련경험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있음 (명) 116 20 66 17 13 32 15 38 31

(%) 37.1 31.8 39.1 28.8 59.1 43.2 31.3 48.1 27.7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116명을 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되고,비용부담

은 가 했는지를 질문하 다.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15일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47.8%

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30일 이하 22.5%로서 약 70%는 교육훈련 기간이 1달 이하인 것

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교육훈련 기간이 100일이 넘는다고 답한 경우도 11.7%나 되어서,

장기교육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여기에서 연극창작 분야에서 장기간의

공식화된 교육이 학원 과정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을 감안한다면,교육훈련기간

이 100일이 넘는 경우는 부분 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가 부담하는 가를 질문하 다.가장 많은 답은 회사(극단

등)가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46.5%가 이 게 답하 다.다음은 무료로 배운다는 것과 정부

보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각각 20.2%와 15.8%로 나타났다.이는 회사(극단 등)가 부

담하지는 않지만 본인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36%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음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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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부담한다는 응답으로 약 17.5% 다.

다음은 직종별로 부담주체를 살펴보았다.회사(극단 등)가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획행정 스태 (53.8%)와 기술스태 (50.0%)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50% 이

상이 고용주가 부담하 다고 답하고 있었다.정부부조를 가장 많이 받는 직종은 창작 술

가로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25%가 정부 보조를 이용하 다고 답하고 있

었다.무료 교육을 많이 받는 직종은 실연 술가로서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24.6%가 무료 훈련을 받았다고 답하 다.

<표 Ⅲ-63>교육훈련 상,기간,부담주체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기간

N 111 20 62 16 13 31 15 35 30

15일 이하 47.8 55.0 38.7 62.5 61.5 48.4 46.7 40.0 56.7

16∼30일 이하 22.5 20.0 19.4 31.3 30.8 32.3 13.3 20.0 20.0

31∼100일 이하 18.0 20.0 22.6 6.3 7.7 9.7 33.3 25.7 10.0

101이상 11.7 5.0 19.4 0.0 0.0 9.7 6.7 14.3 13.3

비용

부담

N 114 20 65 16 13 32 15 37 30

본인 17.5 25.0 15.4 25.0 7.7 31.3 20.0 0.0 23.3

회사(극단 등) 46.5 35.0 47.7 50.0 53.8 40.6 26.7 67.6 36.7

정부보조 15.8 25.0 12.3 6.3 30.8 18.7 33.3 2.7 20.0

무료 20.2 15.0 24.6 18.7 7.7 9.4 20.0 29.7 20.0

종사상의 지 에 따른 비용부담 방식을 보면 상시고용형 리랜서의 경우 고용주가 부

담하는 경우가 67.6%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무료교육으로 29.7% 다.본인이 부담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정부보조를 이용하 다고 답한 경우도 2.7%에

불과하 다.고용주로 분류된 집단의 경우,정부보조나 무료로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응답

이 체의 53.3%로 나타나서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회사(극단 등)의 보조를 받았다고 답

한 비율이 26.7%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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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직업 련 단체 가입 황

연극창작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직업 련 단체들이 있다.직업 련 단체에 가입되었는가

를 질문한 결과 체의 55.9%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 볼 때 직업

련 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획행정 스태 (77.3%)와 창작 술가(73.0%)

로 나타났고,가장 가입률이 낮은 직종은 기술스태 (37.3%) 다.직업 련 단체의 가입률

을 종사상의 지 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용주의 가입률이 77.1%로 가장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극작이나 연출 등 창작 술가들이 극단의 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창작

술가의 직업 련 단체 가입률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직업 련 단체에 가입했다고 답한 175명을 상으로 몇 개의 단체를 기입했는가를 살펴

본 결과,1개의 단체만을 기입한 사람이 105명으로 가장 많고,2개인 경우는 69명,3개를

가입한 경우는 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질문지에 몇 개를 기입했는가를 곧 가

입단체 수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지 한 개 이상의 단체에 가

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 정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Ⅲ-64>직업 련 단체 가입여부

(단 :명,%)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3 63 169 59 22 74 48 79 112

가입 (명) 175 46 90 22 17 33 37 44 61

(%) 55.9 73.0 53.3 37.3 77.3 44.6 77.1 55.7 54.5

7.연극창작 활동 종사자의 애로사항

연극창작 활동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는 간 인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연극창작 활동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각 문항에 해서 문

제가 되는 정도를 1 에서 5 사이의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 다.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 한 비율이 가장 많은 항목들은 생계곤란에 련된 항목들로서 낮은 보수수 (87.1%),

퇴직 후 생계곤란(86.8%),실업 후 생계곤란(84.9%),불안정한 고용문제(78.8%)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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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는 필요성에 한 지 이 다소 떨어지지만 작업 재해가 발생한 후 치료가 곤란

한 (61.5%) 한 생계와 련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지 되는 항목들은 앞으로의 망에 련된 항목들로서 경력 망의 제

한(58.8%),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58.5%), 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의

부족(58.2%)등이었다.

세 번째로 지 되는 항목은 작업환경에 한 것으로서 상해 부상의 험이 있는 작

업환경(51.5%),오랜 근무시간(45.0%)등으로 나타났다.

는 배우들의 기본 최 임 그게 생겼으면 좋겠어요.왜 미국이나 국이나 그런 쪽은 역사가

깊고 거긴 정말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술 쪽으로 정부보조를 되게 많이 해주잖

아요.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없다고 보거든요.제작자들도 정말 힘들잖아요.그런 공연제작에 돈

을 많이 지원해주면 최 임 은 해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실연배우 심층면 )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한 응답을 보면 연극창작활동 종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

․불안요소가 무엇인지를 한 에 알 수 있다. 사회는 빈곤을 탈출하기 한 방안,

혹은 자아실 을 한 방안으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으며,일하는 것은 요한 덕목이다.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 에서 가장 큰 걱정이 기본 인 생계에

한 것이라는 은 그 일자리를 통해서 얻는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특히 이들의 고민이 재의 보수가 다는 뿐만 아니라 퇴직,실업,작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고 치료를 받을 길이 없다는 을 고민하는 것은 이

들에게 한 사회 안 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다.

퇴직,실업,작업 재해발생 험은 사회 험으로 사회를 사는 구에게나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며 사회보험은 이러한 험에 한 집합 인 보장책으로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연극인에게 사회보험이 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한 앞에서 살펴본 소득실태

에서 본 바와 같이 연극창작활동 종사자들은 매일 상당시간을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연극만을 해서 먹고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을 그 로 둘 경우,극소수의 스타 배우나 규모 기획사를 제외한 다수의 연극

인들은 어떤 사회 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노후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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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5>개선의 필요성(%)

(단 :%)

낮음

① +②

매우 낮음

①

비교

낮음

②

간

③

비교

높음

④

매우 높음

⑤

높음

④ +⑤

낮은 보수 수 6.5 2.6 3.9 6.4 18.3 68.8 87.1

퇴직 후 생계곤란 2.9 1.9 1.0 10.3 16.7 70.1 86.8

실업 후 생계곤란 3.2 1.9 1.3 11.9 17.7 67.2 84.9

불안정한 고용문제 6.1 2.6 3.5 15.1 18.3 60.5 78.8

작업 재해발생 후 치료 곤란 14.2 5.8 8.4 24.4 27.7 33.8 61.5

경력 망의 제한 11.2 3.5 7.7 29.9 24.4 34.4 58.8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11.3 2.9 8.4 30.2 29.6 28.9 58.5

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 부족 12.8 1.9 10.9 28.9 28.6 29.6 58.2

상해 부상의 험이있는작업환경 14.4 5.1 9.3 34.1 29.3 22.2 51.5

오랜 근무시간 10.9 3.2 7.7 44.1 19.9 25.1 45.0

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 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가를 살펴보았다.성별이나 학력에 따라서 각 항목들에 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

았다.그러나 연령,경력에 따라서는 각 항목들에 한 개선 필요성을 다소 다르게 인식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Ⅲ-66>인구사회학 특성에 따른 지 별 개선의 필요성 수

(단 :명,5 척도)

체

성별 학력

남성 여성 고졸이하 문 졸 졸
학원졸

이상

N 311 208 103 61 65 129 50

낮은 보수 수 4.5 4.4 4.5 4.3 4.5 4.6 4.5

퇴직 후 생계 곤란 4.5 4.5 4.5 4.6 4.4 4.5 4.5

실업후생계곤란 4.5 4.5 4.4 4.5 4.4 4.5 4.5

불안정한 고용문제 4.3 4.3 4.3 4.2 4.3 4.3 4.4

작업 재해발생 후 치료 곤란 3.8 3.8 3.6 3.7 3.7 3.8 3.9

경력 망의 제한 3.8 3.8 3.8 3.9 3.8 3.8 3.8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3.7 3.7 3.8 3.7 3.8 3.7 3.7

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 부족 3.7 3.7 3.7 3.8 3.7 3.8 3.6

상해 부상의 험이있는작업환경 3.5 3.6 3.5 3.4 3.5 3.7 3.4

오랜 근무시간 3.6 3.5 3.7 3.4 3.6 3.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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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경력이 10년 이하인 경우는 퇴직 후 생계곤란,실업 후 생계곤란,불안정한

고용문제,작업 재해발생 후 치료곤란 등의 문제에 해서 다른 연령 에 비해서 상

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40 ,경력이 15∼20년 정도 된

사람들은 의 문제들에 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에

서 제기된 여러 생계문제에 해서 을 때는 다소 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장에서 경력이 오래되면서 일자리에서의 생계문제,퇴직․실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생계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더 많이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은 층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었다.

<표 Ⅲ-67>연령,경력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 수

(단 :명,5 척도)

체

연령 경력

20

이하
30 40

50

이상

5년

이하

5-10년

이하

10-15년

이하

15-20년

이하

20년

과

N 311 88 102 88 33 103 55 48 43 62

낮은 보수 수 4.5 4.3 4.6 4.5 4.3 4.3 4.5 4.6 4.7 4.4

퇴직 후 생계 곤란 4.5 4.3 4.5 4.7 4.5 4.3 4.3 4.8 4.8 4.6

실업후생계곤란 4.5 4.3 4.5 4.7 4.3 4.3 4.2 4.8 4.7 4.5

불안정한 고용문제 4.3 4.1 4.3 4.5 4.5 4.1 4.3 4.5 4.4 4.4

작업 재해발생 후 치료 곤란 3.8 3.5 3.7 4.0 3.9 3.6 3.6 3.8 4.0 4.0

경력 망의 제한 3.8 3.7 3.8 3.9 3.7 3.8 3.9 3.6 4.0 3.7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3.7 3.7 3.7 3.8 3.8 3.7 3.7 3.6 4.0 3.7

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 부족 3.7 3.9 3.7 3.6 3.6 3.7 3.8 3.6 3.9 3.7

상해 부상의 험이있는작업환경 3.5 3.5 3.7 3.5 3.5 3.6 3.4 3.6 3.6 3.4

오랜 근무시간 3.6 3.6 3.6 3.5 3.6 3.6 3.5 3.6 3.6 3.5

다음은 직종과 종사상의 지 에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에 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기획행정스태 의 경우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비해서 생계문제에 한 개선

필요성에 한 수가 상 으로 낮았다.창작 술가와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 낮은

보수 수 에 한 개선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실연 술가의 경우 한 교

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다른 직종에 비해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기

획행정 스태 와 근로자는 오랜 근무시간이 문제라는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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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8>직종,종사상의 지 별 개선의 필요성 수

(단 :명,5 척도)

체 창작

술가

실연

술가

기술

스태

기획행정

스태
근로자 고용주

상시고용형

리랜서

로젝트형

리랜서

N 311 63 168 58 22 74 48 79 110

낮은 보수 수 4.5 4.7 4.5 4.2 4.1 4.3 4.3 4.5 4.6

퇴직 후 생계곤란 4.5 4.5 4.6 4.4 4.2 4.5 4.5 4.4 4.6

실업 후 생계곤란 4.5 4.5 4.6 4.3 4.2 4.5 4.3 4.4 4.6

불안정한 고용문제 4.3 4.4 4.4 4.2 3.8 4.4 4.1 4.2 4.4

작업 재해발생 후 치료 곤란 3.8 3.8 3.8 3.6 3.8 3.7 3.9 3.7 3.8

경력 망의 제한 3.8 3.8 3.8 3.6 3.7 3.9 3.9 3.7 3.8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부족 3.7 3.7 3.8 3.7 3.2 3.6 3.7 3.7 3.9

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 부족 3.7 3.7 3.9 3.3 3.6 3.6 3.6 3.8 3.8

상해 부상의 험이있는작업환경 3.5 3.6 3.5 3.6 3.5 3.6 3.4 3.6 3.5

오랜 근무시간 3.6 3.5 3.5 3.7 4.0 3.8 3.4 3.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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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방송 상제작 분야 인력 실태조사 결과

1.실태조사 개요

방송 상제작 분야 인력의 근로실태를 악하기 한 실태조사는 2012년 1～2월에 실시

하 다.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에서 수집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계약과 련된 내용으로,응답자의 계약 채용 실태에 한 내용들이다.둘째,근

로와 련된 내용으로,업무의 지휘 계 자율성,근로시간 보수,문화 술 분야 외

근로 황,직업 련 단체 가입 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셋째,사회보험 여타 복지

황에 한 내용으로,4 사회보험 가입 황,산재보험 가입 의사,교육훈련 여부 등이

다.넷째,건강 상태 작업 사고와 련된 내용으로 질병 발생,업무 사고 경험 등

이다.이외에 응답자의 기본 인 사회인구학 정보를 묻는 문항들도 포함되었다.

설문조사의 상,즉 모집단은 방송 상제작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그러나 이 분

야는 상시 이 아니라 단속 으로 일(제작)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인력 이동이 많은 분야

이기 때문에 모집단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더군다나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업장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높아서 제작

사 등 기업을 심으로 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모집단 표집틀(구성원 목록)을 구성할 수 없고12)확률표집을 실시할 수 없다.13)

이에 면 원이 방송 상을 제작하는 장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상으로 조

사 상자를 선정하는 일종의 편의표집(conveniencesampling)을 시도하 다.다만 직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고루 응답할 수 있도록 직종에 따른 목표 표본수를 정하고 가

능한 한 할당된 표본수만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 당시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비록 조사 당시는

12)몇몇 직종-PD,작가,연기다 등-에서는 회가 결성되어 있으나,극히 일부만이 가입한 상태여서 이들

회의 회원 목록을 표집틀로 사용할 수 없었다.

13)확률표집을 하지 못하는 경우 표본에 한 조사 결과는 모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을 밝 둔다.



- 76 -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2011년에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하 다.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1개월),날씨가 추운 계 특

성을 감안하여 조사 당시에는 비록 방송 상제작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2011년에 방

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설문 상자에 포함시켰다.14)이와 더불어

표본 구성에 있어 분명히 지 해야 할 사항은 지상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은 제외하 다는 사실이다.이번 조사가 산재보험 용과 련된 것인데,지상 방송국에

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들은 모두 4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모두 288명의 방송 상제작 인력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직종

별 응답자는 분장/미용/의상 54명,조명 28명,음향 24명,편집 21명,촬 ,PD,AD,FD등

4개 직종들은 각각 20명,연기 25명,작가 30명,기타 26명 등이다.15)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 특성과 일자리에 한 기본 인 특성은

다음의 <표 Ⅳ-1>과 <표 Ⅳ-2>와 같다.성별로는 남성 58%와 여성 42%,연령 로는 20

48%,30 37%,40 이상 12% 등으로 나타났다.조사 상자의 학력 분포는 고졸

21%, 문 졸 27%, 졸 47%, 학원졸 4% 등이었다.

일자리 련 특성을 살펴보면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재 일하고 있다는 비율은 94%,

2011년에 일을 했으나 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한 비율은 6% 다.직 별로는

감독/기사 21%,1 29%,2 21%,3 이하 12%,해당 없음 18% 등이었다. 재 참여

하고 있는 방송 상 작품수는 1개인 비율이 55%,2～3개 18%,4～5개 9%,6개 이상 18%

등이었다. 재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6%,1～3년 미만 26%,3년 이

상 28% 등으로 나타났다.

14)조사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조사에 포함된 2011년 유경험자의 경우 2011년에 한 일 가운데 가

장 최신 일자리를 기 으로 응답을 받았다.

15)기타 직종은 세트 제작,소품,기타 보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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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성별
남성 58.3 14.8 92.9 75 57.1 100.0 85.0 90.0 55.0 56.0 13.3 76.9

여성 41.7 85.2 7.1 25.0 42.9 　 15.0 10.0 45.0 44.0 86.7 23.1

연령

10 2.8 　 10.7 　 　 　 　 　 　 20.0 　 　

20 47.9 46.3 46.4 33.3 47.6 35.0 30.0 65.0 85.0 32.0 56.7 53.8

30 37.2 44.4 39.3 45.8 42.9 45.0 45.0 35.0 15.0 20.0 33.3 34.6

40 9.4 5.6 3.6 16.7 9.5 20.0 25.0 　 　 12.0 6.7 11.5

50 이상 2.8 3.7 　 4.2 　 　 　 　 　 16.0 3.3 　

학력

졸 이하 2.1 　 7.1 　 　 　 　 　 　 12.0 　 3.8

고졸 20.5 25.9 39.3 8.3 19 20.0 　 15.0 5.0 40.0 　 38.5

문 학 26.7 35.2 35.7 37.5 33.3 25ㅍ 20.0 20.0 15.0 12.0 16.7 30.8

졸 46.5 29.6 17.9 45.8 38.1 55.0 75.0 65.0 80.0 36.0 83.3 19.2

학원이상 4.2 9.3 　 8.3 9.5 　 5.0 　 　 　 　 7.7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재

상황

일하고있음 94.1 96.3 92.9 91.7 100.0 80.0 90.0 100 95.0 88.0 96.7 100.0

일하지않음 5.9 3.7 7.1 8.3 　 20.0 10.0 　 5.0 12.0 3.3 　

직

감독/기사 20.5 14.8 7.1 50.0 47.6 50.0 75.0 　 5.0 　 　 3.8

퍼스트 28.5 44.4 35.7 25.0 19.0 35.0 15.0 50.0 35.0 　 20.0 19.2

세컨드 20.5 27.8 7.1 　 19.0 　 10.0 45.0 40.0 16.0 33.3 19.2

서드 이하 12.2 5.6 28.6 8.3 9.5 15.0 　 5.0 10.0 36.0 13.3 3.8

해당없음 18.4 7.4 21.4 16.7 4.8 　 　 　 10.0 48.0 33.3 53.8

재

일자리

일한

기간

1년 미만 45.8 31.5 50.0 37.5 66.7 40.0 50.0 60.0 35.0 52.0 50.0 50.0

1∼3년 미만 26.0 31.5 21.4 20.8 19.0 15.0 25.0 20.0 55.0 24.0 26.6 23.1

3∼6년 미만 14.6 22.3 21.4 12.6 9.6 15.0 20.0 10.0 16.0 16.6 3.8

6년 이상 13.5 14.9 7.2 29.2 4.8 30.0 5.0 20.0 8.0 6.6 23.0

해당

분야

경력

2년이내 29.5 18.5 42.9 29.2 19.0 15.0 5.0 20.0 65.0 36.0 33.3 46.2

2∼6년이내 29.9 33.3 35.7 8.3 28.6 30.0 35.0 25.0 30.0 36.0 40.0 19.2

6∼10년이내 16.3 14.8 14.3 25.0 28.6 5.0 15.0 45.0 5.0 8.0 13.3 11.5

10년 이상 24.3 33.3 7.1 37.5 23.8 50.0 45.0 10.0 20.0 13.3 23.1

재

작품수

1개 55.4 32.7 30.8 22.7 71.4 43.8 66.7 95.0 89.5 45.5 96.6 46.2

2∼3개 18.1 19.2 19.2 36.4 19.1 12.6 33.3 5.0 10.5 36.3 3.4 7.7

4∼5개 8.9 17.3 23.1 18.2 4.8 13.6 3.8

6개 이상 17.7 30.6 26.8 22.5 4.8 43.9 4.5 42.2

<표 Ⅳ-1>응답자의 사회인구학 특성

(단 :%)

<표 Ⅳ-2>응답자의 방송 상제작 일자리 특성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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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근로실태 조사 결과

가.고용 계약 황

방송 상제작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용과 련한 계약당사자는 ‘방송사 는 외주

제작사로부터 도 / 탁계약을 맺은 회사( 탁사)’가 약 31%로 가장 많았다(<표 Ⅳ-3>참

조).외주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9%,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 다는

응답은 27% 다.반면 방송사,제작사, 는 탁사 등과 같은 기업이 아니라 독립감독이

나 기사,작가 등 리랜서로 볼 수 있는 개인과 계약을 한 경우는 약 14% 정도로 나타났

다(독립감독 11.5%,감독 기사나 장 1.4%,메인작가 0.7% 등).즉 조사 상자의 약

86%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방송사나 제작사 는 탁사 등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었고,

14%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과 계약을 맺은 비 이 높은 직종은 연기와 분장/미용/의상으로 자는 44%,후자

는 30% 다.다른 직종은 모두 10% 미만이었다.특히 PD,AD,FD,촬 ,작가 등 연출부

에 속하는 직종들은 모두 방송사,외주제작사,그리고 이들로부터 도 / 탁계약을 맺은

회사( 탁사)등 거의 부분 기업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계약당사자 황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방송사 27.4 14.8 32.1 12.5 33.3 25.0 50.0 5.0 65.0 12.0 56.7 11.5

외주사 28.5 27.8 28.6 45.8 42.9 30.0 30.0 25.0 10.0 16.0 26.7 30.8

탁사 30.6 27.8 32.1 33.3 19.0 45.0 10.0 70.0 20.0 28.0 10.0 50.0

독립감독기사 13.5 29.6 7.1 8.3 4.8 0.0 10.0 0.0 5.0 44.0 6.7 7.7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계약당사자와는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주체,즉 채용결정자를 살펴보면,방

송사 계자 32%, 탁사 계자 28%,외주제작사 계자 26% 등으로 기업 소속 계자

가 채용결정자라고 응답한 비율도 86% 다.독립감독이나 기사,작가 등 개인이 채용을

결정하 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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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정자와 계약당사자는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표 Ⅳ-4>에 나와

있는 채용결정자별 계약당사자 분포를 살펴보면,채용결정자와 계약당사자가 일치하는 경

우는 방송사는 79%,외주제작사는 95%,방송사/외주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회사( 탁사)는 96%,독립감독이나 독립기사 등은 90% 다.방송사를 제외한 제작사,

탁사,독립감독기사 등에 의해 채용이 결정된 인력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채용결정자와

계약당사자가 동일하 다.

반면 채용 결정은 방송사가 하지만,계약은 제작사와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 탁사

와 계약한 경우는 10%,독립감독이나 기사와 계약한 경우는 3% 등으로 나타났다.즉 방

송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채용에 개입하는 경우가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채용결정자별 계약당사자 분포

(단 :%)

　
계약당사자

방송사 외주사 탁사 독립감독기사 체

채용

결정자

방송사 79.3 7.6 9.8 3.3 100.0

외주사 3.9 94.7 　 1.3 100.0

탁사 2.5 1.2 96.3 　 100.0

독립감독/기사 2.6 5.1 2.6 89.7 100.0

사례수(명) 79 82 88 39 288

재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는가 여부는 방송 상제작 분야

일자리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요한 지표이다.이번 조사 결과(<표 Ⅳ-5>참조),약 49%

가 서면계약서에 정식 서명을 한 계약을 한 반면,나머지 51%는 구두만으로만 계약에

하여 말하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약 반 정도만 서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구두 계약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는 분장/미용/의상 65%,AD65%,연기 64%,작가 83%

등이었고,조명,음향,편집,촬 ,PD,FD등은 60% 이상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 다고

응답하 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인력들을 상으로 서면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보면,보수액

98%,계약기간 76%,보수지 방식 67%,일하는 시간 37%,휴일 휴가 33%,부가 여

28%, 작권 련 1% 등으로 나타났다. 부분 보수 계약기간과 련된 것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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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인력들 4명 가운데 1명은 계약기간과 련된 내용이 없고,3

명 가운데 1명은 보수지 방식에 한 내용이 없다.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부가 여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보수 액,계약기간,보수지 방식,근로시간,휴일 휴가,부가 여 등 6개 항목이 모

두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 은 약 18%에 그쳤다.반면 6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30%,2개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22%에 그쳤다.즉 3개 이하 항목만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반이 넘는 52%

다.구두 계약만으로 일하는 인력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방송 상제작 인력 가운데 6개

항목을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8%로 10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는 수

이다.

<표 Ⅳ-5>서면계약서 작성 해당 내용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 49.3 35.2 64.3 66.7 61.9 60.0 60.0 75.0 35.0 36.0 16.7 61.5

구두계약 50.7 64.8 35.7 33.3 38.1 40.0 40.0 25.0 65.0 64.0 83.3 38.5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서면

계약서

내용

보수액 97.9 94.7 94.4 100.0 100.0 9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기간 76.1 47.4 100 68.8 76.9 91.7 75.0 100.0 85.7 44.4 60.0 75

보수지 방식 66.9 36.8 55.6 75.0 69.2 58.3 75.0 93.3 85.7 88.9 40.0 68.8

일하는 시간 36.6 15.8 38.9 31.3 46.2 25.0 66.7 46.7 57.1 　 　 56.3

휴일 휴가 33.1 15.8 50 43.8 23.1 41.7 25.0 33.3 57.1 　 　 50.0

부가 여 28.2 31.6 22.2 18.8 38.5 41.7 25.0 13.3 57.1 11.1 　 43.8

작권 문제 0.7 　 　 　 　 　 　 　 　 　 20.0 　

사례수(명) 142 19 18 16 13 12 12 15 7 9 5 16

한편 재 일자리의 계약 종류에 해서는 고용/근로계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용

역계약 28% 등으로 나타났고, 탁/ 계약(3.5%)이나 도 계약(7.6%)은 낮은 비 을 나

타냈다(<표 Ⅳ-6>참조).하지만 어떤 계약인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가 넘는 것으

16)심층면 과정에서 한 면 상자가 본인의 서면계약서를 보여주었는데,공공 기 과의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과 보수액만 구체 으로 시되어 있고, 부분 공공 부문의 행을 따른다는 조항이

많아서 계약서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정확히 악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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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특히 AD(40%),작가(43%),분장/미용/의상과 연기(각각 28%)직종에서 계약

종류를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 이 상 으로 높았다.

<표 Ⅳ-6>계약 종류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고용/근로계약 41.0 37.0 60.7 66.7 57.1 55.0 55.0 10.0 30.0 4.0 20.0 61.5

탁/ 계약 3.5 　 3.6 4.2 　 5.0 　 10.0 10.0 4.0 6.7 　

도 계약 7.6 9.3 10.7 　 23.8 5.0 25.0 　 5.0 　 3.3 3.8

용역계약 27.8 25.9 10.7 25.0 9.5 25.0 15.0 75.0 15.0 64 26.7 19.2

잘 모르겠음 20.1 27.8 14.3 4.2 9.5 10.0 5.0 5.0 40.0 28 43.3 15.4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자신의 계약이 고용/근로계약이라고 응답한 인력을 상으로 고용형태를 세부 으로 살

펴본 결과,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수는 63명,53%,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수는 55명,47%

(계약직 36%,임시직 9%, 견직 1% 등)으로 나타났다(<표 Ⅳ-7참조).이 응답에 기

하여17)고용/근로계약을 맺은 인력 가운데 정규직 비 이 높은 직종은 분장/미용/의상

(70%),음향(68%),촬 (73%),PD(82%)등이었고,나머지 직종에서는 임시직과 계약직 응

답이 많았다.특히 조명,편집,FD,AD,연기 등이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Ⅳ-7>고용/근로계약을 맺은 인력들의 고용형태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정규직 53.4 70.0 29.4 68.8 50.0 72.7 81.8 　 16.7 　 16.7 50.0

임시직 9.3 5.0 　 6.3 8.3 　 9.1 　 16.7 　 83.3 6.3

계약직 36.4 25.0 70.6 25 41.7 27.3 9.1 100.0 50.0 100.0 　 43.8

견직 0.8 　 　 　 　 　 　 　 16.7 　 　 　

사례수(명) 118 20 17 16 12 11 11 2 6 1 6 16

17)이 결과는 설문조사에 기 한 자기선언 ‘정규직’‘비정규직’의 수치일 뿐 노사정 원회 규정에 기 한

정부 공식 인 정규직/비정규직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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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만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체 288명 응답자 가운데 자 주

/고용주라고 응답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276명을 기 으로 자신을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이며,나머지 77%는 비정규직 는 탁/도 /용역 계약 등을 맺은 리랜서

인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이러한 분류는 엄 한 것은 아니다.다만 자신의 고용 상태에

한 자기선언 측면에서 본다면 10명 가운데 7～8명은 지속 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8)

한편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는 업무가 집단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개인별 계

약보다는 여러 명이 을 이루고 으로서 업무수행에 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

에 재 일하고 있거나 최근에 일했던 일자리의 계약이 본인이 혼자 맺은 개별계약인지

아니면 으로 맺은 계약에 참여한 것인지를 조사하 다. 별 계약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 고,나머지 86%는 개별계약이라고 응답하 다. 별 계약 비 이 상 으로 높은

직종은 조명(29%),음향(38%),AD(25%)등이었다(<표 Ⅳ-8>참조).

<표 Ⅳ-8> 별 계약 실태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계약

형식

별계약 13.5 7.4 28.6 37.5 4.8 10.0 5.0 　 25.0 12.0 6.7 15.4

개별계약 86.5 92.6 71.4 62.5 95.2 90.0 95.0 100.0 75.0 88.0 93.3 84.6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사업자

등록

했음 84.6 100.0 75.0 88.9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하지 않았음 15.4 　 25.0 11.1 　 50.0 　 　 　 100.0 　

사례수(명) 39 4 8 9 1 2 1 5 3 2 4

장

역할

직무보수결정 56.4 50.0 62.5 77.8 　 50.0 　 100.0 　 　 50.0

회사지시 달 30.8 　 25.0 22.2 　 50.0 100.0 　 100.0 100.0 25.0

명칭만 장 10.3 50.0 12.5 　 　 　 　 　 　 　 25.0

사례수(명) 39 4 8 9 1 2 1 5 3 2 4

업무

탁

가능 28.2 　 25.0 33.3 　 50.0 　 　 100.0 　 50.0

불가능 71.8 100.0 75.0 66.7 100.0 50.0 100.0 100.0 　 100.0 50.0

사례수(명) 39 4 8 9 1 2 1 5 3 2 4

18)77%로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는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방송 상제작 스태 실태조사에

서 나타난 비정규직 수치 75%(강익희,2011),김병선․김건용(2011)이 방송3사의 주요 로그램의 엔딩

클 딧을 분석해서 제시한 비정규직 비율 81%와 유사한 수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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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별 계약을 한 경우 의 장이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85% 다.

장의 역할에 해 원을 모집하고 직무를 부여하여 보수를 지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

답한 경우 56%,제작사 등의 지시를 달하고 제작사로부터 지 받은 보수를 원들에게

단순 재분배하는 수 이라고 응답한 경우 31% 고,명칭만 장이고 원과 아무런 차이

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 다.즉 별 계약의 약 반이 조 넘는 수 에서 장이

실질 인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나머지 반은 장 역할에 극

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에서 정한 자신의 보수도 사 에 례

으로 정해진 등 에 따라서 정한다는 응답이 62% 고, 장이 알아서 정한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별 계약의 부 는 일부를 다른 업체가 수행하도록 자율 으로 부여할 수 있는가

(업무 탁)는 생산과정에서 이 가진 자율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생산과정에서 원청자에 해 자율성을 가진다면 은 원청과 상 없이 내에서 독립

인 고용 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조사 결과 자율 인 업무 탁이 가능하다

고 응답한 비율은 28% 다.당 계약이 14%인 을 감안하면 방송 상제작 분야에

서 원청과 독립 인 과정을 통하여 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비율은 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Ⅳ-9>는 재 일자리가 정해진 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인지 그와 상 없이

상시 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체 응답자의 49%가 해당 로젝

트에만 참여한다고 응답하 고,51%는 재 하고 있는 로젝트뿐만 아니라 상시 으로

고용되어 일한다고 응답하 다.

해당 로젝트에만 참여한다고 응답한 인력을 상으로 계약상 정해진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9.3개월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조명이 약 13개월,FD가 약 14개월로 계약기간

이 상 으로 긴 것으로 나타난 반면,음향(6.7개월),편집(6개월),촬 (4.5개월)등이 직

종이 계약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 가운데 약 반 정도는 로젝트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응답하 다.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재계약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8%에 그쳤고,나머지 34%는 선별 으로 재계약 할 것이

라고 응답하 다.재계약시 재계약 주도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13% 고,

나머지는 방송사나 제작사 는 이들 소속 감독이나 장 등에 있다고 응답하 다.

19)이런 경우 장이 고용주로서의 지 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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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로젝트 계약 실태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해당 로젝트만 참여 49.3 35.2 46.4 45.8 47.6 25.0 45.0 85.0 50.0 84.0 73.3 19.2

상시 으로 참여 50.7 64.8 53.6 54.2 52.4 75.0 55.0 15.0 50.0 16.0 26.7 80.8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나.근로 황

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휘하고 지시하는 사람(업무지시자)은 구인가에 해서

살펴보자(<표 Ⅳ-10>참조).업무지시자를 방송사 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53%,외주제

작사 15%,방송사/외주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회사( 탁사) 계자 15%,독

립감독이나 기사(메인 작가 포함)등은 13% 고,별도의 지시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업

무를 수행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없이 일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높은 직종은 작가(13%),편집(10%)등이었다.

<표 Ⅳ-10>직종별 업무지시자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방송사 53.1 31.5 64.3 45.8 61.9 35.0 50.0 85.0 75.0 64.0 60.0 42.3

외주사 15.3 14.8 10.7 25.0 19.0 20.0 25.0 　 15.0 8.0 20.0 11.5

탁사 15.3 20.4 7.1 12.5 9.5 35.0 10.0 15.0 5.0 16.0 　 34.6

독립감독/기사 13.2 29.6 17.9 12.5 　 10.0 15.0 　 5.0 12.0 6.7 11.5

본인 3.1 3.7 　 4.2 9.5 　 　 　 　 　 13.3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사실 업무지시자는 구와 일하는가에 따라서,즉 구와 계약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계약당사자별 업무지시자를 살펴보았다(<표 Ⅳ-11> 참조).방송사가

계약당사자인 경우 90% 이상 방송사 계자가 업무지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외주

제작사가 계약당사자이면서 외주제작사 계자가 업무를 지시한다는 응답은 48%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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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 방송사 계가 업무를 지시한다 27%,방송사/외주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회사( 탁사)10%,별도 업무지시자 없이 본인 책임 하에 수행한다 9%,독립감독

기사 7%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외주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회사( 탁사)가 계약당사자이면서 업무

지시자인 경우는 35%로 외주제작사보다도 더 낮았다. 신 방송사가 업무지시자인 비율이

반이 넘는 56%로 나타나서,작업 과정에 한 방송사의 개입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한편 독립감독/기사가 계약당사자이면서 업무지시자인 경우는 64%로 나타났고,

28%는 방송사가 업무지시자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채용당사자별 업무지시자를 살펴보자.방송사가 채용당사자이면서 업무지시자

인 비율 역시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외주제작사가 채용당사자이면서 업무지

시자인 경우는 50% 고, 신 방송사가 업무지시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22%,방송사/외주

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회사 12%,본인 책임 하에 수행한다 9% 순이었다.

방송사/외주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탁사가 계약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업무

지시자인 경우는 40%에 그쳤고, 신 방송사 계자가 업무를 지시한다는 응답이 51%에

이르 다.

<표 Ⅳ-11>계약당사자 채용결정자별 업무지시자

(단 :%)

업무지시자

방송사 외주사 탁사 독립감독 본인책임

계약당사자

방송사 91.0 2.6 3.8 2.6 0.0

외주사 26.8 47.6 9.8 7.3 8.5

탁사 55.7 3.4 35.2 4.5 1.1

독립감독 28.2 0.0 5.1 64.1 2.6

채용결정자

방송사 91.2 2.2 3.3 2.2 1.1

외주사 22.4 50.0 11.8 6.6 9.2

탁사 50.6 3.7 39.5 4.9 1.2

독립감독 30.8 2.6 0.0 66.7 0.0

체 53.3 15.3 15.3 12.9 3.1

이상 업무지시자,계약당사자 채용결정자와 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방

송사가 채용결정자이거나 계약당사자인 인력의 경우 부분 방송사의 업무 지휘․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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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일한다.반면 채용결정자 는 계약당사자가 외주제작사이거나 방송사/외주제작

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탁회사인 경우는 이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는

상 으로 낮았으며, 신 다른 이들,특히 방송사 계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

가 많았다.특히 채용결정자나 계약당사자가 방송사/외주제작사로부터 도 / 탁 계약을

맺은 탁사인 인력의 경우 반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비록 다양한 주체들이 형식 으로는 독립 인 계약을 통해 방송

상 제작 과정에 여하고 있지만, 어도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최종 원청이라고 할 수 있

는 방송국의 실질 인 권한 개입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하여 자율 으로 업무 변경이 가능한가를 조사한 결과

(<표 Ⅳ-12>참조),응답자의 약 30%가 가능하다고 응답하 다.직종별로는 PD(45%),촬

(50%),음향(44%)등에서 상 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자율 으로 업무를 변경하

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만약 업무 지시를 어긴다면,감독 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경우 45%,제작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경우 27% 등으로 나타났다.제

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6% 는데,작가 50%,분장/미용/의상 직종 3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자율 인 업무 변경 실태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변경

여부

가능 30.1 36.5 14.3 43.5 21.1 50.0 45.0 30.0 10.0 16.0 38.5 23.1

불가 69.9 63.5 85.7 56.5 78.9 50.0 55.0 70.0 90.0 84.0 61.5 76.9

사례수(명) 279 52 28 23 19 20 20 20 20 25 26 26

제재

방법

감독이 정한

규칙 용
45.1 15.2 54.2 46.2 66.7 60.0 27.3 78.6 44.4 61.9 31.3 40.0

제작사가 정한

규칙 용
26.7 42.4 12.5 23.1 20 20.0 36.4 7.1 44.4 33.3 12.5 25.0

제재 없음 15.9 30.3 12.5 23.1 　 10.0 18.2 　 5.6 　 50 15.0

동료가 정한

규칙 용
9.7 6.1 20.8 7.7 13.3 10.0 9.1 7.1 5.6 　 6.3 20.0

사례수(명) 195 33 24 13 15 10 11 14 18 21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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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근무시간 업무 행에 한 자율성 황을 살펴보자.다음 <표 Ⅳ-13>을

보면,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그쳤

고,나머지 95%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18%),출근시간만 정해져 있거나(9%),일

정에 따르나 근무지 상황에 따라 불규칙하게 바 다(68%)는 응답이었다.즉 방송 상제작

인력 부분이 조직 종속 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응답 비 이 가장 높은 직종은 작가 지만,그 비 은 20%

에 그쳤다.20)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응답 비 이 높은 직종은 음향(33%)

기타 직종(50%)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신의 업무 일부 는 부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게 행하게 할 수 있는가 여

부도,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 다.촬 (30%),분장/미용/의상(28%)직종에서 상

으로 더 높은 비 을 보 다.

<표 Ⅳ-13>근무시간 업무 행 자율성 여부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근무시간

자율성

여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18.4 16.7 7.1 33.3 19.0 15.0 30.0 5.0 15.0 　 13.3 50.0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8.7 14.8 14.3 16.7 9.5 　 　 　 5.0 　 10 11.5

일정에 따르나 근무지

상황 따라 불규칙 으로

변동

67.7 64.8 78.6 45.8 66.7 80.0 60.0 85.0 80.0100.0 56.7 38.5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한다
5.2 3.7 　 4.2 4.8 5.0 10.0 10.0 　 　 20 　

업무 탁

자율성

업무 탁 가능 16.0 27.8 7.1 20.8 19 30.0 25.0 15.0 　 　 6.7 15.4

업무 탁 불가 84.0 72.2 92.9 79.2 81 70.0 75.0 85.0100.0100.0 93.3 84.6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20)심층면 을 통해 살펴본 결과 출퇴근시간에 하여 가장 자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방송 작가 직종

도 최상 경력의 ‘메인 작가’에게만 해당될 뿐 부분 방송 비 정해진 방송시간으로 인하여 큰 자

율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일반 으로 3단계의 작가 계 가운데 가장 아래인 ‘막내 작가’의 경우 항

상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 고정 자리(책상)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가운데

계인 ‘서 작가’의 경우도 출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메인 작가’가 나름 로의 자율성을 갖

는 것도 맡은 로그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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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작에 참여 인 방송 상 작품수는 평균 5.1편으로 조사되었다(<표 Ⅳ-14>참조).

그러나 참여 작품수는 직종별로 차이가 많이 났다.촬 (4.8편),조명(4.1편),음향(3.8편)등

이 재 참여 작품수가 많은 직종이었고,PD(1.4편),FD(1.1편),AD(1.1편),작가(1.0편)등

은 작품수가 은 직종이었다.연기자도 평균 2.4편으로 나타났다.

방송 상제작 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5.2일로 조사되었다.21)직종별로 볼 때 FD

의 평균 근로일수가 6.2일로 가장 많았고,촬 과 작가 5.6일,분장/미용/의상과 조명 5.5일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연기(2.8일),PD(4.7일)직종은 상 으로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8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FD가 84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촬 70시간 등도 긴 직종으로 나타났다.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직종으로는 연기 29

시간,PD49시간,음향 51시간,AD52시간 등이었다.참고로 2010년 5인 이상 비농 산

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2시간이었다.22)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방송 상제작 인력의 재 일자리 월평균 보수는 145만원으

로 조사되었다.23)직종별로는 PD190만원,촬 187만원,FD163만원,기타 158만원 등으

로 상 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났고,반면 보수가 낮은 직종으로는 연기

95만원,AD112만원,분장/미용/의상 125만원 등이었다.24)

<표 Ⅳ-14>주당 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그리고 월 평균 임

(단 :개,일,시간,만원)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체

재 참여 작품수 5.1 4.1 3.8 1.8 4.8 1.4 1.1 1.1 2.4 1.0 5.8 3.2

주 평균 근로일 5.5 5.5 5.4 5.4 5.6 4.7 6.2 5.3 2.8 5.6 5.2 5.2

주 평균 근로시간 64.2 62.0 50.7 53.2 70.1 48.7 84.1 51.9 29.0 54.8 62.4 57.9

월 평균 임 124.5 142.1 141.1 147.8 186.6 189.7 162.5 111.9 95.2 135.7 157.8 145.1

21)근로일수별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평균 5일을 일한다는 비율이 45%로 가장 많았고,6일 34%,7일 9%

다.4일 이하로 일한다는 응답은 13%이다.

22)2011년 KLI노동통계 참조.

23)2011년에 실시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 상제작 스태 조사 결과 2010년 월평균 임 은 약 159만원

으로 나타나서(강익희,2011),이번 조사와 약 14만원의 차이를 보 으나 표본 크기를 감안하면 큰 차이

로 단되지 않는다.

24)한편 보수액에 혹시 연습기간에 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약 87%가 없다고 응답하

고,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부분 연습기간이나 실제 일한 기간과 별도의 구분 없이 합산하

여 보수를 지 받는 것으로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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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상제작 인력의 보수를 결정한 사람—보수결정자—는 탁사,외주사,방송사 순으

로 나타났고,보수지 자 역시 탁사,외주사,방송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15>

참조).이어진 <표 Ⅳ-16>은 보수결정자별 실제 보수지 자를 나타낸 것이다.외주사,

탁사,독립감독/기사 등이 보수결정자인 경우는 보수도 이들이 지 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그러나 보수를 결정하는 주체가 방송사인 경우 약 14%는 탁사,외주

사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채용결정자별 계약당사자(<표 Ⅳ-4>참조),계약당사자별 업무지시자,채용결정자

별 업무지시자(<표 Ⅳ-11>참조)등과 같은 맥락에서,보수결정자와 보수지 자가 상이한

것도 방송국이 보수를 지 하지 않는 인력에 해서도 보수를 결정할 정도의 여 정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Ⅳ-15>보수결정자와 보수지 자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

명

음

향

편

집

촬
PD FD AD

연

기

작

가

기

타

보수

결정자

탁사 28.3 17.0 42.9 16.7 19.0 20.0 55.0 5.0 65.0 12.0 56.7 12.0

외주사 28.3 26.4 17.9 45.8 52.4 30.0 30.0 25.0 15.0 24.0 26.7 24.0

방송사 31.1 34.0 25.0 25.0 23.8 50.0 10.0 70.0 15.0 24.0 10.0 60.0

독립감독기사 12.2 22.6 14.3 12.5 4.8 　 5.0 　 5.0 40.0 6.7 4.0

보수

지 자

탁사 24.7 11.1 21.4 12.5 19.0 10.0 55.0 5.0 60.0 12.0 63.3 15.4

외주사 28.8 25.9 21.4 45.8 52.4 35.0 30.0 25.0 15.0 20.0 26.7 26.9

방송사 34.4 37.0 42.9 29.2 23.8 55.0 10.0 70.0 20.0 24.0 10.0 57.7

독립감독기사 12.2 25.9 14.3 12.5 4.8 　 5.0 　 5.0 44.0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표 Ⅳ-16>보수결정자별 보수지 자 황

(단 :%)

보수지 자

방송사 외주사 탁사 독립감독/기사

보수

결정자

방송사 84.0 2.5 12.3 1.2

외주사 0.0 98.8 1.2 0.0

탁사 0.0 0.0 98.9 1.1

독립감독/기사 5.7 2.9 0.0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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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채용결정자 계약당사자와 보수지 자가 동일한가를 살펴보자.다음 <표 Ⅳ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약당사자와 보수지 자가 동일한 비율을 살펴보면 방송사

80%,외주제작사 88%, 탁사 90%,독립감독기사 77% 등이었다. 채용결정자와 보수지

자가 동일한 비율도 방송사 72%,외주제작사 88%, 탁사 89%,독립감독기사 82% 등

이었다.다음으로 업무지시자와 보수지 자가 동일한 비율은 방송사 43%,외주사 98%,

탁사 84%,독립감독기사 63%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지시자와 보수지 자가 상이한 경우를 살펴보자.먼 업무지시자가 방송국인

경우,방송국이 보수지 자인 비율은 앞서 밝힌 로 43%에 그쳤고, 신 탁사가 보수

지 자인 비율이 37%,외주사가 보수지 자인 비율은 13% 다.즉 탁사와 외주사의 경

우 방송국의 보수지 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25)

<표 Ⅳ-17>계약당사자,채용결정자 업무지시자별 보수지 자

(단 :%)

　

　

보수지 자

방송사 외주사 탁사 독립감독 체

계약

당사자

방송사 79.7 6.3 11.4 2.5 100.0

외주사 3.7 87.8 8.5 　 100.0

탁사 2.3 4.5 89.8 3.4 100.0

독립감독/기사 7.7 5.1 10.3 76.9 100.0

채용

결정자

방송사 71.7 7.6 19.6 1.1 100.0

외주사 2.6 88.2 9.2 　 100.0

탁사 2.5 6.2 88.9 2.5 100.0

독립감독/기사 2.6 10.3 5.1 82.1 100.0

업무

지시자

방송사 42.5 13.1 37.3 7.2 100.0

외주사 2.3 97.7 　 　 100.0

탁사 2.3 13.6 84.1 　 100.0

독립감독/기사 7.9 18.4 10.5 63.2 100.0

본인 11.1 77.8 11.1 　 100.0

사례수(명) 71 83 99 35 288

25)심층면 에 임했던 한 면 상자는 외주사와 계약하여 방송 상 제작에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일을 방

송국 계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외주사는 보수를 지 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왜 외주사가 간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 하 다.



- 91 -

보수 산정 기 으로는 일한 일수(시간)로 산정하는 경우 34%,제작되는 작품 편당 기

으로 산정 22%,제작사 내규 기 으로 산정 17%,제작되는 작품 체로 산정 15%,실제

방송된 작품 편당 기 으로 산정 5%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Ⅳ-18>참조).

보수 산정 기 은 직종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 다.일한 일수(시간)을 기 으로 산정

하는 비 이 높은 직종은 음향(54%),조명(50%),촬 (45%),연기(68%)등이었고,제작되

는 작품편수를 기 으로 하는 비 이 높은 직종은 편집(38%),PD(55%),작가(40%)등이

었다.제작사 내규를 통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경우는 분장/미용/의상(41%)이 가장 높았고,

FD와 AD는 제작되는 작품 체 단 로 산정되는 비 이 각각 45%,40%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반면 분장/미용/의상,편집,촬 등의 직종은 다양한 기 들이 보수 산정

기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수 지 주기로는 월 단 지 이 82%로 가장 많았고,납품과 련된 주기들—제작

종료된 후,방송 종료된 후,제작 후로 나 어 등—은 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월 단 로 지 되는 비 이 상 으로 낮은 직종은 작가인데(43%),주 단 로 받

거나(23%),제작 후나 방송 종료후 지 받는 경우가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보수 산정 기 지 주기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보수

산정

기

일한일수(시간) 34.4 11.1 50.0 54.2 28.6 45.0 5.0 15.0 30.0 68.0 13.3 76.9

제작되는 작품 편수 21.5 24.1 　 12.5 38.1 15.0 55.0 15.0 10.0 28.0 40.0 　

지 사 내규 16.7 40.7 25.0 20.8 14.3 10.0 25.0 5.0 5.0 　 3.3 3.8

제작되는 작품 체 14.6 16.7 　 4.2 9.5 30.0 10.0 45.0 40.0 　 13.3 3.8

실제 방송된 작품 수 5.2 1.9 3.6 　 　 　 5.0 10.0 5.0 　 30.0 　

보수

지

주기

월 단 로 지 81.9 98.1 89.3 91.7 81 80.0 70.0 95.0 80.0 72.0 43.3 88.5

주 단 로 지 4.9 　 　 　 4.8 　 　 　 10.0 8.0 23.3 7.7

제작이 종료된 후 4.9 1.9 3.6 8.3 9.5 5.0 15.0 5.0 5.0 4.0 3.3 　

일 단 로 지 3.5 　 7.1 　 　 15.0 　 　 5.0 16.0 　 　

제작 후 나 어서 3.5 　 　 　 4.8 　 15.0 　 　 　 20.0 　

방송이 종료된 후 1.0 10.0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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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분장

미용

의상

조

명

음

향

편

집

촬
PD FD AD

연

기

작

가

기

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3.3% 원천 공제
41.3 50.0 14.3 8.3 28.6 20.0 25.0 55.0 60.0 80.0 76.7 19.2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 원천공제
38.9 29.6 64.3 54.2 47.6 65.0 50.0 45.0 25.0 　 6.7 61.5

개인사업자로서

별도로 세무 신고
6.3 5.6 3.6 12.5 9.5 5.0 25.0 　 　 4.0 6.7 　

잘 모르겠다 13.5 14.8 17.9 25 14.3 10.0 　 　 15.0 16.0 10.0 19.2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한편 재 일자리에서 받는 보수에 한 세무 신고/납부 형식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

천 공제를 한다 41%,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공제한다 39%로 비슷하게 나타

났고,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4% 다(<표 Ⅳ-19>참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 신고 납부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다.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

천공제한다는 응답이 많은 직종으로는 분장/미용/의상(50%),AD(60%),FD(55%),연기

(80%),작가(77%)등이었고,근로소득자로서 원천징수하는 응답이 많은 직종은 조명(64%),

음향(54%),촬 (65%),PD(50%)등이었다.개인사업자로서 세무 신고한다는 응답이 상

으로 많은 직종은 PD(25%),음향(13%),편집(10%)등이었으나,사례수가 어 신뢰하기

는 어려운 수 이다.

<표 Ⅳ-19>보수에 한 세무 신고 납부 방법

(단 :%)

재 일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Ⅳ-20>참조),조사 상자의 약

8%가 사업자등록을 하 다고 응답하 다.사업자등록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는 PD,편집,

음향 등이었다.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응답한 인력을 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를 질

문한 결과 사업자등록이 계약조건인 경우가 50%,세무회계상 필요해서 27%,직무수행에

필요해서 2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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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방송 상제작 인력의 사업자등록 여부 이유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7.6 7.4 7.1 16.7 19.0 5.0 25.0 　 10.0 　 　 　

미등록 92.4 92.6 92.9 83.3 81.0 95.0 75.0100.0 90.0100.0100.0100.0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사업자

등록

이유

계약조건이어서 50.0 25.0 50.0 75.0 50.0 　 40.0 100.0

세무회계상 필요 27.3 25.0 50.0 25.0 25.0 　 40.0 　

직무수행에 필요 22.7 50.0 　 　 25.0 100 20.0 　

사례수(명) 22 4 2 4 4 1 5 2

이번에는 작업에 필요한 물품(도구,장비,재료 등)을 조달하는 주체에 하여 살펴보자.

먼 제작사에서 제공한다는 응답이 68%로 가장 많았고,본인 스스로 마련한다는 응답이

13%로 두 번째로 많았다(<표 Ⅳ-21>참조).이외에 본인이 마련하되 비용 일부를 제작사

가 부담한다는 응답 9%,제작사가 제공하되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 6% 등

이었다.

직종별로는 조명,FD,AD 등의 직종에서 제작사가 제공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본인

스스로 마련한다는 비율이 높은 직종은 음향,연기 등이었다.본인이 마련하되 비용 일부

를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응답이 높은 직종은 편집,촬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2011년에 참여한 방송 상 제작 작품수는 평균 7.6편으로

조사되었다(<표 Ⅳ-22>참조).참여 작품수가 1～2개 37%,3～4개 22%,5～9개 14%,1

0～19개 15%,20개 이상 작품에 참여한 비율도 12% 다.참여 작품수가 많은 직종은 편

집 12.6편,촬 9.3편 등이었고,참여 작품수가 은 직종은 FD2.1편,작가 3.9편,AD4.6

편 등이다.

2011년에 방송 상제작에 참여하면서 같이 작업한 제작사의 수는 평균 3.4개사로 나왔

다.1～2개사가 61%로 가장 많았고,3～4개사 22%,5～9개 11% 등이었다.제작사수가 많

은 직종은 음향 7.3개사,편집 4.9개사,분장/미용/의상이 4.8개사 고, 은 직종은 AD1.3

개사,FD1.6개사,작가 1.8개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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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제작사 제공 68.1 55.6 82.1 66.7 57.1 65.0 60.0 95.0 85.0 64.0 63.3 73.1

제작사 제공하되

비용 일부 본인 부담
5.6 7.4 　 4.2 4.8 5.0 15.0 　 10.0 　 10.0 3.8

제작사 제공하되

비용 부 본인 부담
0.7 　 　 　 4.8 　 5.0 　 　 　 　 　

본인이 마련하되

비용 부 제작사 부담
3.5 3.7 　 4.2 　 10.0 5.0 　 5.0 　 　 11.5

본인이 마련하되

비용 일부 제작사 부담
9.4 16.7 　 4.2 19.0 15.0 5.0 5.0 　 8.0 10.0 11.5

본인

스스로 마련
12.8 16.7 17.9 20.8 14.3 5.0 10.0 　 　 28.0 16.7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표 Ⅳ-21>작업에 필요한 물품(도구,장비,재료 등)조달 주체

(단 :%)

<표 Ⅳ-22>2011년 참여한 방송 상제작편수 같이 작업한 제작사수

(단 :%)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체

2011년

참여

작품수

1∼2개 27.8 25.0 12.5 42.1 30.0 25.0 75.0 55.0 33.3 60.0 38.5 37.2

3∼4개 24.1 25.0 16.7 15.8 15.0 25.0 15.0 30.0 29.2 30.0 7.7 21.8

5∼9개 18.5 32.1 25.0 5.3 20.0 25.0 10.0 0.0 4.2 3.3 7.7 14.4

10∼19개 16.7 17.9 33.3 10.5 20.0 15.0 0.0 10.0 16.7 3.3 19.2 15.1

20개이상 13.0 0.0 12.5 26.3 15.0 10.0 0.0 5.0 16.7 3.3 26.9 11.6

평균 8.9 5.5 10.2 12.6 9.3 6.5 2.1 4.6 7.6 3.9 11.3 7.6

사례수 54 28 24 19 20 20 20 20 24 30 26 285

2011년

작업한

제작사

1∼2개 39.6 64.3 41.7 61.9 65.0 65.0 90.0 90.0 40.0 76.7 64.0 60.5

3∼4개 26.4 25.0 20.8 14.3 20.0 25.0 10.0 10.0 24.0 23.3 28.0 21.7

5∼9개 22.6 3.6 16.7 9.5 10.0 10.0 0.0 0.0 28.0 0.0 4.0 10.8

10∼19개 9.4 7.1 8.3 4.8 5.0 0.0 0.0 0.0 8.0 0.0 4.0 4.9

20개이상 1.9 0.0 12.5 9.5 0.0 0.0 0.0 0.0 0.0 0.0 0.0 2.1

평균 4.8 2.5 7.3 4.9 2.7 2.3 1.6 1.3 3.9 1.8 2.2 3.4

사례수 53 28 24 21 20 20 20 20 25 30 25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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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개 이상 작품 제작에 참여한 인력들이 같이 일한 제작사수를 비교해 보자(<표

Ⅳ-23>참조).먼 2개 작품만 참여한 인력들의 경우 1개 제작사와 일한 비율은 25%

고,2개 제작사와 일한 비율은 75% 다.3개 작품에 참여한 인력들이 1개 제작사와 일한

비율은 23%,2개사와 일한 비율은 13%,3개사와 일한 비율은 64% 다.4개 작품에 참여

한 인력들이 1개사와 작업한 비율은 30%,4개사와 작업한 비율은 26% 다.5개 작품에

참여한 경우 1개 제작사와 작업한 비율은 26%,3개사와 작업한 비율은 37%,5개사와 작

업한 경우는 32%로 나타났다.

이처럼 2개 이상 작품에 참여하면서 1개 제작사와 일한 비율이 체 으로 25% 내외에

그쳤다는 사실은 방송 상제작 분야 인력이 하나의 회사에 속하여 지속 으로 일하기 보

다는 제작 작품에 따라 여러 제작사와 일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다.

<표 Ⅳ-23>2개 이상 작품 참여 인력의 일한 제작자수

(단 :%)

　
참여작품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제작자수

1개사 24.5 23.1 30.4 26.3 14.3

2개사 75.5 12.8 17.4 　 　

3개사 　 64.1 26.1 36.8 28.6

4개사 　 　 26.1 5.3 14.3

5개사 　 　 　 31.6 　

6개사 　 　 　 　 42.9

한편 2011년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기간을 조사한 결과,평균 9.4개월로 나타

났고,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조사되었다(<표 Ⅳ-24>참조).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기간이 가장 긴 직종으로는 PD(10.6개월),분장/미용/의상(10.0개월)등

이었고,가장 짧은 직종은 연기(8.1개월),조명(8.4개월)등이었다.2011년 내내 방송 상제

작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 다.그 비 이 높은 직종은 AD(70%),분장

/미용/의상(63%),PD(60%),편집(57%)등이었고,그 비 이 낮은 직종은 조명(39%),연기

(40%),작가(40%)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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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2011년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기간과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단 :개월,%)

　
체

분장

미용

의상

조

명

음

향

편

집

촬
PD FD AD

연

기

작

가

기

타

방송 상제작분야에서

일한 기간(개월)
9.4 10.0 8.4 9.3 10.0 9.6 10.6 10.1 9.9 8.1 9.2 8.6

일을 하지 않은 기간

(개월)
2.6 2.0 3.6 2.8 2.0 2.5 1.4 1.9 1.7 3.9 2.8 3.4

1년 내내 일을 한 비 51.4 63 39.3 45.8 57.1 50 60 50 70 40 40 46.2

2011년에 경제 인 목 으로 방송 상제작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일을 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로,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다른 분야에서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음향(42%),편집(38%),연기(36%)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 다(<표 Ⅳ

-25>참조).

이 게 경제 인 목 으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응답한 인력 가운데 약 반 정

도(48%)는 방송 상제작 방송 련 분야도 아니고, 상물 제작 분야도 아니며,다른

문화 술 분야도 아닌,문화 술 이외 분야에서 일했다고 응답하 다.반면 방송 상제작

분야는 아니지만 방송 련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에 그쳤고, 방송

상제작 분야는 아니지만 상물 제작 분야에서 일했다는 응답이 30%,방송 련 분야는

아니지만 다른 문화 술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로 나타났다.

<표 Ⅳ-25>2011년 경제 인 목 으로 방송 상제작 이외의 일을 한 경우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일 했음 22.2 18.5 17.9 41.7 38.1 20.0 10.0 5.0 10.0 36.0 23.3 23.1

일하지 않음 77.8 81.5 82.1 58.3 61.9 80.0 90.0 95.0 90.0 64.0 76.7 76.9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2011년 총소득을 살펴보면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해서 번 소득은 약 1,700만원으

로,월 평균 약 142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6>참조).26)PD가 약 2,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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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가장 많았고,편집(2,071만원),촬 (2,059만원),작가(2,015만원)순이었다.방송 상

제작 분야에서 번 소득이 가장 은 직종은 연기(747만원),AD(1,271만원),조명(1,37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들의 2011년 평균 소득은 약 620만원으로,

월 소득을 환산하면 약 52만원 정도이다.비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직

종으로는 음향으로 약 1,200만원 정도의 평균 소득을 나타냈다.그 다음으로 FD도 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둘을 합쳐서 2011년 총소득을 계산하면 약 1840만원 정도이며,월평균으로는 약 153

만원이다.총소득이 가장 많은 직종은 PD2,790만원,편집 2,277만원,작가 2,174만원,촬

2,152만원,음향 2,06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6>2011년 총 소득

(단 :만원)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방송 상

제작 분야
1698 1716 1370 1568 2071 2059 2660 1965 1271 747 2015 1492

비 방송 상

제작 분야
618 740 370 1194 541 468 867 900 350 211 684 260

총소득 1836 1853 1436 2065 2277 2152 2790 2010 1306 823 2174 1542

최근 3년(2009～2011년)동안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 체불을 경험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4% 다(<표 Ⅳ-27>참조).편집,음향,촬 ,FD,작가 등에서 20%

로 상 으로 많았고,분장/미용/의상,조명 등의 직종에서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체불의 원인에 해서는 경 상 불가피한 경우 38%,계약한 회사나 개인의 산

18% 등으로 나타났고,이유 불명(28%)이나 고의 인 미지 (18%)등도 4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체불에 한 처 방안으로는 피해를 감수하고 기다린다는 응답이 48%,개인 으

로 지 을 종용한다는 응답 35% 다.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고,고소,고발 등의 제도

수단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는 이다.27)

26)앞서 재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이었다(<표 Ⅵ-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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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체불

경험

있음 13.9 5.6 7.1 20.8 23.8 20.0 10.0 20.0 10.0 16.0 20.0 11.5

없음 86.1 94.4 92.9 79.2 76.2 80.0 90.0 80.0 90.0 84.0 80.0 88.5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체불

원인

경 상 불가피 37.5 33.3 100.0 20.0 60.0 25.0 50.0 　 50.0 25.0 50.0 33.3

이유 불명 27.5 66.7 　 40.0 　 50.0 　 50.0 　 25.0 33.3 　

고의 미지 17.5 　 　 20.0 20.0 　 　 50.0 50.0 　 16.7 33.3

회사/개인 산 17.5 　 　 20.0 20.0 25.0 50.0 　 　 50.0 　 33.3

사례수(명) 40 3 2 5 5 4 2 4 2 4 6 3

처

방법

기다림 47.5 66.7 　 40.0 40.0 100.0 　 75.0 　 75.0 33.3 33.3

개인 으로 종용 35.0 33.3 50.0 60.0 40.0 　 50.0 25.0 100.0 　 33.3 33.3

포기 15.0 　 50.0 　 　 　 50.0 　 　 25.0 33.3 33.3

부자재 받음 2.5 　 　 　 20.0 　 　 　 　 　 　 　

신고,고소 등

사례수(명) 40 3 2 5 5 4 2 4 2 4 6 3

<표 Ⅳ-27>최근 3년간 보수 체불 경험 여부

(단 :%)

노동조합이나 회 등 련 분야의 직업 련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표 Ⅳ-28>참조),가입한 사람은 매우 은 것(4%)으로 나타났다.PD15%,작가 20%

등이 많은 편이었고 다른 직종의 인력들은 거의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직업 련 단체 가입 여부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가입 4.2 1.9 3.6 4.2 　 　 15 　 　 　 20.0 　

미가입 95.8 98.1 96.4 95.8 100.0 100.0 85.0 100.0 100.0 100.0 80.0 100.0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27)심층면 결과에 따르면,보수 체불에 하여 제도 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자

리가 주로 ‘인맥’으로 연결되는데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갖게 되는 평 에 한 부담감이 아닐

까 하는 지 도 있었다.한편 리랜서의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 인 해결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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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 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표 Ⅳ-29>참조),약 99%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찬성한다는 의사를 보여주었다.소수의

반 의견으로는 ‘자율 인 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을 다,’‘4 보험 가입이 부담이 되고

별 의미가 없다’등의 응답이었다.

<표 Ⅳ-29>표 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한 의견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찬성 98.6 96.3 100.0 100.0 100.0 95.0 95.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 1.4 3.7 　 　 　 5.0 5.0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다.4 보험 여타 복지 실태

국민연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 사회보험 필요성에 하여 방송 상제작

분야 인력들은 매우 강한 동의 의견을 피력하 다.사회보험의 필요성을 5 만 으로 측

정한 결과(<표 Ⅳ-30>참조),건강보험 4.5 ,산재보험 4.4 ,고용보험 4.3 ,국민연

4.0 으로 나타났다.모두 높은 수를 나타냈지만,상 으로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특히

높았고,국민연 의 필요성이 상 으로 낮았다.산재보험 필요성에 하여 직종별로 살

펴보면,AD4.9 ,조명 4.7 ,PD,FD,촬 직종 등은 모두 4.5 이었다.반면 작가 3.9

,연기 4.2 등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0>4 보험 필요성에 한 의견

(단 :5 만 )

　 합계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국민연 4.0 4.1 3.5 3.9 4.0 4.1 4.0 4.0 4.7 4.2 3.5 3.8

건강보험 4.5 4.5 4.4 4.5 4.6 4.7 4.4 4.5 5.0 4.4 4.4 4.7

고용보험 4.3 4.5 4.3 4.4 4.3 4.4 4.1 4.3 4.6 4.2 4.0 4.4

산재보험 4.4 4.4 4.7 4.5 4.3 4.5 4.5 4.5 4.9 4.2 3.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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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장등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국민

연

직장 39.6 31.5 60.7 62.5 47.6 60.0 45.0 55.0 25.0 0.0 3.3 65.4

지역 6.9 9.3 0.0 4.2 9.5 0.0 30.0 10.0 10.0 4.0 3.3 0.0

미가입 43.4 51.9 14.3 25.0 42.9 30.0 25.0 25.0 50.0 84.0 83.3 23.1

모름 10.1 7.4 25.0 8.3 0.0 10.0 0.0 10.0 15.0 12.0 10.0 11.5

건강

보험

직장 40.3 33.3 64.3 66.7 47.6 55.0 45.0 55.0 25.0 0.0 3.3 65.4

지역 14.2 18.5 0.0 4.2 38.1 5.0 30.0 10.0 15.0 12.0 16.7 7.7

미가입 36.1 44.4 14.3 25.0 14.3 25.0 25.0 25.0 45.0 76.0 66.7 15.4

모름 9.4 3.7 21.4 4.2 0.0 15.0 0.0 10.0 15.0 12.0 13.3 11.5

고용

보험

가입 39.6 31.5 67.9 58.3 52.4 40.0 45.0 65.0 25.0 8.0 3.3 57.7

미가입 50.0 61.1 17.9 25.0 38.1 40.0 55.0 25.0 60.0 92.0 90.0 23.1

모름 10.4 7.4 14.3 16.7 9.5 20.0 0.0 10.0 15.0 0.0 6.7 19.2

산재

보험

가입 37.2 31.5 53.6 50.0 57.1 60.0 45.0 55.0 25.0 4.0 0.0 50.0

미가입 50.3 57.4 25.0 37.5 38.1 35.0 55.0 30.0 60.0 88.0 86.7 23.1

모름 12.5 11.1 21.4 12.5 4.8 5.0 0.0 15.0 15.0 8.0 13.3 26.9

한편 일자리를 통한 4 보험 가입 황을 살펴보면(<표 Ⅳ-31>참조),국민연 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46.5%,54.5%,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39.6%,37.2%로 나

타났다.그러나 국민연 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를 제외하면, 재 방송 상제작 일자리

를 통한 국민연 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40%로 4 보험 가입률은 40% 내외로 거의 비슷

한 수 을 보 다.

직종별로 살펴보면,조명,음향,촬 등에서 4 보험 모두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 반면,작가,연기 직종은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 일자리에서의 4 보험 가입 황

(단 :%)

사회보험 가입 갯수를 살펴보면(<표 Ⅳ-32>참조),1개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4 보험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33%로 나타나서, 부 가입해

있거나 아니면 부 가입해 있지 않은 두 분류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4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도 가입해 있지 않은 비율이 높은 직종은 분장/미용/의상

(65%),AD(75%),연기(92%),작가(97%)등이었고,4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해 있는 비율

이 높은 직종으로는 조명(43%),음향(46%),편집(48%),FD(55%)등이었다.28)

28)심층면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한 인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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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0개 54.5 64.8 25.0 29.2 42.9 25.0 55.0 35.0 75.0 92.0 96.7 34.6

1개 4.2 1.9 7.1 8.3 4.8 15.0 　 10.0 　 4.0 　 　

2개 4.5 3.7 7.1 4.2 4.8 20.0 　 　 　 4.0 　 7.7

3개 3.8 　 17.9 12.5 　 　 　 　 　 　 3.3 7.7

4개 33.0 29.6 42.9 45.8 47.6 40.0 45.0 55.0 25.0 　 　 50.0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표 Ⅳ-32> 일자리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갯수

(단 :%)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으로 만약 고용보험 가입이 자

신의 일자리에도 확 된다면 가입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표 Ⅳ-33>참조),약 62%만

이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의사를 피력한 이유로는 보험료로 인해 보수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27%,보험료만 납부하

고 실업 여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 24%로 나타났다.자신은 임 근로자가 아니어서

가입 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13%를 나타냈다.

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을 때 이에 순응하는 이유에 해서 미가입이 행처럼 되어 있는 업계 분 기와

더불어 부분의 채용이 ‘인맥’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항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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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3>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한 의견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가

입

의

사

있음 61.5 78.4 44.4 80 30 50 63.6 42.9 86.7 52.2 55.2 54.5

없음 19.5 18.9 22.2 20 30 16.7 27.3 14.3 6.7 26.1 20.7 9.1

잘 모르겠음 19.0 2.7 33.3 　 40 33.3 9.1 42.9 6.7 21.7 24.1 36.4

사례수(명) 174 37 9 10 10 12 11 7 15 23 29 11

미

가

입

이

유

보수가 더 낮아질

것 같아서
37.3 25.0 60.0 50.0 28.6 33.3 25.0 25.0 　 63.6 38.5 20.0

필요성을 못 느껴서 26.9 25.0 40.0 50.0 14.3 16.7 25.0 25.0 50.0 　 46.2 40.0

실업 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23.9 25.0 20.0 　 57.1 16.7 25.0 25.0 50.0 18.2 15.4 20.0

가입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13.4 37.5 　 　 14.3 33.3 25.0 　 　 　 　 40.0

사례수(명) 67 8 5 2 7 6 4 4 2 11 13 5

다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으로 만약 산재보험 가입이 자

신의 일자리에도 확 된다면 가입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표 Ⅳ-34>참조),69%가 가

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보험에 비하여 약 7%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명,음향,AD,FD,촬 등의 직종에서 가입 의사가 높았다.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보험료 부담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

액 부담 73%,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26%,기타 1% 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산재보험 가입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산재보험이 자신의 일자리에 확 되더라도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재해발생 험이 어서 38%,사업주의 보험료 가로 보수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36%,민간 상해보험 등 다른 책이 있어서 21%로 나타났다.자신은 임 근로자가 아니

어서 가입 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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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4>산재보험 가입 의사에 한 의견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가

입

의

사

있음 68.5 73.0 84.6 83.3 44.4 75.0 54.5 88.9 86.7 62.5 56.7 53.8

없음 14.4 16.2 7.7 8.3 22.2 12.5 27.3 　 　 25.0 13.3 15.4

잘 모르겠음 17.1 10.8 7.7 8.3 33.3 12.5 18.2 11.1 13.3 12.5 30.0 30.8

사례수 181 37 13 12 9 8 11 9 15 24 30 13

보

험

료

부

담

사업주 액부담 73.4 77.8 72.7 50.0 50.0 66.7 16.7 87.5 84.6 86.7 76.5 85.7

사업주와 본인

반반씩 부담
25.8 22.2 27.3 50.0 50.0 33.3 83.3 12.5 15.4 6.7 23.5 14.3

기타 0.8 　 　 　 　 　 　 　 　 6.7 　 　

사례수(명) 124 27 11 10 4 6 6 8 13 15 17 7

미

가

입

이

유

재해발생 험이

어서
37.9 44.4 50.0 100.0 60.0 33.3 　 　 　 　 61.5 50.0

보수가 더 낮아질

것 같아서
36.2 11.1 50.0 　 40.0 33.3 40.0 　 100.0 50.0 38.5 33.3

민간 상해보험 등

다른 책이 있어서
20.7 44.4 　 　 　 　 40.0 100.0 　 40.0 7.7 　

가입 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6.9 　 　 　 　 33.3 20.0 　 　 　 7.7 16.7

사례수(명) 58 9 2 2 5 3 5 1 2 10 13 6

다음 <표 Ⅳ-35>는 방송 상제작 분야 노동시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한 의견

이다.직종과 상 없이 체 으로 장시간 근로,낮은 보수,불안정한 고용,퇴직 후 생계

곤란,실업 후 생계곤란 등의 개선에 한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9)반면 험한

작업 환경에 한 개선이나 작업 재해발생 후 치료 어려움에 한 개선 등은 상 으

로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심층면 결과에 따르면,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쓸만한’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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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방송 상제작 분야 개선사항에 한 인식

(단 :5 만 )

　 합계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낮은 보수 4.29 4.22 4.61 4.58 4.19 4.50 3.85 4.40 4.45 4.44 4.13 3.92

장시간 근로 4.31 4.30 4.46 4.50 4.29 4.25 3.70 4.85 4.30 4.44 4.17 4.12

험한 작업환경 3.40 3.52 3.57 3.50 3.05 3.75 2.90 3.85 3.35 3.52 2.93 3.42

불안정한 고용 4.19 4.11 4.04 4.17 4.14 4.15 3.95 4.70 4.35 4.44 4.33 3.92

교육훈련 부족 3.67 3.63 3.82 3.63 3.57 3.80 3.70 4.00 3.35 3.72 3.50 3.69

경력 망 제한 3.69 3.80 3.68 3.83 3.52 3.90 3.55 4.10 3.35 3.80 3.60 3.42

능력 발휘 기회 부족 3.42 3.48 3.25 3.46 3.52 3.70 3.40 3.35 3.30 3.80 3.17 3.19

재해발생후 치료곤란 3.29 3.19 3.71 3.25 3.24 3.40 3.10 3.60 3.50 3.48 3.17 2.77

실업 후 생계곤란 4.01 4.00 4.00 4.08 3.81 4.00 3.60 4.30 4.10 4.00 4.27 3.85

퇴직 후 생계곤란 4.03 3.98 4.14 4.21 3.71 4.05 3.70 4.35 4.20 4.00 4.27 3.77

라.업무상 재해 발생 실태

지난 3년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거나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질병을 가진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로 나타났다(<표 Ⅳ-36>참조).즉 77%는 지난 3년간 의사로부터 진

단받은 질병이 없다고 응답하 다.많이 발생한 질병으로는 알 르기성 비염, /십이지장

궤양,디스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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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6>지난 3년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

(단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없다 77.1 79.6 75.0 75.0 71.4 70.0 70.0 80.0 95.0 80.0 70.0 80.8

알 르기성 비염 6.6 9.3 10.7 12.5 14.3 5.0 5.0 　 　 　 6.7 3.8

/십이지장궤양 5.2 5.6 10.7 8.3 4.8 5.0 5.0 5.0 　 　 10.0 　

디스크(추간 탈출) 4.2 1.9 　 4.2 9.5 10.0 　 5.0 　 　 10.0 7.7

아토피성 피부염,피부 알 르기 3.8 5.6 10.7 　 4.8 　 　 5.0 　 4.0 3.3 3.8

빈 2.4 5.6 3.6 　 　 5.0 　 5.0 5.0 　 　 　

치아우식증(충치) 2.4 1.9 　 4.2 　 　 5.0 　 　 　 10.0 3.8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지난 최근 3년간 방송 상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에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게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로 나타났다(<표 Ⅳ-37>참조).조

명이 21%로 가장 높았고,편집 19%,촬 15% 등의 직종에서도 상 으로 많은 응답 비

율을 나타냈다.30)

업무 수행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했던 사람을 상으로 사고/질병 형태를 조

사한 결과 타박상 54%,골 21%,디스크 7% 등으로 나타났다.다치거나 아 부 로는

다리와 발 39%,팔과 손 36%,허리와 머리 각각 29%,목 25% 등이었다.치료방식으로 병

원 치료 75%,자가 치료 36%,약물 치료 11% 등이었다.치료비 해결방식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82%,회사 지원 25%,산재보험 처리 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 수행에 미친 향을 살펴보면,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

는 응답이 82%,3일 이내로 쉬고 일을 계속 했다는 응답과 4일 이상 쉬고 일을 계속 했다

는 응답이 각각 14%로 나타났다.질병/사고로 인하여 정되었던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응

답은 7%,하던 일을 간에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4% 다.

30)심층면 결과에 따르면 촬 장에서 기를 다루는 직종, 를 들어 조명이나 동시녹음 등에서 감

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6 -

　 체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발생

여부

있음 10.1 3.7 21.4 8.3 19.0 15.0 5.0 5.0 　 8.0 6.7 23.1

없음 89.9 96.3 78.6 91.7 81.0 85.0 95.0 95.0 100.0 92.0 93.3 76.9

사례수(명) 288 54 28 24 21 20 20 20 20 25 30 26

사고/

질병

형태

타박상 53.6 50.0 100 50.0 50.0 66.7 100.0 　 100.0 16.7

골 21.4 　 　 50.0 25.0 66.7 　 　 　 　 33.3

디스크 14.3 　 　 　 50.0 　 　 100.0 　 50.0

단 7.1 　 16.7 　 　 　 　 　 　 50.0

사례수(명) 28 2 6 2 4 3 1 1 1 2 6

다치

거나

아

부

다리와 발 39.3 　 16.7 100.0 100.0 33.3 100.0 　 100.0 16.7

팔과 손 35.7 50.0 33.3 　 50.0 66.7 　 　 　 50.0 33.3

허리 28.6 　 16.7 50.0 50.0 66.7 　 100.0 　 50.0 　

머리 28.6 50.0 50.0 　 25.0 　 　 　 　 100.0 16.7

목 25.0 　 16.7 　 50.0 33.3 　 　 　 100.0 16.7

어깨 21.4 　 　 　 50.0 33.3 　 　 　 50.0 33.3

사례수(명) 28 2 6 2 4 3 1 1 1 2 6

치료

방식

자가 치료 35.7 　 50.0 100.0 　 66.7 　 　 100.0 33.3

약물복용 10.7 　 　 　 　 　 　 　 　 100.0 16.7

병원통원 75.0 100.0 100.0 50.0 100.0 66.7 100.0 　 　 100.0 50.0

병원입원 10.7 　 　 　 25 　 　 100.0 　 　 16.7

사례수(명) 28 2 6 2 4 3 1 1 1 2 6

치료비

해결

방식

본인 비용 82.1 50.0 33.3 150.0 125.0 66.7 　 100.0 100.0 200.0 66.7

회사 지원 25.0 50.0 50.0 　 　 　 　 　 　 　 50

산재보험 10.7 　 16.7 　 25.0 33.3 　 　 　 　 　

사례수(명) 28 2 6 2 4 3 1 1 1 2 6

방송

상

제작

활동에

미친

향

쉬지 않음 82.1 50.0 66.7 150.0 100.0 66.7 100.0 100.0 　 150.0 66.7

3일 이내

쉬고 활동
14.3 50.0 33.3 　 25 　 　 　 　 　 　

4일 이상

쉬고 활동
14.3 　 　 　 　 　 　 　 100.0 50.0 33.3

정된활동

미참여
7.1 　 16.7 　 　 　 　 　 　 　 16.7

간에

그만둠
3.6 　 　 　 　 33.3 　 　 　 　 　

사례수(명) 28 2 6 2 4 3 1 1 1 2 6

<표 Ⅳ-37>지난 3년간 업무 수행 사고 발생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황

(단 :%)

주 :발생 여부를 제외한 다른 항목은 복 응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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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형태
다치거나

아 부
치료형태

치료비 해결방식

(복수응답)
방송 상제작활동에 미친 향

종류 빈도 종류 빈도 종류 빈도 종류 빈도 종류 빈도

타박상 10 다리와 발 7 병원통원 11 본인 비용 13 쉬지 않고 계속 활동 13

디스크 3 팔과 손 3 자가치료 6 회사 지원 3 3일 이내 쉬고 계속 활동 5

골 2 허리 3 병원입원 2 산재 처리 3 4일 이상 쉬고 계속 활동 1

단 2 머리 3 　약물치료 1 민간보험 1

교통사고 1 목 1

VDT증후군 1 어깨 1

몸통 1

이번에는 범 를 좁 서 2011년 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한 상황을 살펴보자.다음

<표 Ⅳ-38>를 보자.2011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수는 모두 19건으로 288명 가운데 약

6.6%가 응답하 다.31)

사고나 질병형태로는 타박상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디스크 3건,골 2건 등으로 근

골격계 질병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치거나 아 부 로는 다리와 발이 7건,팔

과 손,허리,머리 등이 각각 3건씩으로 나타났다.치료형태로는 병원 통원 11건,자가치료

6건이었고,병원입원은 2건이었다.치료비 해결 방식으로는 본인 비용 13건,회사에서 지원

3건,산재보험 처리 3건 등으로 나타냈다.32)

업무 수행 발생한 사고나 업무로 인한 질병이 이후 방송 상제작 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하여,쉬지 않고 계속 활동했다는 응답이 13건이었으며,3일 이내 쉬고

계속 활동했다는 응답이 5건,4일 이상 쉬고 계속 활동했다는 응답이 1건으로 나타났다.33)

<표 Ⅳ-38>2011년 업무 수행 사고 발생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황

(단 :건)

31)이 비율은 설문조사에서 얻은 수치로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32)응답자 288명 가운데 2011년 산재처리 3건으로 계산한 산재발생율은 1.04%이다.이는 2010년 제조업 산

재발생률 1.07%와 유사한 매우 높은 수 으로,건설업 0.7%,서비스업 0.53%보다 높은 수치이다.그러나

사례수가 어서 신뢰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33)일반 으로 산재 처리는 4일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4일 이상 쉬었다는 응답을 기

으로 산재발생률은 계산하면 0.35%이다.그러나 이 역시 사례수가 어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말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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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송 상제작 분야 인력의 사용자 종속성 검토

재 방송 인력 노동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용 문제이다.특히

많은 인력들이 방송국이나 제작사 등 어떤 조직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리랜서’로서 작품제작 로젝트별로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이 많다.34)방송 인력의 고용

불안정이나 4 사회보험 미가입 등과 같은 문제는 이러한 고용 행에서 발생하는 측면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보다 법률 인 용어로

표 하자면 계약근로자,독립근로자,자유근로자,비종속근로자 등으로 표 할 수 있는데,

행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용어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황 욱 외,2009).하지만 재 우리 사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고”라고 불리

며 이미 특정한 직업에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서35) 리랜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따라서 리랜서는 통 인 임 근로자도 아니고,완 한 자 주도 아니며,더불

어 특고도 아닌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법으로는 종속 인 임 근로자에 해서만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가

지기 때문에, 리랜서 지 를 가지고 일하는 인력들이 많은 문화 술 분야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문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하여 이번에는 방송 상제작 인력의 사용자 종속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고용유형 분류 방법

먼 방송 상제작 인력의 고용유형(종사상지 )를 보다 자세하게 분류해보자.분류 기

은 다음과 같다.36)첫째,세 납부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임 근로자,자유

직업소득자는 리랜서로 분류하 다(세 납부방식).둘째,세 납부방식을 모른다고 응답

한 경우 계약종류에 따라 구분하 다.사용자와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임 근로자로,계약이 탁/도 /용역계약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리랜서로 분류하 다(계

34)방송 상제작 분야에서는 로그램 단 로 고용되어 제작비 내에서 임 을 받는 인력의 고용 유형을 ‘바

우처’라고 부르기도 한다(강익희,2004).

35) 를 들어 학습지 교사,골 장 캐디,퀵서비스 등.

36)일반 으로 종사상지 로는 상용직임 근로자,임시직임 근로자,일용직임 근로자,고용주,자 주,무

가족종사자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고용유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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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형 분류 기

임 근로

1.근로소득세를 원천 공제한다고 응답한 경우

2.세 납부방식은 모르지만,사용자와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응답한 경우

3.세 납부방식과 계약종류는 모르지만,소속이 제작사의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리랜서

1.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2.개인사업자로 별도로 세무신고하면서 본인이 자 주/고용주라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

3.세 납부방식은 모르지만,사용자와의 계약이 탁/도 /용역계약이라고 응답한 경우

4.세 납부방식과 계약종류는 모르지만,업무자율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

자 주 1.본인의 소속이 자 주/고용주라고 응답한 경우

약종류).셋째,세 납부방식도 모르고 계약종류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의 소속

업무자율성을 보고 분류하 다.자신이 어느 조직의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임

근로자로,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업무자율성이 큰 경우는 리랜서로 분류하 다(본인

소속 업무자율성).마지막으로 앞의 세 기 과는 별도로 자신이 자 주/고용주라고 응

답한 경우는 모두 자 주로 구분하 다.37)다음 <표 Ⅳ-39>에 이 분류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 다.

<표 Ⅳ-39>고용유형 분류 기

*업무자율성은 지시받은 업무를 자율 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업무지시를 어기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함.

한편 리랜서의 경우도 상시고용형 리랜서와 로젝트형 리랜서 등 두 가지로 구

분하여 보았다.이 둘을 구분하는 기 은 재 참여하고 있는 방송 상제작 분야 일자리가

의 기 에 의하여 리랜서로 분류되면서,해당 로젝트에만 참여하느냐 아니면,해당

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다시 다른 일에 참여하게 되느냐이다. 자인 경우 로젝트형

리랜서,후자인 경우 상시고용형 리랜서로 구별하 다.

이 분류에 따라 실태조사 응답자를 분류한 결과가 다음 <표 Ⅳ-40>에 나와 있다.이 구

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임 근로자는 129명(45%) 고, 리랜서

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147명(51%),그리고 자 주는 12명(4%)으로 나타났다. 리랜

서 51%를 보다 세분하면 체 조사 상자 가운데 상시고용형은 20%, 로젝트형은 31%

37)자신을 자 주 는 고용주라고 응답한 이들의 세 납부방식을 살펴보면,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사

업자로서 세무신고하고 납부한다고 응답하 고,나머지 1명은 세 납부방식에 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

답하 다.따라서 세 납부방식을 첫 번째 지표로 사용한 기 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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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나 로젝트형 리랜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

직종별로 고용유형을 살펴보면,분장/미용/의상(65%),AD(65%),연기(96%),작가(87%)

등에서 리랜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임 근로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는 조

명(75%),음향(67%),촬 (65%),기타 직종(69%)등이었다.반면 편집,PD,FD등의 직종

은 임 근로와 비임 근로( 리랜서 혹은 자 주)비율이 50% 내외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

났다. 리랜서 비율이 높은 직종에서는 체 으로 로젝트형 리랜서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보이는데,특히 연기,작가 직종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표 Ⅳ-40>고용유형 분류 결과

(단 :명,(%))

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체

임 근로
17

(31.5)

22

(78.6)

16

(66.7)

11

(52.4)

13

(65.0)

10

(50.0)

9

(45.0)

7

(35.0)

1

(4.0)

4

(13.3)

19

(73.1)

129

(44.8)

리랜서
35

(64.8)

5

(17.9)

7

(29.2)

8

(38.1)

6

(30.0)

5

(25.0)

11

(55.0)

13

(65.0)

24

(96.0)

26

(86.7)

7

(26.9)

147

(51.0)

상시고용형
20

(37.0)

2

(7.1)

1

(4.2)

2

(9.5)

3

(15.0)

3

(15.0)

3

(15.0)

7

(35.0)

3

(12.0)

8

(26.7)

6

(23.1)

58

(20.1)

로젝트형
15

(27.8)

3

(10.7)

6

(25.0)

6

(28.6)

3

(15.0)

2

(10.0)

8

(40.0)

6

(30.0)

21

(84.0)

18

(60.0)

1

(3.8)

89

(30.9)

자 주
2

(3.7)

1

(3.6)

1

(4.2)

2

(9.5)

1

(5.0)

5

(25.0)

0

(0.0)

0

(0.0)

0

(0.0)

0

(0.0)

0

(0.0)

12

(4.2)

체
54

(100.0)

28

(100.0)

24

(100.0)

21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25

(100.0)

30

(100.0)

26

(100.0)

288

(100.0)

나. 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실태

이하에서는 앞서 분류된 방송 상제작 분야의 리랜서를 상으로 이들의 사용자 종속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근로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속성, 속성, 체성,업무 지시권

변경권,작업도구 물품 조달 주체 등을 심으로 방송 상제작 분야의 리랜서가

얼마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38)확률표집에 의한 표분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번 설문조사에 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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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성

먼 방송 상제작 인력의 사용자 종속성을 출퇴근시간 구속성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다음 <표 Ⅳ-41>을 보면,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임

근로자의 경우 33%인 반면 리랜서는 8%로 4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조되는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한다’는 응

답은 리랜서가 7%로 임 근로자 3%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 근무지 상황에 따라 불규

칙하게 변하는 일정에 맞춘다는 응답이 리랜서는 76%로 임 근로 56%보다 20% 포인트

정도 높았다.

<표 Ⅳ-41>고용유형별 출퇴근시간 정규성

(단 :%)

　
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

고용형

로

젝트형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32.6 7.5 17.2 1.1 　 18.1

출근시간만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8.5 9.5 15.5 5.6 　 8.7

일정에 따르나 근무지 상황 따라 일정이 불규칙하게 변동 55.8 76.2 63.8 84.3 91.7 67.9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한다 3.1 6.8 3.4 9.0 8.3 5.2

사례수(명) 129 147 58 89 12 287

리랜서 가운데 로젝트형 리랜서가 ‘정해진 시간 없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한다’

는 응답이 9%로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상시고용형 리랜서는 임 근로자

와 유사한 3% 수 이었고,출퇴근시간이 일정한 경우는 17%로 임 근로자의 반에 불과

한 반면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거나 장 상황에 따른다는 비율은 더 높아서 불안정한 근

무 상황에 종속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비록 리랜서라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소수에

그쳤고, 부분의 리랜서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

는 상황에 따라야 한다.특히 방송 상제작 인력은 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 는데,이러한 을 감안한다면 방송 상제작 인력

들은 제작 장 상황(시간 근무지)에 구속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리랜서의 경우 출퇴근시간에서 있어 높은 자율성을 가질 것으로 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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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수(a) 제작자수(b) a/b

임 근로 9.7 3.6 2.7

리랜서 5.6 3.1 1.8

상시고용형 6.9 3.1 2.2

로젝트형 4.7 3.1 1.5

자 주 8.9 3.9 2.3

체 7.6 3.4 2.3

수 있지만,이번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퇴근 자율성이 큰 리랜서는 극히 일부에 지

나지 않았고, 부분의 리랜서는 출퇴근 자율성이 매우 낮아서 근무시간 근무지 구속

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속성

다음으로 근로제공 계의 계속성과 특정 사용자에의 속성 유무를 살펴보고자 조사

상자의 2011년 제작에 참여한 작품수와 같이 일한 제작사수를 비교하여 보았다.<표 Ⅳ

-42>를 보면 임 근로자는 2011년 참여한 작품수는 평균 9.7편,같이 일한 제작사는 3.6개

사이다.이는 1개 제작사와 평균 2.7편의 작품을 하는데,2011년 모두 3.7개 제작사와 일한

것으로 나왔다.반면 리랜서는 평균 작품수 5.6편,같이 일한 제작사는 3.1개사로,1개 제

작사와 평균 1.8편의 작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임 근로자보다 리랜서가 오히려

더 은 제작사와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개 제작사당 일한 편수는 임 근로자가 2.7편, 리랜서가 1.8편으로 리랜서가

상 으로 더 낮은 속성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는 두 집단의 참여 작품수의 문제로

보인다.즉 평균 제작사수는 임 근로자 3.6개사, 리랜서 3.1개사로 비슷하지만,참여한

작품수가 리랜서가 히 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리랜서 5.6편,

임 근로자 9.7편).

특히 상시고용형 리랜서와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 2011년에 같이 일한 제작자수

는 3.1개로 같으나 참여 작품수는 상시고용형 리랜서 6.9개, 로젝트형 리랜서 4.7개

로 평균 2편 정도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고용유형별 2011년 참여 작품수와 같이 일한 제작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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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리랜서로서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경우 사용자를 구체화

하기가 어렵다는 이다.방송인력 채용 일자리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

가 이른바 ‘인맥’이라는 을 고려하여39) 리랜서라 하더라도 평소 잘 알고 있는 특정한

제작사와 일하는 비율이 높다면,상 으로 사용자 구별이 쉬울 것으로 볼 수 있다.이에

리랜서 인력의 참여 작품수와 같이 일한 제작사수를 보다 자세히 비교하여 보았다.5개

이상 작품에 참여한 경우는 사례수가 기 때문에 4개 이하 작품에 참여한 경우로 국한하

여 살펴보겠다(<표 Ⅳ-43)참조).

먼 2개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2개사와 일한 비율은 77%인 반면,1개사와 일한 비

율은 23%에 그쳤다.3개 작품에 참여한 경우 3개사와 일한 비율은 68%이었으며,1개사와

일한 비율 16%,2개사와 일한 비율 역시 16% 다.4개 작품에 참여한 경우 1개 제작사와

일한 경우가 29%,2개 제작사와 일한 경우 18%,3개사와 일한 경우 29%,4개사와 일한

경우 24% 다.즉 2개 작품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인력 가운데 1명의 사용자와 일한 비율

은 23%,3개 작품에 일하면서 1명의 사용자와 일한 비율은 16%,4개 작품에 일하면서 1

명의 사용자와 일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2개 이상 작품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제작사하고만 일하는 리랜서의 비

은 상 으로 으며 부분 2개 이상,즉 작품에 따른 다른 제작사와 일하는 비 이

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Ⅳ-43> 리랜서의 참여작품수별 제작자수(2011년)

(단 :%)

　
제작사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작품수

1개 94.1 2.9 　 2.9

2개 22.6 77.4 　 　

3개 16.0 16.0 68.0 　

4개 29.4 17.6 29.4 23.5

39)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인맥’이 가지는 요성은 기존의 련 연구들에서 일 으로 지 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하여 실시한 심층면 상자들도 공통 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많

다는 을 진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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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고용형 로젝트형

가 능 20.2 10.9 6.9 13.5 33.3 16.0

불가능 79.8 89.1 93.1 86.5 66.7 84.0

사례수(명) 128 147 58 89 12 287

③ 체성

이번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를 자율 으로 제3자에게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업무 체 가능성을 살펴보자.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 감독을 받고 사용자가 정한 업무

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종속 인 임 근로자와는 달리 리랜서의 경우 요청 받은 업무를

계약자와의 지시․감독과 상 없이 독립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 으로 자신의 업무

를 타인에게 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Ⅳ-44>를 보면 리랜서 가운데 자율 으로 타인에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1% 고,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 다.그런데 임 근로자의

경우 자율 인 업무 행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 이 20% 다. 상했던 것과 달리 업무

체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 은 임 근로자가 리랜서보다 2배 정도 더 높았다.업무

체 가능성이 리랜서보다 임 근로자가 높다는 사실에서 상 으로 리랜서로 일하는

방송 상제작 인력의 자율 인 업무 행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말해 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유추하자면,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송 상 인력은 업무

특성상 제작 장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오히려 리랜서가 임 근로자에 비

하여 열악한 치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은 아닌가 여겨진다.

리랜서 내부 으로는 로젝트형 리랜서(13.5%)가 상시고용형 리랜서(6.9%)보다

업무 행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4>고용유형별 자율 인 업무 행 가능성 여부

(단 :%)

④ 업무 지시권 변경권

다음으로 살펴볼 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측면은 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가 여

부이다.일반 으로 리랜서라면 사용자 혹은 계약자에게 탁 받은 맡은 바 업무에 하

여 독립 인 근로 수행을 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그러나 다음 <표 Ⅳ-4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별도의 지시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비율은 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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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고용형 로젝트형

방송사 55.0 51.7 43.1 57.3 50.0 53.0

외주사 17.8 13.6 22.4 7.9 8.3 15.3

탁사 16.3 13.6 17.2 11.2 25.0 15.3

독립 리랜서 8.5 17.0 15.5 18.0 16.7 13.2

본인 2.3 4.1 1.7 5.6 　 3.1

　사례수(명) 129 147 58 89 12 287

　 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고용형 로젝트형

가 능 34.9 24.8 22.8 26.2 41.7 30.2

불가능 65.1 75.2 77.2 73.8 58.3 69.8

사례수(명) 126 141 57 84 12 278

의 경우 4.1%에 그쳤다.물론 로젝트형 리랜서가 상시고용형 리랜서보다 업무 지시

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반 으로 그 비율은 낮았다( 로젝트형 리

랜서 5.6%)

한편 업무 지시권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하여 자율 으로 는 임의 으

로 변경할 수 있는가 여부도 사용자 종속성과 련된 주요한 지표이다.<표 Ⅳ-46>에 나

와 있는 로,자율 인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리랜서보다 임 근로

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랜서의 경우 25%가 자율 인 업무 변경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임 근로자는 35%가 가능하다고 응답하 다. 로젝트형 리랜서는 26%로

상시고용형 리랜서 23%보다 조 높았으나 임 근로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사실 역시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리랜서가 근로과정에서 임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지 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표 Ⅳ-45>고용유형별 업무지시자

(단 :%)

<표 Ⅳ-46>고용유형별 자율 인 업무변경 가능성 여부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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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고용형 로젝트형

제작사부담 82.0 65.3 79.3 56.2 33.3 71.4

반반부담 10.2 18.4 8.6 24.7 25.0 15.0

본인부담 7.8 16.3 12.1 19.1 41.7 13.6

　사례수(명) 128 147 58 89 12 287

⑤ 작업도구 물품 조달 주체

근로과정에서 필요한 용품(도구,장비,물품,재료 등)조달할 때 그 비용을 가 부담하

는가 역시 근로자의 사용자 종속성을 단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리랜서의 경우 업

무 수행이 독립 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과정에서 필요한 비품,작업도구,재료 등을 독자

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본인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리랜서(16%)가 임 근로자(8%)보

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7>참조). 한 반반 부담에 해당하는 비율

역시 임 근로자는 10%, 리랜서는 18% 다.따라서 순 히 제작사가 부담한다는 비율

은 임 근로자가 82%인 반면 리랜서는 65%에 그쳤다.

특히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 제작사 부담은 56%,반반 부담은 25%,본인 부담은

19%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품,작업도구,재료 등

을 독자 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반이 넘는 것은 매우

높은 수 으로 보인다.

<표 Ⅳ-47>고용유형별 작업도구 물품 조달 비용 주체

(단 :%)

⑥ 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이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5가지의 근로자 특성 혹은 리랜서

특성과 련한 6개 지표(구속성, 속성, 체성,업무지휘권,업무변경권,물품조달주체)를

살펴보았다.앞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일하는 리랜서의 경우

련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종

속된 임 근로자보다도 더 낮은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거나 임 근로자보다 더사

용자 구속 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는 리랜서 방송 상제작 인력들이 앞서 개별 으로 살펴본 사용자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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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고용형 로젝트형

1개 0.0 1.4 1.7 1.1 8.3 1.0

2개 3.1 3.4 0.0 5.6 8.3 3.5

3개 14.0 14.3 6.9 19.1 8.3 13.9

4개 21.7 25.9 20.7 29.2 50.0 25.0

5개 37.2 33.3 37.9 30.3 25.0 34.7

6개 24.0 21.8 32.8 14.6 0.0 21.9

평균 갯수 4.7 4.5 4.9 4.3 3.8 4.5

사례수(명) 129 147 58 89 12 288

성을 나타내는 6가지 지표 가운데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즉 사용자 종속 인 특성을 얼

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리랜서 특성 측면에서 말하자면 6개의 특성

가운데 해당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리랜서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 Ⅳ-48>을 보자.이는 방송 상제작 분야에서 리랜서로 일하는 인력들이 사

용자에게 종속된 속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6개 지표 가운데 6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즉 하나의 사용자 종속성도 가지지 않은 리랜서는 한 명

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개의 사용자 종속성을 가진 인력은 2명(1.4%),2개의 속성을

가진 인력은 4명(3.4%)에 불과하 다.

<표 Ⅳ-48>방송 상제작 인력의 사용자 종속성1)

(단 :%)

주1:사용자 종속성:구속성, 속성, 체성,업무지휘권,업무변경권,물품조달주체 등 6개 지표 가운데 사

용자에게 종속된 사실을 보여주는 속성

오히려 6개의 사용자 종속성을 가진 리랜서 비율은 22%(32명)이었다.이번 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6개의 사용자 종속 특성을 리랜서 5명 가운데 1명꼴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5개의 속성을 가진 인력도 49명,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개의

사용자 종속성 가운데 4개 이상의 속성을 가진 인력이 체의 80%가 넘었다는 에서 방

송 상제작 분야에서 많은 리랜서 인력들은 종사상지 만 리랜서일 뿐 근로과정에서

는 상당 부분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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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미용

의상

조명 음향 편집 촬 PD FD AD 연기 작가 기타 체

1개 　 　 　 　 16.7 　 　 　 　 3.8 　 1.4

2개 5.7 　 14.3 　 　 　 　 　 　 7.7 　 3.4

3개 25.7 　 14.3 12.5 16.7 20.0 　 　 4.2 26.9 　 14.3

4개 28.6 40.0 42.9 37.5 　 40.0 36.4 7.7 33.3 11.5 28.6 25.9

5개 31.4 40.0 28.6 25.0 33.3 40.0 27.3 7.7 50.0 34.6 42.9 33.3

6개 8.6 20.0 　 25.0 33.3 　 36.4 84.6 12.5 15.4 28.6 21.8

평균 갯수 4.1 4.8 3.9 4.6 4.3 4.2 5.0 5.8 4.7 4.1 5.0 4.5

사례수(명) 35 5 7 8 6 5 11 13 24 26 7 147

상 으로 로젝트형 리랜서가 상시고용형 리랜서에 비하여 더 낮은 사용자 종속

성을 보 는데,사용자 종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평균 갯수를 비교하면 로젝트형 리

랜서의 경우 4.3개인데 반하여 상시고용형 리랜서는 4.9개로 나타났다.임 근로자는 평

균 4.7개인 을 감안하면 상시고용형 리랜서가 임 근로자보다 더 사용자 종속 특성

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

다음 <표 Ⅵ-49>는 리랜서의 직종별로 사용자 종속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49> 리랜서 방송 상제작 인력의 직종별 사용자 종속성1)

(단 :%)

주1:사용자 종속성:구속성, 속성, 체성,업무지휘권,업무변경권,물품조달주체 등 6개 지표 가운데 사

용자에게 종속된 사실을 보여주는 속성

다. 리랜서 방송 상제작 인력의 사회 보험 가입 황

마지막으로 고용유형별 사회보험 가입 황을 살펴보자.다음 <표 Ⅳ-50>는 고용유형에

따른 방송 상제작 인력의 4 사회보험 가입 황을 나타낸 것이다. 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7.5～9.5%에 그치고 있다.즉 사회보험 가입률은 리랜서 인력 10명 가운데 1명

이 채 안되는 수 이다.상시고용형 리랜서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15.5～19.0%까지

올라가는 반면, 로젝트형 리랜서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2～5.6% 수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임 근로자 인력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71～80%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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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근로
리랜서

자 주 체
체 상시고용형 로젝트형

국민연

직장가입 79.1 7.5 15.5 2.2 8.3 39.7

지역가입 0.8 7.5 13.8 3.4 66.7 7.0

미가입 12.4 72.1 56.9 82.0 25.0 43.6

모르겠음 7.8 12.9 13.8 12.4 　 9.8

건강보험

직장가입 79.1 8.8 19.0 2.2 8.3 40.4

지역가입 3.9 19.0 20.7 18.0 66.7 14.3

미가입 9.3 60.5 46.6 69.7 25.0 36.2

모르겠음 7.8 11.6 13.8 10.1 　 9.1

고용보험

가입 76.7 9.5 15.5 5.6 8.3 39.7

미가입 12.4 79.6 70.7 85.4 91.7 50.2

모르겠음 10.9 10.9 13.8 9.0 　 10.1

산재보험

가입 70.5 9.5 17.2 4.5 16.7 37.3

미가입 14.7 78.9 67.2 86.5 83.3 50.5

모르겠음 14.7 11.6 15.5 9.0 　 12.2

사례수(명) 129 147 58 89 12 287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송 상제작 분야의 리랜서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임 근로자와

유사한 수 의 사용자 종속성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분야 인력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은 단순히 일자리를 통한 미가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으로의 가입도 매우 낮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

이 가장 낮은 로젝트형 리랜서의 지역가입률도 매우 낮아서 국민연 미가입률은

82%,건강보험 미가입률은 70%,40)고용보험 미가입률은 85%,산재보험 미가입률은 87%

로 나타났다. 부분 사회보험 사각지 에 놓여 있는 것이다.

<표 Ⅳ-50>고용유형별 4 사회보험 가입 황

(단 :%)

다음의 <표 Ⅵ-51>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낮은 사용자 종속성을 나타내는 리랜서

인력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0%를 보여주고 있지만,높은 사용자 종속성을 보이는

리랜서도 10% 의 매우 낮은 가입률 수 을 보이고 있다.특히 6개의 사용자 종속성을 모

40)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 피부

양자 지 로 가입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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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자

종속성
2) 국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수(명)

체

리랜서

1개 0.0 0.0 0.0 0.0 2

2개 0.0 0.0 0.0 0.0 5

3개 0.0 0.0 0.0 0.0 21

4개 5.3 5.3 13.2 10.5 38

5개 10.2 10.2 10.2 8.2 49

6개 12.5 18.8 12.5 15.6 32

체 7.5 8.8 9.5 9.5 147

상시고용형

리랜서

1개 0.0 0.0 0.0 0.0 1

2개 0.0 0.0 0.0 0.0 0

3개 0.0 0.0 0.0 0.0 4

4개 8.3 8.3 16.7 16.7 12

5개 18.2 18.2 13.6 13.6 22

6개 21.1 31.6 21.1 26.3 19

체 15.5 19.0 15.5 17.2 58

로젝트형

리랜서

1개 0.0 0.0 0.0 0.0 1

2개 0.0 0.0 0.0 0.0 5

3개 0.0 0.0 0.0 5.9 17

4개 3.8 3.8 11.5 7.7 26

5개 3.7 3.7 7.4 3.7 27

6개 0.0 0.0 0.0 0.0 13

체 2.2 2.2 5.6 4.5 89

두 가지고 있는 로젝트형 리랜서 13명의 경우 4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라도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 리랜서 방송 상제작 분야 인력의 사용자 종속성에 따른 4 사회보험 가입 황1)

(단 :%)

주1: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황만 나타냄.

주2:사용자 종속성:구속성, 속성, 체성,업무지휘권,업무변경권,물품조달주체 등과 련한 6개 지표

에 해당하는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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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문화 술인 산재보험 용을 한 정책 제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사업주

일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4개 직종)에 국한되어있다.만일 문화 술인이 이 세 가지 범주

에 포함되는 경우라 한다면,업무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

차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장에서는 행 산재보험제도에서 문화

술인에게 산재보험이 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고,이 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 하여

볼 때,어떠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가를 논의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결론을 신하고자 한

다.

1. 행 산재보험 용에 따른 문화 술인의 산재보험 용

가.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 )에 명확히 규정되어있듯이 산재보험은 기본 으로 “근로

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재해근로자의 재활 사회 복귀를

진하기 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 하고,재해 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

지 증진을 한 사업을 시행”( -필자)하는 제도이다.이는 피재근로자에 한 사업주

의 책임을 국가가 신 짊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5조(정의)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근로기

법」에 따른 근로자”이다.참고로 「근로기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제2조(정의)제2

항에서 “직업의 종류와 계없이 임 을 목 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다.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말하자면,근로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라 할 수 있다.

문화 술인이 「근로기 법」의 정의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가 된다면,이미 산재보험의

용 상이라 할 수 있다.만일 본인의 업무와 련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고,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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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업무와 명확한 연 성이 있다고 한다면,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만

일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 사실이 확인된다면,보상

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표 Ⅴ-1>산재보험 용 외 사업

제2조(법의 용 제외 사업)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단서에서 " 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2010.3.26>

1.「공무원연 법」 는 「군인연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어선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는 「사립학교교직원 연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사

가.「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공사 액(이하 "총공사 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연면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는 연면 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수선에

한 공사

4.가구내 고용활동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어업 수렵업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 에 하여 이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③ 총공사 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 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 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용을 받는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웹사이트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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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용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6조

( 용 범 )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용”하지만,“ 험률․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하여는

이 법을 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용 외 사업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이 사업

은 <표 Ⅴ-1>에 나열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술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3호,5호,3항

의 건설공사 등에서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산재보험의 용 상이 아닐 수

있다.이에 해서는 문화 술인 본인이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

을 것이나 향후 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용 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나. 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제도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

이외의 지 를 가진 경우에 산재보험제도에서 완 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근로자

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용 상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그 가운데 한

가지가 소기업사업주이다.

소기업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에 따르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는 유족을 보험 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용

할 때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표 Ⅴ-2>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소기업사업주의

범 )에 따르면, 체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소기업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기업사업주의

경우는 근로자와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말하자면 “임의가

입자”라 할 수 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장 이 고시한 기 임 체계에서 본인이 기 임

을 선택하고,본인이 선택한 기 임 에 기 하여 산재보험료가 부과된다.만일 가입자가

산업재해의 피해가 있게 된다면,본인인 선택한 기 임 에 따라 보상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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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산재보험 용 상 소기업사업주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소기업 사업주의 범 )① 법 제124조제1항 단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6.30>

1.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다.「건설기계 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법 제125조제1항 이 제125조제2

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웹사이트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760).

문화 술인의 경우에 본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 다면,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따라서 행 제도로도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이다.

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기 법」의 “근로자”가 아니지만,산재보험의

용 상이다.흥미로운 은 련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에서 “근로자

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 법」등이 용되지 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

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물론 ․

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도 비록 련 규정에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유사하

게 노무를 제공”하고,“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이기에 산재보험 용

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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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산재보험 용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특례)① 계약의 형식에 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

에도 「근로기 법」 등이 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27>

1.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다

만,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웹사이트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760).

<표 Ⅴ-4>산재보험 용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등)법 제125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보험 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삭제 <2011.1.24>

다.「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우체국 ·보험에 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 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 운 하는 사람

3.「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 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 장에서 골 경기

를 보조하는 골 장 캐디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웹사이트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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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산재보험의 용 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서 보험설계사, 미콘차량소유운 기사,학습지 교사,골 장경기보조원이라는 4가지 직

종으로 한정하고 있다.아울러 같은 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속성’이 있어야 하고,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일종의 ‘순수자 업자’일 것

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술인으로서 재 산재보험의 용 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만일 이에 해당한다면,해당하는 사람은 문화 술인으로서가 아

니라 에서 열거한 4가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행 제도에 따른 문화 술인의 산재보험 용

행 제도에 따를 때,이 보고서에서 연극분야의 경우에는 첫째,지 받는 보수에 한

세무신고나 납부를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둘째,연

극창작에서 다른 사람이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고용․근로계약을 하 다고 응답한 사

람이 근로자로 간주된다.마찬가지로 방송 상제작분야의 경우에 첫째,근로소득세를 원천

공제한다고 응답한 사람,둘째,세 납부방식은 모르지만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

약이라고 응답한 사람,셋째,세 납부방식과 계약종류는 모르지만 소속이 제작사의 정규

직이라 응답한 사람은 원칙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다만 이는 조사 응답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실제로 이 게 응답한 사람이 근로기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와 상이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응

답자 본인의 주 인 신고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서는 연극분야의 경우에 첫째 직 이 표이고,연극창작․제작을 직 한다고 응답한 사

람,둘째,직 이 표이고 다른 사람의 제작에 참여하면서 별 계약을 한다고 응답한 사

람이다.그리고 방송 상제작분야의 경우에는 첫째,본인의 소속이 자 주/고용주라고 응

답한 사람에 해당하나 이때 응답자가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종합한다면, 행 제도에서 문화 술인은 행 산재보험제도에 따를 때,근로자나 ․

소기업사업주의 지 로서 산재보험의 용 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이들이 실제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를 들어 문화 술인 본인이 근로자

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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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인 문화 술인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문화 술인이 근로자인지 그리고 피재가

업무와 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실 계가 입증되면,그에게 산재보상을 하고,사업주

에게는 이와 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한 형태도 아니

면서, 리랜서와 같이 자 업자의 지 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술인복지법에서 산재보험 용을 규정으로 명시한 까닭은 바로 문화 술인의

상당수가 근로자도 사업주도 아니기 때문이다.게다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로젝트별로나

단기간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마치 산재보험의 용 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 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용한다고 할 때

에 주요한 정책 상은 자 업자에 해당하는 리랜서라 할 수 있다.이들에 한 산재보

험제도의 용 가능성을 다음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문화 술인의 산재보험 용을 한 정책 제언

리랜서인 문화 술인의 경우에 산재보험의 용은 행 제도로 볼 때,특수형태근로종

사자나 사업주로서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연극분야의 상시고용형

리랜서는 이른바 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

다.그리고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에는 자 업자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이는 행 법 제124조와 제125조의 개정을 통하

여 술인복지법 시행령(제정 정)의 정의에 따른 문화 술인을 산재보험 용 상으로

서 포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계는 존재한다.먼 로젝트형 리랜서를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임의가입이므로 역시 임의 가입 방식을 따르

도록 되어있다.반 로 상시고용형 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가입하게 되는 경

우에는 기본 으로 당연가입 상이 된다.다시 말해서 의무 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다.다만 이들이 용제외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게 되면,산재보험 용에서 제외되므

로 실제로는 임의 가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리랜서가 상시고용형에서 로젝트형으로 환할 수도 있으며,반 의 경우도

없지 않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심지어 근로자나 사업주로도 활동할 수도 있을 것



- 128 -

이다.이처럼 리랜서의 지 가 변동하는 경우에 산재보험 용이 이에 응할 수 있는가

하는 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한 제약조건은 산재보험료 부담이다.산재보험은 고용 계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사업주의 책임보험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문제는 연극분야의 경우에 동인제 형식의

연극제작과 같이 극단 표가 실제로 연극제작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오히

려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지 않다는 이다.이들에게 상시고용형 리랜서의 산재보

험료 반을 부담하라고 하라거나 본인도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

를 하여도 실제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에는 술인복지법의 취지

가 무색해질 우려가 농후하다.

이는 로젝트형 리랜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물론 고소득이 보장되는 리랜서

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리랜서의 경우에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볼 때,수익을 목 으로 하지 않는 순수 술의 경우에 해서 그리고 소득이

히 낮은 문화 술인에 해서는 특례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한

법률」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와 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을 개정하여 련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므로 보험료 면제가 행 산

재보험제도에서는 한 조치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향후 자원 사활동이

나 순수 술 등 국가나 국민을 하여 공익의 목 으로 참여한 활동에 해서 산재보험제

도의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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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극인 산재보험 용을 한 실태조사

연극인 산재보험 용을 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희는 노사 계와 노동시장 노동복지 분야의 연구 정책 개발을 목

으로 1988년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 인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입니다.최근 < 술

인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술인 지 향상과 복지 증진을 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자 비 에 있습니다.이의 일환으로 문화 부는 연극인에게 산재보험을 용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희 한국노동연구원에게 연극인 창작 활동 여건에 한 실태조사를 의

뢰하 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연극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연극인 산재보험 용을 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와 의견은 연극인 산재보험 용 방안을 연구

하는 데에 소 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아울러 설문 응답 자료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

보장을 약속드리며 연구 목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조사와 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아래의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나 한국연극인복

지재단 계자에게 문의주시면 친 히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승렬 선임연구 원 드림

조사 상 인

SQ1. 재 연극창  동 야에  하고 계십니 ?

 (1)  → SQ1-1 (2) 아니  → SQ2

SQ1-1. 재 참여하고 계신 연극창  동  프 트    개 니 ? ________개

※ 원: SQ1-1  답 후 < 사 상  본 사항>  가   시 하십시 .

SQ2.  한 해(2011 ) 연극창  동에 참여하신  습니 ? 

 (1) (2) 아니  →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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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 본 사항

별  □ 남    □ 여

만 나  (    )

주 동지역

학  □  하  □ 고   □   □   □ 학원 상

담당 업

□ 극     □ 연 (  연 )   □ 연    □   □ 

□   □  □  

□ 향   □ 향  □ 상  

□   □ 사진  상( , , 편집, )   □ ( 보, 마 , 진행) 

□ 타 (                      )

* 복  업  담당할 경우, 가  주  업  1개만  체크할 것

재  가  근 

참여한 동에  직

□ 극단    □ 사( 사)    □ 해당 업 야  (사업주  감독직) 

□ 해당 업 야  리  상    □ 해당없

해당 야 경  (    )   (    )개월

현재 또는 가장 최근 

일자리/작품에서 일한 간
 (    )   (    )개월

Ⅰ. 계약 

※ 재 연극창  동 신  지  참여하고  동  , 에 참여하  

 가  근에 참여하  동   답해 주시  랍니다.

0. 연극창  에  어  역할  하 습니 ?

(1) 직   → <Ⅱ. 근  > (2) 다  사람  하  과 에 참여 → 1  

1. 해당 리에  할 , 간과 보  등에 한 계약  어떻게 하 습니 ?

 (1) 계약 에 식  → 1-1  (2) 계약 만 체결  → 2

1-1. 계약 에 포함  내용  엇 니 ? (해당  것   )

 (1) 계약 간      (2) 보 ( 연료, 용역료 등) 액       (3) 보 지 식   (4) 하  시간  

 (5)   가  (6) 가 여(보 , 과 당 등)    (7) 타(             )

2. 해당 리에  하   계약  체결하 습니 ? (계약당사  니 ?)

 (1) 극단(  극단 )    (2) 사/ 사    (3) 업  야  사/단체

 (4) 연 /감독  (5) 사  도 / 탁계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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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귀하  연  참여 하도   결 한 사람  니 ?

 (1) 극단(  극단 )   (2) 사/ 사   (3) 업  야  사/단체

 (4) 연 /감독    (5) 사  도 / 탁계약   사   

 (6)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귀하께  하시  리  계약  엇 니 ?

 (1) 고용․근 계약 → 4-1 (2) 탁․ 계약 → 5

 (3) 도 계약         → 5 (4) 용역계약  → 5

 (5) 타(__________________) → 5 (6)  겠  → 5

4-1. 체결  계약  고용·근 계약 라  귀하  취업 태  엇 니 ?

 (1) 규직       (2) 시직       (3) 용직       (4) 계약직      (5) 타(　　　　)

5. 해당 리  계약  별계약 니 , 개별계약 니 ?

 (1) 별계약 → 5-1  동 (2) 개별계약 → 6  동

5-1. 별계약  체결하 다 ,     사업 등  습니 ?

 (1)  (2) 아니  (3) 타 (            )

5-2. 귀하가 한   어  역할  합니 ?

 (1) 원  집하여 직  여하고 원들에게 보 도 지

 (2) 사 등 사  지시  원들에게 달하고, 사  지  보  원들에게 단  

재

 (3) 만 고 원과 아 런 차 가 없다   (4)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3. 내에  귀하  보  어떻게 해 습니 ?

 (1) 사 에 해진 등 에 라  (2)  알아   (3) 원들간 합     (4) 타

(_____________)

5-4. 별계약     타업체에 하도 하  경우도 습니 ?

 (1)     (2) 아니

6. 귀하  해당 리에  해당( 해진) 프 트 에만 참여하시  것 니 ? 아니  상시

 고용 어 하시  것 니 ? 프 트란 연극창 동  하여 간 동안 동하  

․ 원  결합체    한 계   과  미합니다

 (1) 상시  참여 → 7   <Ⅱ.근 >

 (2) 해당( 해진) 프 트에만 참여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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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  매니지 트 사  계약 등  체결하 습니 ?

 (1) → 7-1 (2) 아니  → Ⅱ. 근  동

7-1. 매니지 트계약  체결 었다  “연극 연”  계약 체결 당사  니 ?

 (1) 극단과 매니지 트사    (2) 극단과 실연가   

 (3) 극단, 매니지 트사, 실연가 3      (4) 사/ 사  매니지 트사    

 (5) 사/ 사  실연가  (6) 사/ 사, 매니지 트사, 실연가 3

 (7) 타(________________________)

7-2. 연료 등  지  후 매니지 트 사  어떻게 합니 ?

 (1) 귀하가 하여 계약상 료  매니지 트사에 지    

 (2) 매니지 트사가 하여 계약상 보  귀하에게 지     

 (3) 타  (       )

※ 원: 다  항(6-1  6-3 지)  해당( 해진) 프 트 간 동안만 하도  계

약  체결한 답 에게만 해당하 , 상시  하시  경우 7  <Ⅱ. 근 >

 가시 .

6-1. 해당( 해진) 프 트에만 참여한다 , 계약상 해진 간  얼마나 니 ?

      (     )   (     )개월  (     )주

6-2. 프 트가 료  귀하  어떻게 니 ?

 (1) 동  직  료  → 7   <Ⅱ.근 >

 (2) 동  재계약     → 7   <Ⅱ.근 >

 (3) 별  재계약   → 6-3

 (4) 타(_____________________)   → 7   <Ⅱ.근 >

6-3. 프 트 료 후 별  재계약  경우 재계약 여 에 한 주도  가 가지게 니 ?

 (1) 극단(  극단 )   (2) 사/ 사    (3) 업  야  사/단체

 (4) 연 /감독  (5) 사  도 / 탁계약   사   

 (6) 타(____________________)

※ 다  상  항(7  7-3 지)  연 에 해당하 , 다  야  <Ⅱ.근 >  

가시 .

Ⅱ. 근로 

※ 근   에 해  재 연극 창 동에 참여하고 계신  재 리에 하여, 

지  하고 지  않지만 에 참여하   가  근에 참여하  리  

 답해 주시  랍니다.

1. 귀하  연  참여  귀하에게 업  지 ․지시하  사람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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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단(  극단 )   (2) 사/ 사   (3) 업  야  사/단체

 (4) 연 /감독    (5) 사  도 / 탁계약   사

 (6) 별도  지시 없  본  책 하에 업  행한다 → 3   

 (7) 타 (                           )

2. 귀하  업  지시   후 그 지시     변경할  습니 ?

 (1)  → 3  (2) 아니  → 2-1

2-1. 업 지시  어  경우 재  엇 니 ?

 (1) 극단  사가 한 규 나 규  용하여 재  

 (2) 감독  한 규 나 규  용하여 재 

 (3) 동료들  체  한 규 나 규  용하여 재   

 (4) 재 없

 (5) 타(             )

3. 해당 리  해진 근 시간에 라 하십니 ? 아니   근 시간  하십니 ?

 (1) ·퇴근 시간  하게 해  다

 (2) 근시간만 하게 해  다

 (3) 에 나 근 지 상 에 라  규  변동한다

 (4) 하게 해진 시간 없   근 시간  한다

4. 귀하께  귀하  직  나   타   타 업체에게 행하게 할  

습니 ?

 (1) (2) 아니 (3) 타(_________________)

5. 해당 리에  할  주당 평균 하   주당 평균 하  시간  어떻게 니 ? 

공식  해진 연습시간   경우  포함해  말씀해 주십시 . 참고  재  

주당 근 시간  주 40시간 니다.     주당 평균 (      )  / 주당 평균 (      ) 시간

6. 해당  하    보  얼마 니 ? 하  식에 라 아래  (1)과 (2)  하나

 택하여 답하여 주십시 .

 (1) 상시  고용 어 참여하  경우: 월 평균 (______) 만원 → 7

 (2) 해당 에만 참여하  경우:  (______)만원      → 6-1

6-1.  액에  연습 간에 한 보 가 포함 어 습니 ?

 (1)  → 6-1 (2) 아니  → 7

 

6-2.  액  연습 간에 한 보  얼마 니 ?

 (1) 공연 간 보  별도   없  합산하여 았다 (2) 월 (________)만원

7. 귀하  보 액  한 사람  니 ?

  (1) 극단(  극단 )   (2) 사/ 사   (3) 업  야  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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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 /감독             (5) 사  도 / 탁계약   사

  (6) 타 (________________________)

8. 귀하  보  지 한 사람  니 ?

 (1) 극단(  극단 )   (2) 사/ 사   (3) 업  야  사/단체

 (4) 연 /감독            (5) 사  도 / 탁계약   사

 (6) 타 (________________________)

9. 지   보  산   엇 니 ?

 (1)  단  산 (2) 한 (시간)   산      (3) 업량에 라 

산

 (4) 타(_________________________)

10. 계약상(계약  없다  상 ) 약  보  지   주  엇 니 ?

 (1)  단  지           (2) 주 단  지       (3) 월 단  지

 (4) ( 업) 후  차  나 어      (5) ( 업)  료  후

 (4) 타(_________________________)

11. 지  보 에 하여  신고  납  어떻게 합니 ?

 (1) 개 사업  별도   신고      (2) 직업 득  3.3.% 원천공    

 (3) 근 득  근 득  원천공    (4) 타(_________________________)

 (5)  겠다.

12. 귀하께  근 3 (2009~2011 ) 동안 계약 간  만료 었 나 하  프 트가 료

지 않아 계   한 경우가 습니 ? 다  그 간에 한 보  어떻게 았습니

? 여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하여 말씀해 주십시 .

 (0) 해당 경우 없었

 (1) 계   하 나  보  지 않았

 (2) 계   하 나 보  만  았

 (3) 계   하 고, 그 간에 한 해당 보   았

13. 근 3 (2009~2011 ) 동안 계약  도 해지  경우가 습니 ? 다  보  어떻게 

산하 습니 ? 여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하여 말씀해 주십시 .

 (0) 도해지   없

 (1) 본  귀책사  하여 아 런 보  지 지 못함 

 (2) 본  귀책사 가 아닌 도 아 런 보  지 지 못함

 (3) 참여한 간에 비 하여 보  산

 (4) 도해지  계없  보  액  지

 (5)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해당  하실   그 과  사업  등  하 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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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아니  → 15  가시

14-1. 사업 등  하 다  그  엇 니 ?

 (1) 계약 건  에 어   없 (사업 등  하지 않  실  계약  지 않  

)

 (2) 직 행  하여 사업 등  필 하  에  

 (3)  계 처리상 필 에 하여     (4)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동에 필 한 용 (도 , 비, , 재료 등)들  단체(  )가 지 할 

도 고 개  마 하여 사용할 도 습니다. 해당 동에  어  경우에 해

당합니 ?

 (1) 사 등에  공  

 (2) 사 등에  공하  비용   본  담  

 (3) 사 등에  공하  비용   본  담

 (4) 본  마 하 , 비용   사 담

 (5) 본  마 하 , 비용   사 담

 (6) 본   마

16.  한 해(2011 )  개   하 습니 ?               개

16-1.  한 해(2011 )   개  극단(  단체)과 같  업  하 습니 ?             

   개

17.  한 해(2011 ) 연극 창 동 야에   한 간과 하지 않  간  어떻게 니 ?

      한 간 약 (     ) 개월 +  었  간 약 (     ) 개월 〓 12개월

18. 시  한 해 동안 경  목  연극 창 동  다   하 습니 ?  

(1)                   (2) 아니  → 19

18-1. 그 리  어 에 해당합니 ? 여러 개   한 경우 해당하  경우   택해 주

십시 .

야 해당 여 한 간

(1) 연극창  동  아니지만 연극  야에  함
(1) 

(2) 아니
 __개월 __주

(2) 연극  야  아니지만 다   야에  함
(1) 

(2) 아니
 __개월 __주

(3) 연극  야도 아니고  야도 아닌 야에  함
(1) 

(2) 아니
 __개월 __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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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귀하께   한 해(2011 )   득  얼마 니 ?

 - 연극창  동   득(_______)만원 + 연극창  동  아닌  통한 득(______)만원

20. 근 3 (2009~2011 ) 동안 연극창  동  하시  보 체  경험한 경우가 습니

? 

 (1) (2) 아니  → 21

20-1. 보  체   엇 니 ? 보  체  경험  여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해

 말씀해 주십시 .

 (1) 고  보  미지   (2) 경 상 가피한 사   (3) 지  계약한 단체  개  산

 (4)               (5) 타(_________________)

20-2. 보  체 나 당한 우  후  어   하 습니 ? 보  체  경험  여

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해  말씀해 주십시 .

 (1) 도  단(신고, 고   고 )에        (2) 개   지  용 

 (3) 피해  감 하고 다림                      (4) 체  사  해하고 포

 (5) 타(_________________)

21. 직업  단체에 가 하고 계십니 ? 

 (1)     (2) 아니  → 22

21-1. 가 하고 계신 단체  엇 니 ? 가 하고 계신 단체   답해 주 .

 (1) 한 연극                      (2) 한 연극 우       

 (3) 한 민 극운동                (4) 아동청 연극  한 본  

 (5) 타 (                     )

22.  계에  계약   에 한 가 습니다. 계약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 < 계약 >란 계약 계  계약내용, 창 동내용 등과 한 공연  특  

하여 만든 공통( ) 양식  근 계약  말합니다. 여 에  , 근 시간, 게,  

등  근 건 등    항목, 계산 , 지 나 근 시간, , 연차

가에 해 시 어집니다. 한 계약  맺   할 경우 계약 당사   

계약  해야 합니다.

  (1) 찬 한다 → <Ⅲ. 4 보험  여타 복지 >

  (2) 한다 → 22-1

22-1. 계약    하시  체   엇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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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보험 및 여타 복지 

1. 4  사 보험  필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항 목
 

필  없다

거

필  없다
보통 다

약간 

필  하다

매우 

필  하다

민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해당 리에 하실  민연 과 건강보험  가 어 (었)습니 ?

  2-1. 민연 (1) 직  가      (2) 지역 가      (3) 미가      (4) 겠

  2-2. 건강보험 (1) 직  가      (2) 지역 가      (3) 미가      (4) 겠

3. 해당 리에 하실  고용보험에 가 어 (었)습니 ?

(1) 가  → 4 (2) 미가  → 3-1          (3) 겠   → 3-1

3-1. 고용보험  귀하가 하시  리에도 다  고용보험에 가 할 사가 습니 ? 

 (1)  → 4 (2) 아니  → 3-2 (3)  겠  → 

3-2

3-2. 고용보험에 가 할 사가 없거나  겠  경우 그  엇 니 ?(복 답 가 )

 (1) 보험료  납 하 , 보 가  낮아질 것 같아

 (2) 보험료만 납 하고, 실업 여   가  낮아

 (3) 고용보험  필  못 껴

 (4) 근 가 아니므  가 상  아니라고 생각해

 (5)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해당 리에 하실  산재보험에 가 어 (었)습니 ?

(1) 가  → 5 (2) 미가  → 4-1          (3) 겠   → 4-1

 

4-1. 산재보험  귀하가 사하  리에도 다  산재보험에 가 할 사가 습니 ? 

 (1)  → 4-2 (2) 아니  → 4-3 (3)  겠  → 

4-3

4-2. 산재보험에 가 할 사가 다  보험료  어떻게 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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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주가 액 담 (2) 사업주  본  씩 담  (3) 본  액 

담

 (4) 타(____________________)

※ 답 후 5  가시 .

4-3. 산재보험에 가 할 사가 없거나  겠  경우 그  엇 니 ?(복 답 가 )

 (1) 사업주가 보험료  가하여, 보 가  낮아질 것 같아

 (2) 직 행 시 재해 생 험  어        

 (3) 민간 상해보험 등 다  책  마 어 므

 (4) 근 가 아니므  가 상  아니라고 생각해

 (5)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지난 1  동안 연극 창 동 야  나 훈  아본 경험  십니 ? 

 (1) (2) 아니  → 6  가시

  5-1. 나 훈  간   나 었습니 ?  ____________ 

  5-2. 비용  주  가 담하 습니 ?

    (1) 본   (2) 고용주  (3) 보   (4) 료

6. 다  우리나라 연극창  동 야에  개 어야 할 사항들  열거한 것 니다. 재 

가  도  1(매우 낮 )  5(매우 ) 사   어 에 하 지 시해주십시 .

매우 낮 비  낮 간 비  매우 

6-1. 낮  보  ① ② ③ ④ ⑤

6-2. 랜 근 시간 ① ② ③ ④ ⑤

6-3. 상해  상  험   업 경 ① ② ③ ④ ⑤

6-4. 안 한 고용 ① ② ③ ④ ⑤

6-5. 한 훈    ① ② ③ ④ ⑤

6-6. 경  망  한 ① ② ③ ④ ⑤

6-7. 실  할    ① ② ③ ④ ⑤

6-8. 업  재해 생 후 료 곤란 ① ② ③ ④ ⑤

6-9. 실업 후 생계곤란 ① ② ③ ④ ⑤

6-10. 퇴직 후 생계곤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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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째 째

3-1. 생 시 년   월   년   월   년   월   

3-2. 사고 또  병  

태

(1)골절

(2)타 상

(3)절단

(4) 상

(5) 사고

(6)뇌   심

(7) 타

(1)골절

(2)타 상

(3)절단

(4) 상

(5) 사고

(6)뇌   심

(7) 타

(1)골절

(2)타 상

(3)절단

(4) 상

(5) 사고

(6)뇌   심

(7) 타

3-3. 사고 또  병시 

주로 다치거나 아픈 

(1) 과 ( 가락)

(2)다  ( 가락)

(1) 과 ( 가락)

(2)다  ( 가락)

(1) 과 ( 가락)

(2)다  ( 가락)

Ⅴ. 건강상태

1. 근 3 간(2009 - 2011) 사  진단  거나 건강검진에   질병   시해주

십시 .

암 (1) 암   (2)간암  (3) 암  (4) 암 (5) 경 암  (6)폐암  (7) 타 암

근골격계
(1)골 절염(퇴행 절염)    (2) 티스  절염  

(3)골다공                  (4)디스크(추간 탈출)

내 비, 사 (1)당뇨병                   (2)갑상  애

계 (1)빈       (2) ․십 양     (3)만 간염      (4)간경 (간경 )

순 계
(1)고 압    (2)고            (3)뇌졸 ( )   (4)심근경색    

(5) 심     (6)치 (치핵)

흡 계
(1)폐결핵  (2)폐  결핵  (3)천식  (4)만 폐  폐 (만 염,폐 종)

(5)만 비동염(축농 )  (6)     (7)알레  비염

, , 강
(1) 내      (2)녹내          (3)만  염      (4)치아 식 (충치)

(5)치주    (6)악 절 ( 절)

타 (1)아 피 피 염, 피 알레        (2)만 신 전     (3) 실

2. 귀하  근 3 간(2009 ~2011 ) 업   사고  당했거나 업  해 질병  얻게  

경험  십니 ?

 (1)        → 3  가시

 (2) 아니

3. 다  귀하가 당하신 사고  질병에 한 질 니다. 해당  답에 V   해주

십시 . (여러 차 에 걸쳐 생한 경우 가  근 생한 것   째 지 답해주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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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허

(4)

(5)어

(6)

(7)

(8) 타

(3)허

(4)

(5)어

(6)

(7)

(8) 타

(3)허

(4)

(5)어

(6)

(7)

(8) 타

3-4. 치료 태  간

(1)치료하  않

(2) 가 치료

(3)약물 복  (    )

(4)병원 원 (    )

(5)병원 원 (    )

(1)치료하  않

(2) 가 치료

(3)약물 복  (    )

(4)병원 원 (    )

(5)병원 원 (    )

(1)치료하  않

(2) 가 치료

(3)약물 복  (    )

(4)병원 원 (    )

(5)병원 원 (    )

3-5. 치료비 해결 식 

(해당  것  택)

(1)본  비 로 해결

(2) 사에  비 원

(3)민간상해보험 처

(4)건강보험 처

(5) 동차보험 처

(6)산 보험 처

(7) 타

(1)본  비 로 해결

(2) 사에  비 원

(3)민간상해보험 처

(4)건강보험 처

(5) 동차보험 처

(6)산 보험 처

(7) 타

(1)본  비 로 해결

(2) 사에  비 원

(3)민간상해보험 처

(4)건강보험 처

(5) 동차보험 처

(6)산 보험 처

(7) 타

3-6. 사고 또  병  

창 동에 미친 향

(1)사고나 병  었

만 쉬  않고 계

 동하 다.

(2) 동  쉰 간  3

 내 고,  

동  계 하 다.

(3) 동  쉰 간  4

 상 고,  

동  계 하 다. 

(4) 동  아  간에 

그만 게　 었다

(5) 정  동  었

 참여하  하

게 었다.

(1)사고나 병  었

만 쉬  않고 계

 동하 다.

(2) 동  쉰 간  3

 내 고,  

동  계 하 다.

(3) 동  쉰 간  4

 상 고,  

동  계 하 다. 

(4) 동  아  간에 

그만 게　 었다

(5) 정  동  었

 참여하  하

게 었다.

(1)사고나 병  었

만 쉬  않고 계

 동하 다.

(2) 동  쉰 간  3

 내 고,  

동  계 하 다.

(3) 동  쉰 간  4

 상 고,  

동  계 하 다. 

(4) 동  아  간에 

그만 게　 었다

(5) 정  동  었

 참여하  하

게 었다.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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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상 제작 야 인력 근로 실태에 한 조사

  안 하십니 ?  사 계  동시   동복지 야  연   책 개  목  1988

에 립   연 연  한 동연 원  연 니다. 근 < 복지 >  

에 라   지  향상과 복지 진  한 책들  시행하고  비 에 습니다. 

   산재보험 용  한 료  용하고   한 동연 원에게 

상  야  근  실태에 한 사  뢰하 습니다.

   사  상  야에 사하시  들  상  근  여건  사 보험 용 등  알아

보  하여 실시하  것  약 20  도  시간   것 같습니다.  쁘시 라도 시 시간

 내주  사에 해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생님께  공해 주시  보  견  상  야 에 한 산재보험 용 안  연

하  에 한 료  용  것 니다. 아울러  답 료  통계 에 거하여 비  보  약

드리  연  목  에 사용 지 않  알 드립니다.

  시  사  하여 가 시 , 아래  포 트맥 리  담당 나 한 동연 원 연

에게 주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동연 원 연 책  승  연 원 드림

<부록 2>방송 상 제작 분야 인력 근로 실태에 한 조사

   

SQ1. 재 상  야에  하고 계십니 ?

 (1)  → SQ1-1 (2) 아니  → SQ2

SQ1-1. 재 참여하고 계신 상  프 트    개 니 ? ________개   → SQ3

SQ2.  한 해(2011 ) 상 에 참여하신  습니 ? 

 (1) → SQ3 (2) 아니 →  단

SQ3. ( 재  가  근  참여 ) 귀하   엇 니 ?

 (1) KBS, MBC, SBS, EBS 지상  사  규직원 → 단 

 (2) 사, 탁용역업체등  규직원    (3) 비 규직(연 계약직, 시직, 견직,프리랜  

포함)

 (4) 업주(본  1 )    (5) 고용업주(본  직원 고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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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자 본 사항

 연락처 

 별 1)남          2)여 만 나  만 (          ) 

학  1)  하    2)고        3)         4)        5) 학원 상

주 담당 업 ( 야)
1)   2)미용   3) 상  4)  5) 향 6)편집 7)

8)PD   9)FD   10)AD 11)연  12) 가 13) 타(                 )

재  

가 근 

리/ 에

 직  

한 간

직
1)감독/ 사     2) 트      3) 컨드      4) 드  하      5)해당없

간
 (        )   (        )개월

해당 야 경   (        )   (        )개월  

원   사 시 2012         2월        

Ⅰ. 계약 

※ 계약  에 해  재 상  야에 참여하고 계신  재 리에 

하여,  지  하고 지  않지만 에 참여하   가  근에 참여하  리  

 답해 주시  랍니다.

1. 해당 리에  할 , 간과 보  등에 한 계약  어떻게 하 습니 ?

 (1) 계약 에 식  → 1-1 (2) 계약 만 체결 

→ 2

1-1. 계약 에 포함  내용  엇 엇 니 ? (해당  것   )

 (1) 계약 간 (2) 보 ( 연료, 용역료 등)액 (3) 보 지 식    

 (4) 하  시간  

 (5)   가 (6) 가 여(보 , 과 당 등) (7) 타(             )

2. 해당 리에  하   계약  체결하 습니 ? (계약당사  니 ?)

2-1. 그럼, 해당 리에  귀하  연 나 채용  결 한 사람  니 ?

3. 귀하께  하시  리  계약  엇 니 ?

 (1) 고용․근 계약 → 3-1 (2) 탁․ 계약 → 4

 (3) 도 계약         → 4 (4) 용역계약 → 4

 (5) 타(__________________) → 4 (6)  겠 → 4

3-1. 체결  계약  고용·근 계약 라  귀하  취업 태  엇 니 ?

 (1) 규직 (2) 시직 (3) 용직 (4) 계약직 (5)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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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1, 답  2.계약당사 2-1.채용결

 (1)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1 1

 (2) 주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2 2

 (3) 사/ 주 사  도 / 탁계약   사

     (   사 리 , 감독, 감독 사/ )
3 3

 (4) (1),(2),(3)  아닌 독립 감독 4 4

 (5) (1),(2),(3)  아닌 감독  사/ ( 야지 

)
5 5

 (6) 타(                                          )

4. 해당 리  계약  별계약 니 , 개별계약 니 ?

 (1) 별계약  → 4-1  동 (2) 개별계약  → 5  동

4-1. 별계약  체결하 다      사업 등  습니 ?

 (1) (2) 아니 (3) 타 (                  )

4-2. 귀하가 한   어  역할  합니 ?

 (1) 원  집하여 직  여하고 원들에게 보 도 지

 (2) 사 등 사  지시  원들에게 달하고, 사  지  보  원들에게 단  

재

 (3) 만 고 원과 아 런 차 가 없다   

 (4)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3. 내에  귀하  보  어떻게 해 습니 ?

 (1) 사 에 해진 등 에 라  (2)  알아 (3) 원들간 합 (4) 타 (            )

4-4. 별계약     타업체에 하도 하  경우도 습니 ?

 (1)     (2) 아니

5. 귀하  해당 리에  해당( 해진) 프 트 에만 참여하시  것 니 ? 아니  상시

 고용 어 하시  것 니 ?

   * 프 트란 상  하  하여 간 동안 동하  ․ 원  결합체 

   한 계   과  미합니다.

 (1) 해당( 해진) 프 트에만 참여  → 6

 (2) 상시  참여    → 연  7 , 그  다  야  <Ⅱ.근 >

6. ※ 원: 다  항(6-1  6-3 지)  해당( 해진) 프 트 간 동안만 하도  

계약  체결한 답 에게만 해당하 , 상시  하시  경우 7   <Ⅱ. 근 >

 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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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귀하  매니지 트 사  계약 등  체결하 습니 ?

 (1) → 7-2 (2) 아니  → Ⅱ. 근  동

7-2. 매니지 트계약  체결 었다  “  등에 연”  계약 체결 당사  니 ?

 (1) 사  매니지 트사   (2) 사  본

 (3) 사, 매니지 트사, 본  3     (4) 타  (                     )

7-3. 연료 등  지  후 매니지 트 사  어떻게 합니 ?

 (1) 귀하가 하여 계약상 료  매니지 트사에 지    

 (2) 연 매니지 트사가 하여 계약상 보  귀하에게 지     

 (3) 타  (                          )

6-1. 해당( 해진) 프 트에만 참여한다  계약상 해진 간  얼마나 니 ?

      (        )   (        )개월 (        )주

6-2. 프 트가 료  귀하  어떻게 니 ?

 (1) 동  직  료 → 연  7  그  다  야  <Ⅱ.근 >

 (2) 동  재계약 → 연  7  그  다  야  <Ⅱ.근 >

 (3) 별  재계약 → 6-3

 (4) 타(________________) → 연  7  그  다  야  <Ⅱ.근 >

6-3. 당해 프 트 료 후 별  재계약  경우 재계약 여 에 한 주도  가 가지게 

니 ?

 (1) 사 (2) 사 (3) 사  사  감독  

 (4) 감독  사  (5) 본 (6) 타 (                    )

7. 7-1  7-3 지  연 에만 해당하 , 다  야  <Ⅱ.근 >  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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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 

※ 근   에 해  재 상  야에 참여하고 계신  재 리에 

하여, 지  하고 지  않지만 에 참여하   가  근에 참여하  리  

 답해 주시  랍니다.

1. 해당 리에  할  귀하에게 업  지 ․지시하  사람  니 ?

 (1)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2) 주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3) 사/ 주 사  도 / 탁계약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4) (1),(2),(3)  아닌 독립 감독 

 (5) (1),(2),(3)  아닌 감독  사/ ( 야지 )

 (6) 별도  지시 없  본  책 하에 업  행한다 → 3

 (7)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귀하  업  지시   후 그 지시     변경할  습니 ?

 (1)  → 3  (2) 아니  → 2-1

2-1. 업 지시  어  경우 재  엇 니 ?

 (1) 사가 한 규 나 규  용하여 재   

 (2) 감독  한 규 나 규  용하여 재 

 (3) 동료들  체  한 규 나 규  용하여 재    

 (4) 재 없

 (5) 타 (                                             )

3. 해당 리  해진 근 시간에 라 하십니 ? 아니   근 시간  하십니 ?

 (1) ·퇴근 시간  하게 해  다

 (2) 근시간만 하게 해  다

 (3) 에 나 근 지 상 에 라  규  변동한다

 (4) 하게 해진 시간 없   근 시간  한다

4. 귀하께  귀하  직  나   타   타 업체에게 행하게 할  

습니 ?

 (1) (2) 아니 (3) 타(_________________)

5. 해당 리에  할  주당 평균 하   주당 평균 하  시간  어떻게 니 ? 

공식  해진 연습시간 지 포함해 주십시 . 참고  재  주당 근 시간  주 40시

간 니다.

   → 주당 평균 (         )  / 주당 평균 (         ) 시간

6. 해당  하    보  얼마 니 ? 하  식에 라 아래  (1)과 (2)  하나

 택하여 답하여 주십시 .

 (1) 상시  고용 어 참여하  경우: 월 평균 (             ) 만원 → 7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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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8 , 답  7.보  결 8. 보  지

 (1)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1 1

 (2) 주 사(   사 리 , 감독, 감독 사/

)
2 2

 (3) 사/ 주 사  도 / 탁계약   사

     (   사 리 , 감독, 감독 사/ )
3 3

 (4) (1),(2),(3)  아닌 독립 감독 4 4

 (5) (1),(2),(3)  아닌 감독  사/ ( 야지 

)
5 5

 (6) 본  6 6

 (7) 타(                                          )

 (2) 해당 에만 참여하  경우:       (             ) 만원 → 6-1

 가시

6-1.  액에  연습 간에 한 보 가 포함 어 습니 ?

 (1)  → 6-1 (2) 아니  → 7

6-2.  액  연습 간에 한 보  얼마 니 ?

 (1) 공연 간 보  별도   없  합산하여 았다 (2) 월 (________)만원

7. 귀하  보 액  한 사람  니 ?

8. 귀하  보  지 한 사람  니 ?

 

9. 지   보  산   엇 니 ?

 (1)   체 단  산 (2)   편당  산      

 (3) 실     편당  산   (4) 한 (시간)   산      

 (5)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계약상(계약  없다  상 ) 약  보  지   주  엇 니 ?

 (1)  단  지 (2) 주 단  지       

 (3) 월 단  지 (4)  후  차  나 어        

 (5)  료  후 (6)  료  후    

 (7) 타(________________________)

11. 지   보 에 하여  신고  납  어떻게 합니 ?

 (1) 개 사업  별도   신고 (2) 직업 득  3.3% 원천 공

 (3) 근 득  근 득  원천공 (4) 타(_________________________)

 (5)  겠다

12. 근 3 (2009~2011 )동안 계약 간  만료 었 나 프 트가 료 지 않아 계  

 한 경우가 습니 ? 다  그 간에 한 보  어떻게 았습니 ? 여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하여 말씀해 주십시 .

 (0) 해당 경우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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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   하 나  보  지 않았

 (2) 계   하 나 보  만  았  

 (3) 계   하 고, 그 간에 한 해당 보   았

13. 근 3 (2009~2011 )동안 계약  도 해지  경우가 습니 ? 다  보  어떻게 

산하 습니 ? 여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하여 말씀해 주십시 .

 (0) 도해지   없

 (1) 본  귀책사  하여 아 런 보  지 지 못함 

 (2) 본  귀책사 가 아닌 도 아 런 보  지 지 못함

 (3) 참여한 간에 비 하여 보  산

 (4) 도해지  계없  보  액  지

 (5)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해당  하실   그 과  사업  등  하 습니 ?

 (1)                         (2) 아니  → 15  가시

14-1. 사업 등  하 다  그  엇 니 ?

 (1) 계약 건  에 어   없 (사업 등  하지 않  실  계약  지 않  )

 (2) 직 행  하여 사업 등  필 하  에  

 (3)  계 처리상 필 에 하여     

 (4)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할  필 한 용 (도 , 비, , 재료 등)들   공 습니 ?

 (1) 사 등에  공

 (2) 사 등에  공하  비용   본  담  

 (3) 사 등에  공하  비용   본  담

 (4) 본  마 하 , 비용   사 담

 (5) 본  마 하 , 비용   사 담

 (6) 본   마

16.  한 해(2011 )   개   하 습니 ?               개

16-1.  한 해(2011 )   개  사  같  업  하 습니 ?                개

17.  한 해(2011 ) 상  야에   한 간과 하지 않  간  어떻게 니 ? 

   →  한 간 약 (       ) 개월 +  었  간 약 (       ) 개월 〓 12개월

18. 시  한 해 동안 경  목  상   다   하 습니 ?  

(1)  → 18-1  가시 (2) 아니  → 19

18-1. 그 리  어 에 해당합니 ? 여러 개   하신 경우 해당하  경우   택해 주

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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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해당 여

한 간아니

(1) 상  야  아니지만   야에  함 1 2     개월     주

(2) 상  야  아니지만 상 ( 업 보 , CF 등)  

야에  함
1 2     개월     주

(3) 상     야  상   야  아니지

만 

   다   야에  함

1 2     개월     주

(4) 상     야  상   야도 아니고 

     야도 아닌 야에  함
1 2     개월     주

19. 귀하께   한 해(2011 )   득  얼마 니 ?

 - 상  야  통한 득(______)만원 + 상  야   통한 득

(______)만원

20. 근 3 (2009~2011 )동안 상  야  하시  보 체  경험한 경우가 

습니 ?  

 (1) (2) 아니  → 21

20-1. 보  체   엇 니 ? 보  체  경험  여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해

 말씀해 주십시 .

 (1) 고  보  미지 (2) 경 상 가피한 사

 (3) 지  계약한 사  개  산

 (4)  (5) 타(_________________)

20-2. 보  체 나 당한 우  후  어   하 습니 ? 보  체  경험  여

러 건  경우, 가  근 건에 해  말씀해 주십시 .

 (1) 도  단(신고, 고   고 )에 (2) 개   지  용 

 (3) 피해  감 하고 다림   (4) 체  사  해하고 포

 (5) 타(_________________)

21. 직업  단체에 가 하고 계십니 ? 

 (1)     (2) 아니  → 22

※ 원: 21-1~ 21-3  답  아래 에 하  

21-1. 가 하고 계신 단체  엇 니 ? 가 하고 계신 단체   답해 주 .

21-2. 가 건  엇 니 ? 아래  에 해 주시 .

21-3. 가 하고  단체  원들  채용․보  등과 하여 여하고 습니 ? 아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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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가 단체 21-2. 가 건 21-3. 단체 여

  가  단체 
 답

란

(1) 본  
사에 
계없  

 동  
가

(2)가 사
가  
경우에 
한하여 
가

(3) 가 사가 
고 비  

납 하여야 가  
가

     타 (1)
(2)아

니
타

 동 합 1 1 2 3 (          ) 1 2 (        )

 직 별 2 1 2 3 (          ) 1 2 (        )

 타

(__________)
3 1 2 3 (          ) 1 2 (        )

22.  계에  계약   에 한 가 습니다. 계약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 < 계약 >란 계약 계  계약내용, 창 동내용 등과 한 공연  특  

하여 만든 공통( ) 양식  근 계약  말합니다. 여 에  , 근 시간, 게,  

등  근 건 등    항목, 계산 , 지 나 근 시간, , 연차

가에 해 시 어집니다. 한 계약  맺   할 경우 계약 당사   

계약  해야 합니다.

  (1) 찬 한다  → <Ⅲ. 4 보험  여타 복지 >

  (2) 한다  → 22-1

22-1. 계약    하시  체   엇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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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보험 및 여타 복지 

1. 4  사 보험  필 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 

항 목
 

필  없다
거

필  없다
보통 다

약간 
필  하다

매우 
필  하다

민연 ① ② ③ ④ ⑤

건강보험 ① ② ③ ④ ⑤

고용보험 ① ② ③ ④ ⑤

산재보험 ① ② ③ ④ ⑤

2. 해당 리에 하실  민연 과 건강보험  가 어 (었)습니 ?

2-1. 민연 (1) 직  가      (2) 지역 가      (3) 미가      (4) 겠

2-2. 건강보험 (1) 직  가      (2) 지역 가      (3) 미가      (4) 겠

3. 해당 리에 하실  고용보험에 가 어 (었)습니 ?

(1) 가  → 4 (2) 미가  → 3-1          (3) 겠   → 3-1

3-1. 고용보험  귀하가 하시  리에도 다  고용보험에 가 할 사가 습니 ? 

 (1)  → 4 (2) 아니  → 3-2

 (3)  겠  → 3-2

3-2. 고용보험에 가 할 사가 없거나  겠  경우 그  엇 엇 니 ?(복 답 

가 )

 (1) 보험료  납 하 , 보 가  낮아질 것 같아

 (2) 보험료만 납 하고, 실업 여   가  낮아

 (3) 고용보험  필  못 껴

 (4) 근 가 아니므  가 상  아니라고 생각해

 (5)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해당 리에 하실  산재보험에 가 어 (었)습니 ?

(1) 가  → 5 (2) 미가  → 4-1          (3) 겠   → 4-1

 4-1. 산재보험  귀하가 사하  리에도 다  산재보험에 가 할 사가 습니 ? 

 (1)  → 4-2 (2) 아니  → 4-3

 (3)  겠  → 4-3

4-2. 산재보험에 가 할 사가 다  보험료  어떻게 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

 (1) 사업주가 액 담 (2) 사업주  본  씩 담  

 (3) 본  액 담

 (4) 타(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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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후 5  가시 .

4-3. 산재보험에 가 할 사가 없거나  겠  경우 그  엇 니 ?(복 답 가 )

 (1) 사업주가 보험료  가하여, 보 가  낮아질 것 같아   

 (2) 직 행 시 재해 생 험  어     

 (3) 민간 상해보험 등 다  책  마 어 므

 (4) 근 가 아니므  가 상  아니라고 생각해

 (5) 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지난 1  동안 상  야  나 훈  아본 경험  십니 ? 

 (1) (2) 아니  → 6  가시

5-1. 나 훈  간   나 었습니 ?  __________

5-2. 비용  주  가 담하 습니 ?

 (1) 본    (2) 고용주 (3) 보 (4) 료

6. 다  우리나라 상  ·  야에  개 어야 할 사항들  열거한 것 니다. 재 

가  도  1(매우 낮 )  5(매우 ) 사   어 에 하 지 시해주십시 .

매우 낮 비  낮 간 비  매우 

6-1. 낮  보  ① ② ③ ④ ⑤

6-2. 랜 근 시간 ① ② ③ ④ ⑤

6-3. 상해  상  험   업 경 ① ② ③ ④ ⑤

6-4. 안 한 고용 ① ② ③ ④ ⑤

6-5. 한 훈    ① ② ③ ④ ⑤

6-6. 경  망  한 ① ② ③ ④ ⑤

6-7. 실  할    ① ② ③ ④ ⑤

6-8. 업  재해 생 후 료 곤란 ① ② ③ ④ ⑤

6-9. 실업 후 생계곤란 ① ② ③ ④ ⑤

6-10. 퇴직 후 생계곤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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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강상태

1. 근 3 간(2009.1.-2011.12.) 사  진단  거나 건강검진에   질병   시

해주십시 .

암
(1) 암 (2)간암 (3) 암 (4) 암

(5) 경 암 (6)폐암 (7) 타(            암)

근골격계 (1)골 염(퇴행 염)  
(2) 마티  

염
(3)골다공 (4) 크( 간 탈 )

내 비, 사
(1)당뇨병 (2)갑상  애

계 (1)빈  (2) ․십 지 양 (3)만 간염 (4)간경변 (간경 )

계
(1)고 압 (2)고지  (3)뇌 ( ) (4)심근경색

(5) 심 (6) 질( 핵)

계
(1)폐결핵 (2)폐  결핵 (3)천식  

(4)만 폐쇄  폐질
 (만 지염,폐 )

(5)만 비동염( ) (6) 지 (7)알  비염

,귀, 강

(1) 내  (2) 내  (3)만  염 (4) 아우식 (충 )

(4) 아우식 (충 ) (5) 주질
(6)악 질 (

)

타
1)아 피 피 염, 피 알

(2)만 신 (3) 실
( 4 ) 타 (              

)

2. 귀하  근 3 간(2009 ~2011 ) 업   사고  당했거나 업  해 질병  얻게  

경험  십니 ?

 (1)        → 3  동 (2) 아니   -> 감사 사 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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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  째  째

3-1. 생 시               월                   월                  월     

3-2. 사고  

질병  태

(1) 골       

(2) 타 상

(3) 단      

(4) 상

(5) 통사고

(6) 뇌질   심 질

(7) 타 (           )

(1) 골       

(2) 타 상

(3) 단      

(4) 상

(5) 통사고

(6) 뇌질   심 질

(7) 타 (           )

(1) 골       

(2) 타 상

(3) 단      

(4) 상

(5) 통사고

(6) 뇌질   심 질

(7) 타 (           )

3-3. 사고  

질병시 

주  다 거나 아픈 

(1) 과 ( 가락)

(2) 다리  ( 가락)

(3) 허리

(4) 목

(5) 어

(6) 몸통

(7) 리

(8) 타(             )

(1) 과 ( 가락)

(2) 다리  ( 가락)

(3) 허리

(4) 목

(5) 어

(6) 몸통

(7) 리

(8) 타 (             )

(1) 과 ( 가락)

(2) 다리  ( 가락)

(3) 허리

(4) 목

(5) 어

(6) 몸통

(7) 리

(8) 타 (             )

3-4. 료 태  

간

(1) 료하지 않

(2) 가 료

(3) 약  복용 (      )

(4) 병원 통원 (      )

(5) 병원 원 (      )

(1) 료하지 않

(2) 가 료

(3) 약  복용 (      )

(4) 병원 통원 (      )

(5) 병원 원 (      )

(1) 료하지 않

(2) 가 료

(3) 약  복용 (      )

(4) 병원 통원 (      )

(5) 병원 원 (      )

3-5. 료비 

해결 식 (해당  

것  택)

(1) 본  비용  해결

(2) 사에  비용지원

(3) 민간상해보험 처리

(4) 건강보험 처리

(5) 동차보험 처리

(6) 산재보험 처리

(7) 타 (           )

(1) 본  비용  해결

(2) 사에  비용지원

(3) 민간상해보험 처리

(4) 건강보험 처리

(5) 동차보험 처리

(6) 산재보험 처리

(7) 타 (           )

(1) 본  비용  해결

(2) 사에  비용지원

(3) 민간상해보험 처리

(4) 건강보험 처리

(5) 동차보험 처리

(6) 산재보험 처리

(7) 타 (           )

3-6. 사고  

질병  

상 

동에 미  향

(1) 사고나 질병  었지만 

지 않고 계  동하 다.

(2) 동   간  3  

내 고, 후 동  계 하

다.

(3) 동   간  4  

상 고, 후 동  계 하

다. 

(4) 동  아  간에 그만 

게　 었다

(5)  동  었  

참여하지 못하게 었다.

(1) 사고나 질병  었지만 

지 않고 계  동하 다.

(2) 동   간  3  

내 고, 후 동  계 하

다.

(3) 동   간  4  

상 고, 후 동  계 하

다. 

(4) 동  아  간에 그만 

게　 었다

(5)  동  었  

참여하지 못하게 었다.

(1) 사고나 질병  었지만 

지 않고 계  동하 다.

(2) 동   간  3  

내 고, 후 동  계 하

다.

(3) 동   간  4  

상 고, 후 동  계 하

다. 

(4) 동  아  간에 그만 

게　 었다

(5)  동  었  

참여하지 못하게 었다.

3. 다  귀하가 당하신 사고  질병에 한 질 니다. 해당  답에 V   해주

십시 . 

(여러 차 에 걸쳐 생한 경우 가  근 생한 것   째 지 답해주십시 )

을 모두 마치 습니다. 참여해주  단히 감사합니다.


